
상수도설계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18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상수도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수도 설계기준) 수도시설의 상수도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206호,2017.11.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67호,2019.4.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1호, 2022.02.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75호, 2024.09.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5호, 2025.10.0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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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

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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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57 10 00 상수도설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상수도의 기본법인 수도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수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상수도시설에 대한 기준은 수도법 제18조와 이에 부수되는 

수도법 시행령 제29조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수도시설은 규정된 시설기

준에 합당하도록 계획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기준은 상

수도시설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원칙들을 수록하였으므로 상수도시설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계획하고 설계함에 있어 참고로 할 수 있는 상세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

하여 상수도시설기준이 1980년에 처음 제정되어 2010년까지 수차에 걸쳐서 개정･보완되어 왔

으며 지난 개정이래  축적된 선진기술들이 반영된 KDS 57 00 00 상수도설계기준으로 통합코드

와 함께 발간되게 되었다.

1.2 적용범위

(1) 본 상수도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자기책임을 전제로 하여 지역특

성이나 독자성을 갖춘 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기술하였다. 또한 수도법

의 시설기준은 상수도시설의 세부적인 부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 설계기

준에는 수도사업자가 원활하게 상수도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상

수도시설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2) 본 설계기준에는 2010년에 개정･발간되었던 상수도시설기준 이래 상수도에 적용되었거나 

적용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보완되었고, 외국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새로이 적용된 기술도 포

함되도록 하여 본 설계기준이 상수도시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세부

설계기준으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3) 상수도사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통합관리 등 새로운 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수도시스템의 유기적인 시설계획의 중요성과 함께 시설을 개량하고 갱신할 경우에 고려해

야 할 사항이 포함되었다.

1.3 참고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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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수도시설 계획의 기본적 개념

우리나라는 최근 국민의 대부분이 수돗물을 이용하게 되었으나 안전한 수질에 대한 기대치와 요구

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도시설 계획에는 보급률 확대를 위한 시설확장계획과 함께,

공급의 안정성과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질적인 시설정비계획이 필요하

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가뭄, 지진, 태풍, 홍수, 한파 등 각종 재해와 수질사고 시에도 안정적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물을 생산·공급하는 것이 상수도시설 계획의 목표로 되어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29조와 수도법시행규칙 제9조의 시설기준은 상수도로서 구비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사업자는 이 기능들을 만족시키면서 자기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용

자의 요구 등을 감안하고 지역의 특성이나 재정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설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요구되는 수준의 구체적인 목표나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이 각 상수도사업이 처한 자연적․사
회적․재정적인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각 사업자는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수도시
설에 관한 진취적이고 독자적인 계획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사업 내용과 재정 상황에 따라 목표

가 달성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비전에 의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수도사업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상수도시설은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므로 상수도시설 계획은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장기적인 지역계획이나 사회적 환경 또는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위계획에 바탕

을 둔 인구동향의 예측이나 경제성장률 등이 반영된 정확한 수요예측에 의하여 장래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 평상시의 급수는 물론 지진, 가뭄, 홍수, 한파 등 재해 및 단수사고 발생 시에도 비상공급이 가

능하도록  급수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상적인 수선과 유지관리가 가능하도

록 적정한 예비용량이 확보되어야 하고, 사고 시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합당한 여

유용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정성과 안전성이 높으면서도 경제적인 상수도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수원으로부터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상수도의 각 시설들은 비상시에 대비한 여유용량이 확보되면서도 일

부 시설들이 기능상 과도하거나 과소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일관된 원칙하에서 건설

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등 총 비용이 저감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시설의 배치와 구조는 노후화와 기술의 발전에 대비하여 장래에도 개량과 갱신이 용이하도

록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운전․관리 설비는 유지관리하기 용이하면서도 오작동이 없는 시스

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점차 자동화․무인화 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기계

적․인간적 오류가 전체 운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5) 수도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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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수도 계획을 입안할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사회적 요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수도시설 전체에 대하여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재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6) 지구온난화, 기후이변, 사막화 등 전 지구 규모의 환경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으로 자원과 에너지절약, 녹색에너지 활용 확대 등 녹색성장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수도사업

자는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수도시설 부지를 이용한 녹색에너지의 생산과 활용, 환경관

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환경보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7) 상수도시스템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의 수량, 수질, 수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시스템의 계획, 설계, 운영시 필요한 관련 데이터를 취득․분석․관리․제
공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설계기준은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시대의 새로운 상수도시스템 구축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된 것이다.

또 상수도시설의 설계는 관련되는 법령이나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수도시설이 토목․
건축․기계․전기․계측제어 등의 각 분야에 걸치는 기술로 구성된 종합시스템이므로 전체로서 조화된 시
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수도시설의 기본계획으로부터 설계와 공사에 이르기까지 일반

적인 흐름은 그림 1.6-1과 같다.

절  차 기본계획 기본설계 사업신청 실시설계 공     사
기초조사 등 조     사     등 시공감리 등

주요업무
내용 기본방침 수립 규모결정 등 수리계산 구조계산 등

기본사항 결정 관계법령 등의 확인
정비내용 결정

｢수도법｣상의 절차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수도법제4조) 사업인가(17조, 49조, 52조)사업의 변경(17조, 49조, 52조)

시설
기준
(18조)

완공시 수질검사(19조)
국고보조 등(75조)

 

그림 1.6-1 상수도시설의 기본계획 및 정비절차

1.7 시설의 개량·교체 등

우리나라의 상수도는 1908년 뚝도에 근대 상수도가 도입된 이후 100년이 지난 역사를 갖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다시 재건되기 시작된 상수도시설은 시설용량이 공급에 

필요한 수량을 생산하는데 충분해 짐에 따라, 상수도사업은 신설과 확장에서부터 노후시설의 

개량·교체 및 관리체계구축 등으로 사업의 중심이 옮겨져 가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급수

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계획하에 시설을 개량하고 교체해 가는 것

이 중요하다.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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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을 개량하고 갱신하는 데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야 하지만, 시설개량은 시설확장과

는 달리 요금수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적절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

도사업자는 장기적인 재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상수도시설의 자산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2) 개별시설이 개선될 때에도 신설 및 확장과 같이 물수요나 원수수질의 동향, 수요자의 요구

나 자연 및 사회 환경의 변화 등 그 시설이 사용되는 기간의 상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갱신되거나 개량되는 부분의 시설뿐만 아니라 상수도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개선사항의 적정성이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3) 안정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용량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정수시

설은 복수계열화 시켜 개량과 갱신 등 시설정비 때에도 원활한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되

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수시설 등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시설용량의 감소가 불가피할 경우

가 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예비용량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시설은 계열화 되어야 한다. 또 

관로시설은 누수사고 또는 노후관망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관로의 네트워크화나 복선화 등

의 방법을 통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평소 유지관리 시에 도출된 문제점들이 시설개량과 갱신계획에 반영되어 유지관리의 안

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설의 개량․갱신은 상수도시스템의 

질적인 향상이 수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적합한 시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이고 계

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5) 특히 최근 상수도시설의 교체 및 갱생대상의 수요증가로 시설투자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관리대상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요구로 시설유지관리 및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국, 호주, 미국 및 일본 등의 선진 외국에서는 상수도시설물의 자

산관리(asset management)체계를 도입하여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고객 서비스수준(level 

of service)향상과 더불어 운영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시대적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상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 시 자산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6) 상수도시스템에 도입되게 될 자산관리 체계는 KS규정(KS Q ISO 55000, KS Q ISO  

55001, KS Q ISO 55002)이 2016년에 제정됨에 따라 자산관리 목록의 DB화, 기술진단을 

통한 자산평가, 시설 및 장치의 잔존수명예측, 자산가치평가 및 개량수요의 분석, LoS분석 

및 재정수지 검토, 자산관리계획 등의 포함되어 상수도시설의 신설, 교체 및 갱신계획에 대

응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 5 -

4.1 수도정비계획

4.1.1 총칙

수도에 관련한 계획은 수도사업자가 관할 구역내의 수도정비를 목적으로 매 10년마다 작성하

는 수도정비계획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 10년마다 전국의 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립하

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이 있다.

수도정비계획은 수도사업자(이하 ‘사업자’이라고 한다)가 처한 자연적･사회적･지역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기초로 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수도사업 내용의 근간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

인 계획이어야 하며, 이에는 기본방침, 기본사항, 정비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에 제시된 각종 사항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을 

고려해야 한다.

(1) 수량적인 안정성의 확보

(2) 수질적인 안전성의 확보

(3) 적정한 수압의 확보

(4)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한파, 단수사고 등의 비상대책

(5) 자산관리 기법을 통한 시설의 최적개량과 교체

(6) 환경대책

(7) 기타

4.1.2 수도정비계획수립 절차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의 절차는 기본방침 수립(계획목표 설정), 기초조사, 기본사항 결

정, 정비내용의 결정 등의 순서로 한다.

4.1.3 기본방침 수립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1)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2) 국가물관리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일치성에 관한 사항

(3) 급수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4) 갈수, 지진 등 비상시의 대비책에 관한 사항

(5)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에 관한 사항

(7) 경영에 관한 사항

4.1.4 기초조사

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될 때의 기초조사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 급수구역의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수집과 조사

(2) 급수량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수집과 관련 계획 등의 조사

(3) 국가물관리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종합적인 상위계획과 관련 상수도사업계획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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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용수공급계획에 대한 조사 

(4) 상수도시설의 위치 및 구조 결정에 필요한 자연적, 사회적 조건의 조사(지하 매설물 설치

를 위한 굴착으로 인한 굴착영향 범위까지 지질 및 지반공학적 특징을 고려한 조사 포함)

(5) 유사하거나 동일한 규모의 기존 상수도시설 및 그 관리실적에 대한 자료수집과 조사

(6) 각종 수원에 대한 이수(利水)의 가능성과 수량 및 수질 조사

(7) 교체하거나 갱생해야 할 시설의 범위와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현재 보유시설의 평가

(8) 공해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조사

(9) 대상지역의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한파 등 재해발생이력 및 급수구역 별 수문설계빈도, 홍

수량, 홍수위, 동결심도 등 고려사항 조사

4.1.5 기본사항의 결정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항에 의한 기본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계획(목표)년도：기본계획에서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계획수립 시부터 15∼20년간을 표

준으로 한다.

(2) 계획급수구역：계획년도까지 배수관을 매설하여 급수하고자 하는 계획급수구역의 결정

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계획급수인구：계획급수인구는 계획급수구역 내의 인구에 계획급수보급률을 곱하여 결

정한다. 계획급수보급률은 과거의 실적이나 장래의 수도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결정한다.

(4) 계획급수량：계획급수량은 원칙적으로 용도별 사용수량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4.1.6 정비내용의 결정

정비내용을 결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체적인 합리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내용, 공정, 개괄적

인 사업비 등을 밝혀야 한다.

4.2 설계의 기본사항

4.2.1 총칙

상수도는 저수,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의 각 시설 및 급수설비로 구성되어 있고 토목, 건

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등의 기술 분야가 연결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이 조화롭게 

연관되어야 원활하게 기능이 발휘된다. 따라서 상수도시설은 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되

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1) 구조상 안전하고 수리적인 제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며 필요한 급수능력이 구비되어야 함.

(2) 생산수질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3) 지진, 홍수, 태풍, 가뭄, 한파 등 자연재해나 사고 등의 비상시(이하 ｢비상시｣라고 한다)라

도 가능한 한 단수되지 않아야 하며 피해를 입더라도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할 것.

(4) 예비용량의 확보, 시설의 분산배치, 수원의 다계통화 등을 통하여 급수의 안정성을 높일 것.

(5) 법령이나 기준에 근거하며, 특히 정수장진단과 관망진단의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며, 정수

처리기준이 달성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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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성을 고려하면서 시공 및 유지관리가 편리할 것.

(7) 장래의 확장이나 개량･갱신을 종합적인 자산관리 측면에서 고려할 것. 또 검증되지 못한 

신기술, 새로운 처리장치나 기자재 등은 충분히 장기간에 걸친 실험이나 실적을 바탕으로 

채택여부가 결정되고, 설계인자가 정해져야 한다. 

4.2.2 상수도시설의 위치 및 배치

시설의 위치 및 배치는 다음 각 항들이 검토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 지형이 고려되어 최대한 이용되도록 할 것. 

(2) 장래의 도시발전에 적합하고 장래 시설확장이나 개량･갱신에 지장이 없을 것.

(3)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한파 등 자연재해나 사고 등 비상시에도 가능한 한 단수되지 않는 

위치로 할 것.

(4) 장래에도 양질의 원수가 안정적으로 취수될 수 있을 것.

(5) 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가 안전하고 쉬워야 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일 것.

(6) 광역수도사업자 및 지방상수도사업자 상호간에 합리적이고 또한 상호 융통적인 시설이 

되도록 배치할 것.

4.2.3 상수도시설의 안전성 확보

설계할 때에는 상수도시설의 안전성이 최대로 확보되도록 다음 각 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특히, 지반함몰에 따른 관

로사고를 사전에 예방·저감하기 위한 센서기반의 기술진단 설비나 인위적 공사시 관파손

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점검시설 등을 설치할 것.

(2) 상수도시설로 기인하는 소음, 진동, 배수(排水, drain), 배기가스 등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4.2.4 설계절차 및 근거기준

상수도시설은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수도정비계획에 근거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진 후에 

관련되는 법령과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4.2.5 설계도면의 작성

설계도면은 다음 각 항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설계도면은 수량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와 함께 공사 발주시와 시공시에 중요한 도서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정확하고 명료하게 나타나야 한다.

(2) 설계도면은 한국산업표준 각 분야별 제도통칙 등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3 시설구조의 기본사항

4.3.1 총칙

상수도시설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시설은 자중, 적재하중, 수압, 토압, 풍압, 지진력, 적설하중, 빙압, 온도응력, 부력 및 양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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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등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고 또한 경제적이며 내구적이어야 한다. 상수

도시설은  KDS 57 17 00 상수도 내진설계에 준하여 중요도에 따라 지진력에 대하여 안전

한 구조인 동시에 지진에 의하여 생기는 액상화, 측면유동 등에 의하여 생기는 영향도 고려

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2) 시설에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의 설비가 일체로 되는 것이 많다. 따라서 설계에서는 

각 관계설비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각각의 기능이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가 되

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장래 시설개량이나 갱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이나 강도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시설은 누수가 없고 또 외부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되어야 하고 재료의 선택이

나 시공 등도 위생적이며 수밀성이 높은 것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4) 시설은 오존, 염소나 응집제 등의 약품에 의하여 부식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수류나 기계

설비 등에 의하여 마모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료의 선택이나 설계 및 시공 등에서 이러한 사

항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내식성이나 내마모성의 재료나 설계･시공이 

선택되어야 한다.

(5) 시설에 사용되는 기자재 등은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6) 해변에 있는 시설에서는 콘크리트의 약화나 기기 및 재료의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염해

가 생기기 쉽다. 염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환경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철근콘

크리트의 설계, 내식성 자재 및 도장의 선택 등 적절한 염해대책이 수립되어 내구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4.3.2 설계하중 및 외력

시설물이 설계될 때는 시공 당시와 완공 후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설계에 사용되는 주요 하중 및 외력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단위중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따른

다.

(2) 적재하중은 해당 시설의 실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3) 토압의 산정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적절한 토압공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4) 풍압은 속도압에 풍력계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5) 지진력은 시설의 중요도 및 지진동의 크기(또는 규모)에 따라 내진수준을 정하고 내진설

계법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6) 적설하중은 눈의 단위중량에 그 지방에서의 수직최심적설량을 곱하여 산정된다.

(7) 얼음 두께에 비하여 결빙 면이 작은 구조물의 설계에는 빙압이 고려되어야 하며, 동결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는 동결토압, 동상압, 동결융해에 따른 부등침하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8) 구조물 설계에는 일반적으로 온도변화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9) 지하수위가 높은 곳에 설치되는 지상(池狀) 구조물은 비웠을 경우의 부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10) 양압력은 구조물의 전후에 수위차가 생기는 경우에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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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지반 및 기초

지반 및 기초를 조사하고 설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지반조사는 국토교통부제정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2) 지반의 허용지지력도는 지반의 성상과 기초의 크기, 형상 및 근입심도 등에 따라 결정한다.

(3) 기초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을 안전하게 지반에 전달하고, 지반의 침하 또는 

변형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4) 동일 구조물에는 이종기초의 병용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5) 말뚝기초를 설계할 때에는 하중, 지반 및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이 선정되어

야 한다.

(6) 지중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 기온저하로 인한 동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동결심도를 

고려해야 하며, 동결심도는 동결지수를 근거로 실측값이나 과거 사고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4.3.4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구조물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게 한다.

(1)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는 그 사용재료, 시공조건, 환경 등이 감안되어 철근 부식, 콘크

리트 균열 등에 의한 조기약화가 억제되도록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수밀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은 유해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근, 조인트 및 

신축이음 등의 구조 및 배치가 적절하게 정해져야 한다.

(3) 콘크리트표면에서 마모, 약화, 부식 등의 작용을 심하게 받는 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콘크

리트표면이 보호되어야 한다.

(4) 지상(池狀)콘크리트구조물의 내면에 방식･방수도장을 하는 경우에 도장재료는 콘크리트

에 대하여 보호기능이 있고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이 사용되어야 한다.

(5) 콘크리트 표면의 동결융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4.3.5 강 구조물

강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다음 각 항에 적합하게 한다.

(1)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물의 여러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이 선정되어야 한다.

(2) 강 구조부의 부재는 간단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구조도 가능한 한 단순하게 설계되어야 한

다.

(3) 강 구조부의 방식조치는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되어야 한다.

4.4 상수도용 자재와 제품

상수도시설에서 사용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

품의 사용)에서 규정한 인증종류 중 어느 한가지를 받은 것이어야 하고, 물과 접촉하는 경우에

는 수도법시행령 제24조 위생안전기준 인증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0조에 따라 물산업 우수제품이나 기술로 지정된 자재나 제품의 사

용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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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수돗물과 접촉하여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확실하고 또한 용이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환경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한다.

4.5 수처리제

상수도시설에서 사용하는 수처리제는 다음 각 항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수처리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정수처리과정에서 수처리제는 물에 직접 투입 및 접촉되므로 수처리제가 정수수질에 미

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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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57 17 00 상수도 내진설계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상수도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최소 설계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지진 발생 시

상수도시설 내진 능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상수도 제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급수기능을 확보하고 2

차 재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도법 제18조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③항,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수도시설의 내진설계에 적용한다. 상수도시설 중 지진에 따른 시설물 파손 시 응급복구

가 불가능하여 장기간 급수가 중단될 수 있는 주요 대상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구분 세부시설

취수·저수시설 취수댐, 취수탑, 취수구, 취수관거, 집수관거, 침사지

도수·송수·배수시설
관로, 가압장, 배수지, 배수탑, 조절지, 수관교, 수로터널, 수로터널

입․출구부

정수시설
착수정,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고도정수처리시설, 배출수

처리시설, 설비수용 건축물 등

표 1.2-1 주요 대상시설

(2) 기존시설의 정비와 내진성능 개선은 내진설계 개념 및 원칙에 따라 적용한다.

(3) 이 설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내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과 객관적으로 입증된

설계법을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수도법 제18조 ①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③항

1.3.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1.4 용어의 정의

(1) 수도시설 :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

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상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 수도시설 중 내진설계 대상시설은 1.2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2) 내진성능목표 : 국가가 지진에 대비해서 국가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목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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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진설계 : 설계지진에 의해 입력된 에너지를 충분히 견디거나, 소산시키거나, 저감시키도록 하여

시설물에 요구되는 내진성능수준을 유지하도록 구조요소의 제원 및 상세를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

다.

(4) 내진율 : 내진대상 전체시설물 중 내진설계 반영, 내진설계 미반영이더라도 내진성능평가 결과 만

족, 내진성능평가 결과 불만족이라도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의 총합의 백분율을 말한다.

(5) 내진등급 :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설계수준을 분류한 범주로써‘내진특등급’,‘내진Ⅰ등급’,‘내

진Ⅱ등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한다. 

(6) 내진성능수준 : 설계지진에 대해 시설물에 요구되는 최소 성능수준으로 ‘기능수행’,‘즉시복구’,‘장기

복구/인명보호’,‘붕괴방지’의 4가지로 분류한다.

(7) 기능수행 수준 :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발생한 손상이 경미하여 그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성능수준을 말한다.

(8) 붕괴방지 수준 :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매우 큰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구

조물이나 시설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능수준을 말한

다.

(9) 기반암 : 전단파속도가 760 m/s 이상인 지층을 말한다.

(10) 설계지반운동 : 내진설계를 위해 정의된 지반운동으로서 댐이 건설되기 전에 부지 정지작업이 완

료된 지면에서의 지반운동을 말한다.

(11) 액상화 : 포화된 사질토 등에서 지진동, 발파하중 등과 같은 충격하중에 의하여, 지반 내에 과잉간

극수압이 발생하여, 지반의 전단강도가 상실되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위험도 계수 : 평균 재현주기별 지진구역계수의 비를 말한다.

(13) 유효지반가속도 : 지진하중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위험지도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제시된

지반운동 수준을 말한다.

(14) 응답스펙트럼 : 지반운동에 대한 단자유도 시스템의 최대응답을 고유주기 또는 고유진동수의 함수

로 표현한 스펙트럼을 말한다.

(15) 응답(시간)이력해석 : 지진의 지속시간 동안 각 시간단계에서의 구조물의 동적응답을 구하는 방법

을 말한다.

(16) 재현주기 :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특정한 크기 이상으로 발생할 주기를 확률적으로 계산한 값으

로, 일 년 동안에 특정한 크기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확률의 역수를 말한다.

(17) 지반증폭계수 : 기반암의 스펙트럼 가속도(속도)에 대한 지표면의 스펙트럼 가속도(속도)의 증폭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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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진구역(Seismic Zone) : 유사한 지진위험도를 갖는 행정구역 구분으로서 지진구역 I, II로 구분

(19) 지진구역계수 : 지진구역 I과 II의 암반지반(S1) 상에서 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의 지반운동 가

속도를 중력가속도 단위로 표현한 값을 말한다. 

(20) 지진위험도 (Seismic Hazard) (=지진재해도) : 내진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

하여 과거의 지진기록과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재해의 발생확률

을 말한다.

(21) 설계거동 한계 : 내진성능 수준에 부합되는 구조물의 구성요소에 허용되는 거동(단면력, 응력, 변

위, 변형률, 침하량 등)의 한계량을 말한다.

(22) 관망의 블록화(블록시스템 구축) : 상수도관망에 대하여 안정적 체계 및 균등급수 체계를 구축하

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설관리가 용이하도록 관망을 블록단위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내진설계 일반

4.1.1 내진설계의 기본방침

(1) 이 기준은 상수도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기준

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 기준과 동등이상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명

시 하여야 한다.

(2) 지진발생시시설물의내진성능수준은‘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의 4

가지로 분류되나, 이 기준에서는 ‘기능수행’ 수준과 ‘붕괴방지’ 수준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을 모두 만족하

는 것으로 한다.

(3) 상수도를 구성하는 개별 시설의 중요도, 지진에 의한 시설의 손상으로 초래 될 수 있는 영향 범위를

고려하여 내진등급을 분류한다.

(4) 상수도시설의 중요도와 성능목표를 고려하여 설계지진의 수준을 정하여야 하며, 설계지반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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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운동의 불확실성과 부지고유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5) 지진에 의한 영향을 관련 설계기준에 근거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지진 발생 시 토압은 지상구조물, 송·배수관로, 암거, 공동구 등의 횡단면 설계와 안정계산, 배수탑, 

저수탑 및 옹벽 등 부속구조물의 안정계산에 적용한다.

(7) 물과 접하는 구조물은 지진 발생 시 동수압과 수면동요의 영향을 필요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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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상수도시설의 내진등급

(1) 상수도시설의 내진등급은 내진 I등급과 내진 II등급으로 분류한다.

표 4.1-1 상수도시설의 내진등급

내진등급 상수도시설 비 고

내진Ⅰ등급

대체시설이 없는 송․배수 간선시설, 중요시설과 연결된 급수공급관

로, 복구난이도가 높은 환경에 놓이는 시설, 지진재해 시 긴급대처 거

점시설, 중대한 2차 재해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

-

내진Ⅱ등급 내진Ⅰ등급 이외의 시설 -

4.1.3 내진성능목표 및 설계거동 한계

(1) 상수도시설의 내진성능 목표에 따른 설계지진강도는 기능수행과 붕괴방지수준으로 한

다. 

성능목표 Ⅰ등급 Ⅱ등급

기능수행 평균재현주기 100년 평균재현주기 50년

붕괴방지 평균재현주기 1,000년 평균재현주기 500년

표 4.1-2 지반운동 수준

(2) 지진 발생 시 과도한 소성변형, 지반의 액상화, 지반 및 기초의 파괴 등에도 불구하고 급수기

능 유지가 가능하여야 하고 쉽게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4.1.4 설계지반운동 수준 및 표현 방법

(1) 설계지반운동은 지상구조물에 대하여는 구조물이 건설되기 전에 부지 정지작업이 완

료된 지면에서의 자유장운동으로 정의하고, 지중구조물에 대하여 기반암의 자유장운

동으로부터 산정된 대상 구조물 위치에서의 지반운동으로 정의한다.

(2) 설계지반운동수준은 지진구역계수, 위험도계수, 지반분류에 의한 지반증폭계수로부터 결정하

고 이때 적용되는 지반분류체계를 다음과 같다. 

지반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1) 깊이, H (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m/s)

S 암반 지반 1 미만 -

S 얕고 단단한 지반
1～20 이하

260 이상

S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S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S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S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표 4.1-3 지반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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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암 깊이와 무관하게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가 120 m/s 이하인 지반은 S지반으로 분류

    주 1) 전단파속도 760 m/s 이상을 나타내는 지층

(3) 설계지반운동의 특성은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 표현한다.

 ① 설계지반운동의 특성은 <그림 4.1-1>, <그림 4.1-2>, <그림 4.1-3>, <그림4.1-4>과 같이 표

준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 표현하며, 지상구조물은 가속도응답스펙트럼(<그림 4.1-1>과 <그림

4.1-3>)을, 지중구조물은 속도응답스펙트럼(<그림 4.1-2>와 <그림 4.1-4>)을 적용한다.

 ② 암반지반(S지반) 설계지반운동의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가. 암반지반인 S의 5 % 감쇠비에 대한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속

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각각 그림 4.1-1 및 표 4.1-2과 그림 4.1-2 및 표 4.1-3으로 정의

한다.

그림 4.1-1 암반지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5 % 감쇠비)

그림 4.1-2 암반지반(기반암) 평설계지반운동의

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5 % 감쇠비)

구분


(단주기스펙트럼증폭계수)

전이주기(sec)

  

수평 2.8 0.06 0.3 3

표 4.1-4 수평설계지반운동의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전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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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5 % 감쇠비에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가.에 있는 수평설계지반운

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스펙트럼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며, 최대 유효 수평지반가속도에 대한 최

대 유효 수직지반가속도의 비는 0.77이다.

    다. 수평 및 수직 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수평 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의 감쇠비(ζ, %단위)에 따른 스펙트럼 형상은 표 4.1-5에 제시한 감쇠보정계수 를 표준

설계응답스펙트럼에 곱해서 구할 수 있다. 단, 감쇠비가 0.5 %보다 작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구조물의 경우 시간이력해석을 권장한다.

주기

(T, sec)
T=0 0≤T≤ ≤T



모든 감쇠비에

대해서

1.0

T=0일 때, 1.0

T=일 때,

   

 


그 사이는 직선보간

   

 


표 4.1-5 감쇠보정계수( )

 ③ 토사지반(~지반) 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가. 토사지반인  ,  ,  ,  지반의 5% 감쇠비에 대한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

응답스펙트럼은 기반암의 스펙트럼 가속도와 지표면의 스펙트럼 가속도의 증폭비율을 의미

하는 ‘지반증폭계수( , )'로부터 그림 4.1-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4.1-3 토사지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5 % 감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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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토사지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5 % 감쇠비)

    나. 유효수평지반가속도(S)에 따라 단주기 지반증폭계수()와 장주기 지반증폭계수( )는 표 4.1

-6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유효수평지반가속도(S)의 값이 중간 값에 해당할 경우 직선보간하

여 결정한다.

    다.  감쇠비에 따른 스펙트럼 형상은 해당 토사지반에 적합한 가속도 시간이력을 이용하여 공학적으

로 적절한 분석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지반분류
단주기 지반증폭계수,  장주기 지반증폭계수, 

S≤0.1 S=0.2 S≤0.1 S=0.2

 1.4 1.4 1.5 1.4
 1.7 1.5 1.7 1.6
 1.6 1.4 2.2 2.0
 1.8 1.3 3.0 2.7

표 4.1-6 지반증폭계수(  및  )

    다.  5 % 감쇠비에 대한 ~ 지반의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가.

에 있는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며, 최대

유효 수평지반가속도에 대한 최대 유효 수직지반가속도의 비는 공학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설계지반운동 이력

    가. 지반가속도, 속도, 변위 중 하나 이상의 시간이력으로 지반운동을 표현할 수 있다.

    나. 3차원 해석이 필요할 때 지반운동은 동시에 작용하는 3개의 가속도 성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부지에서 계측된 시간이력이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에는 대상 부지에서 예상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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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과 유사한 다른 지역에서 계측된 지반운동 시간이력 또는 ⑤항에서 기술하는 인공합성 지

반운동 시간이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인공합성 지반운동 시간이력

    가. 실제 기록된 지진 지반운동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거나 표준설계응답스

펙트럼에 부합되도록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생성한다.

    다. 지반운동의 장주기 성분이 구조물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진원

의 특성과 국지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시간이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 인공합성 지반운동의 지속시간은 지진의 규모와 특성, 전파경로 및 부지의 국지적인 조건이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2 지반조사

(1) 상수도시설의 내진설계를 위해서는 통상적인 지반조사뿐만 아니라 지반의 동역학적 특성 

파악을 위한 지반조사가 필요하다.

(2) 상수도시설의 내진설계 시, 지반조사는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4.3 지진해석 및 내진설계 방법

4.3.1 입지조건

상수도시설은 내진성능을 확보한 위치에 입지하여야 한다.

4.3.2 하중

내진설계에서는 상시상태에서 고려하는 하중 외에 지진으로 인한 추가 하중도 고려하여야 한다.

4.3.3 기본적인 지진해석 및 설계 방법

상수도시설의 지진해석 및 내진설계는 <표 1.2-1>에 해당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해 시행하되, 시설별

로 관련 내진설계기준과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지진해석 및 설계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3.4 급수기능 확보를 위한 내진설계

상수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는 급수기능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1) 상수도시설의 주요 대상시설은 내진성능이 우수한 재료와 제품을 사용하여 건설 및 설치

하여야 한다.

(2) 지진 발생 시 피해 위험이 높은 관로와 구조물의 접속부, 관로의 이음부는 내진성능이 확

보될 수 있도록 한다.

(3) 중요시설의 다중화, 계통간 상호연결, 관망의 블록화, 긴급차단밸브의 설치 등으로 지진 재해 시 단



- 21 -

수 시간과 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4.4 품질보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4.4.1 일반사항

(1) 상수도시설의 내진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보증은  각 시설의 내진성능수준 확보에 필요

한 품질보증요건을 문서화하고, 설계, 시공 및 운영 각 단계별로 계획적으로 확인 할 수 있

어야 한다.

(2) 품질보증활동과 관련된 수행과정 및 결과는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4.2 설계품질관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각 단계별로 내진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4.4.3 시공품질관리

(1) 공사도급자에 의해 직접 고용된 자가 아닌 제3자가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 품질시험 및 검사요원의 기준, 시험실 및 시험 검사 장비에 대

한 기준, 검사와 시험결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의 후속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4.4 유지관리

(1)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는 시설의 내진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2) 시설운영기간 중의 내진성능 확보를 보증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구성하는 하중전달 경로상의 부재

나 충분한 연성도가 확보되어야 하는 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요건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4.4.5 지진기록 계측에 관한 요구사항

(1)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와 내진설계 기술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면 관할기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지진응답 계측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상수도시설의 지진응답을 계측하기 위한 계측기기의 설치위치, 종류 및 개수는 이 기준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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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57 31 00 상수도 기계·전기·계측제어설비 설계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내용없음

1.2 적용 범위

내용없음

1.3 참고기준

내용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기본사항

수도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전기･계측제어설비는 취수로부터 배수에 이르기까지 수도시설

의 대부분에 관련되기 때문에 기기와 장치는 다양하며, 이것들이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

성 때문에 이들 설비의 양부(良否)와 유기적인 결합도가 급수의 안정성과 경제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기계･전기･계측제어설비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신뢰성이 

높고 간소한 설비의 구성을 기본으로 한다. 기기류의 선정에 있어서는 시방과 기능을 조

사하고 가능한 한 실적이 있는 표준품 및 범용품을 채택하며 환경에 대한 부하가 저감되

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특히, 지진 등의 재해시에 있어서도 수도시설 전체로서 필요한 최

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로 한다.

즉,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시설전체의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

계･전기･계측제어설비로서 백업(backup)기능을 구비한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을 검출하고 중고장(重故
障), 경고장(輕故障) 등의 이상상태에 대한 운전관리체제 및 급수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지, 경보 또는 표시를 나타낼 수 있는 안전장치나 보호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운전원의 오조작 방지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계･전기･계측제어설비의 자동화나 적응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운전

원의 판단에 의한 조작도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운전원의 판단착오나 오조작에 의한 

사고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간소하고 안전한 시스템이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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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기능부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가능한 한 조작의 용이성이나 안전성

을 고려한 기기와 장치를 채택하며 운전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설비가 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기계･전기･계측제어설비는 정수처리하거나 수운용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더구

나 다른 시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작동하고 있다. 계획･설계할 때에는 수도시설 

전체의 구성을 염두에 두고 장래 도입예정인 설비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조화

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수도시설의 내용에 따라서는 설비를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여 구

성해야 한다.

기계･전기･계측제어설비의 계획순서는 그림 1.6-1에 나타낸 바와 같은 목적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하여 명확히 하고, 설치환경 또는 인적조건의 제약범위 내에서 운전

과 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수도시설의 전

체적인 입장에서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 보전성이나 환경보전대책 등의 평가기준을 설

정하고 여기에 기초를 두고 평가하여 최적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전기･계측제어설비를 계획할 때에는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소한 설

비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설비의 중요도, 운용조건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계획

을 세운다. 또한 환경보전대책이나 에너지절감･자원절약을 지향하고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 LCC)을 감안한 경제성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비로 한다.

목      적

외 적 조 건

운전 ･ 관리방식의
 기본 방침 결정

초안 작성

평가기준 설정

평가

최종계획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
정합성
보전성

환경보전 No

Yes

그림 1.6-1 계획순서

1.7 관계법령

기계･전기･계측제어설비의 설계는 관계법령 등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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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설비의 개량･교체

기계･전기･계측제어설비의 개량･교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유지관리비의 증가나 기능저하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개량하거나 교체한다.  

(2) 단순히 설비를 개량･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설비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유지관

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되도록 개선한다.

(3) 설비를 교체하는 기간 중에도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계획

을 검토한다.

1.9 지진 등의 재해대책

기계･전기･계측제어설비를 계획･설계할 때 지진 등의 재해대책은 다음 각 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설비기기와 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앵커볼트를 강화시키거나 전도(顚倒)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직접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2)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중화, 2계통화 등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고 필요에 따

라 백업시스템을 감안한 설비구성으로 한다.

(3) 복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를 가능한 범위로 간소화하고 유닛(unit)화하며, 설비

의 설치공간, 케이블 및 배관의 부설노선 등은 복구작업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펌프설비

4.1.1 총칙

펌프설비의 운전방식을 정할 때에는 에너지 절약을 염두에 두고 설비의 규모, 토출량의 변동

폭 등을 고려하여 대수제어, 밸브개도제어, 각종 방식에 의한 회전속도제어나 임펠러의 교체

방법(여름용, 겨울용) 등 여러 각도로 검토한다.

펌프설비의 제어방식에는 원격제어방식이나 자동제어방식이 많이 채택되고 있지만, 원격지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장은 무인화를 원칙으로 한다(4.13.2 시설의 무인화 참조).

펌프설비는 계획수량과 수압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펌프를 선택하거나 대수를 결정할 

때에는 펌프자체의 성능을 먼저 숙지해야 한다. 또 캐비테이션(공동현상)이나 수격작용 등의 

수리현상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펌프흡수정, 펌프기초 등의 구축물에 대해서

도 고려해야 한다.

또 정수장 내에서 사용되는 세척펌프, 약품주입펌프, 슬러지펌프 등은 KDS 57 55 00 정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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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설계기준을 참조한다.

4.1.2 펌프설비의 계획 

(1) 펌프설비를 계획할 때에는 안정적인 급수를 목표로 기계, 전기, 계측제어, 토목, 건축 등 각 

기술분야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펌프설비는 침수, 한파, 폭설, 지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지형적, 수리적 조건 등을 감

안하여 설치하며 재해방지대책을 계획하여야 한다.

4.1.3 계획수량과 대수

펌프용량과 대수의 결정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취수펌프와 송수펌프는 펌프효율이 높은 운전점에서 정해진 일정한 수량을 양수하는 운

전이 가능한 용량과 대수로 정한다.

(2) 배수(配水)펌프는 수량의 시간적 변동에 적합한 용량과 대수로 한다.

(3) 펌프의 대수는 계획수량(최대, 최소, 평균) 및 고장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 펌프는 예비기를 설치한다. 다만, 펌프가 정지되더라도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비

기를 두지 않는다. 예비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설비의 중요도와 운영조건을 고려하여 결

정한다.

4.1.4 펌프의 형식 선정

펌프의 형식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계획토출량 및 전양정을 만족하고 운전범위 내에서 효율이 높아야 한다.

(2) 계획흡입양정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각종 펌프의 형식은 운전방법, 보수 및 분해정비 등 유지관리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결정한

다.

4.1.5 펌프의 제원

펌프의 제원 결정에는 다음 각 항을 검토한다.

(1) 전양정 

(2) 토출량 

(3) 구경 

(4) 원동기출력 

(5) 회전속도 

4.1.6 펌프의 형식과 운전점

펌프는 계획수량, 동수압, 관로특성 등의 계획조건에 가장 적합하며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

는 형식으로 선정한다.

(1) 펌프의 형식은 사용조건에 가장 알맞은 비속도(Ns)의 펌프를 선정한다.

(2) 계획급수량, 동수압 및 관로특성에 따라 펌프운전 범위를 파악하여 캐비테이션의 발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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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검토한 다음 최적의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4.1.7 캐비테이션(공동현상)

공동현상은 펌프에 진동, 소음, 침식을 발생시키며, 펌프성능을 크게 저하시키므로 이를 피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가용유효흡입수두

(2) 필요유효흡입수두 

(3) 캐비테이션대책

4.1.8 펌프계의 수격작용

펌프계의 수격현상은 관로파손 등의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 각항에 대하여 검토

한다.

(1) 펌프의 급정지시의 수격작용 발생 유무

(2) 수격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격완화설비 설치 등 대책 강구

4.1.9 펌프설치와 부속설비

펌프와 부속설비의 설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펌프의 흡입관은 공기가 갇히지 않도록 배관한다.

(2) 펌프의 토출관은 마찰손실이 작도록 고려하고 펌프의 토출관에는 체크밸브와 제어밸브를 

설치한다.

(3) 펌프 흡수정은 펌프의 설치위치에 가급적 가까이 만들고 난류나 와류가 일어나지 않는 형

상으로 한다.

(4) 펌프의 기초는 펌프의 하중과 진동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흡상식 펌프에서 풋밸브(foot valve)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중물용의 진공펌프를 

설치한다.

(6) 펌프의 운전상태를 알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7) 필요에 따라 축봉용, 냉각용, 윤활용 등의 급수설비를 설치한다.

4.2 펌프의 제어

4.2.1 총칙

펌프를 제어하는 목적은 자동운전용 기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원활하게 기동하거나 정지시

키고, 수요에 따라 자동적으로 펌프의 토출량과 토출압을 조절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펌프를 제어하는 지령을 운전원이 수동으로 지령하는 방식(기기측 또는 원격

제어)과, 계측기 등으로부터 신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지령이 주어지는 방식(자동제어) 등이 

있다. 이들 중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그 시설의 규모, 신뢰성, 경제성 및 운전관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운전 중인 펌프의 토출량을 제어하기 위하여서는

① 펌프의 운전대수를 제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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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펌프의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③ 밸브의 개도를 제어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②와 ③의 방법에 의하여 펌프의 토출압력을 제어할 수 있으며 각각 설치하는 

기기와 운전효율에 특징이 있으므로 제어방식은 이들 특징을 살려서 결정한다.  

펌프, 원동기 및 이들 부속설비에 발생하는 고장 또는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계획

한다.  

4.2.2 자동운전용기기

펌프를 자동 또는 원격제어에 의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항의 장치를 설치한

다.  

(1) 펌프케이싱 내가 만수된 것을 검지하기 위한 만수검지장치

(2) 펌프의 토출압력을 검지하기 위한 압력검지장치

(3) 펌프 축봉수(sealing water), 냉각수 및 윤활수 등의 흐름을 검지하기 위한 유수검지장치

(4) 마중물, 축봉수, 냉각수 및 윤활수 등의 소배관 도중의 필요한 지점에 전동밸브 또는 전자

밸브 등의 유수개폐장치

(5) 토출밸브의 작동 확인과 보호를 위한 리밋스위치(limit switch) 등

4.2.3 유량제어

유량제어는 펌프의 운전대수, 회전속도 또는 밸브의 개도 중 어느 하나를 적절하게 제어하거

나 또는 이들의 제어를 병용하여 수행한다. 

4.2.4 압력제어

압력제어는 토출압력을 일정하게 또는 말단압력을 일정한 것을 목표로 펌프의 회전속도 또는 

밸브개도를 제어한다. 

4.2.5 보호장치

펌프운전 중에 발생하는 이상을 검출하여 경보를 울리거나 표시하는 등의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4.3 전동기

4.3.1 총칙

전동기는 신뢰성, 보수성, 제어성 및 운전경비 등을 고려하여 사용목적에 알맞은 것을 선정해

야 한다.

전동기의 종류로는 유도전동기, 동기전동기, 직류전동기 및 교류정류자전동기로 크게 나누어

진다. 그 중에서 유도전동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동기를 선정할 때에는 기동방식과 보호방식을 포함한 신뢰성, 내구성, 제어성, 보수성, 설비

비 및 운전경비 등을 고려하고 펌프의 부하특성 및 운전방법에 알맞은 것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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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전동기의 선정

전동기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전동기는 3상 유도전동기를 표준으로 한다. 

(2) 전동기의 형식에는 보호방식 및 냉각방식 등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지만, 설치환경이나 사

용목적에 따라 선정한다.

(3) 표준전동기보다 효율이 높은 고효율 전동기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4.3.3 기동방식

3상유도전동기의 기동방식은 전원용량과 전동기의 종류 및 용도에 가장 알맞은 것을 선정한

다.

4.3.4 회전속도제어

전동기의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경우에는 제어범위,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신뢰성 및 

보수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펌프설비에 알맞은 방식을 채택한다. 

4.3.5 보호장치

전동기의 보호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단락, 지락, 과부하, 저전압, 결상 및 복전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설치한

다.

(2) 전동기의 개폐기와 기동장치 및 2차 단락장치와의 상호간에는 오조작을 방지하도록 인터

록(interlock)장치(연동장치)를 설치한다.

4.4 밸브

4.4.1 총칙

상수도용 밸브는 물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제어하고 수압을 조정하는 등 상수도시설을 효과적

이고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수도용 밸브에서 요구

되는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유량･수압･수위의 제어 

② 관로의 통수 또는 차단 

③ 압력관로(pressure pipe)에서 침사지, 배수지 등으로 방류할 때에 물의 흐름을 감세(에너

지 분산)시키거나 유량을 제어

④ 관로 내에서 수류의 역류방지

⑤ 배수관로 등의 감압

밸브를 선정할 때에는 용도와 역할을 충분히 감안한 다음 수로나 관로의 수리특성에 적합한 기

능을 갖는 밸브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관리가 가

능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조건, 밸브의 구조 및 재질 등에 유의해야 한다.

또 밸브의 재질이나 도장에 대해서는 강도나 내식성 외에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선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수처리된 다음의 정수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밸브 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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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 밖의 밸브에 대해서는 표준품, 범용품의 시방을 충분히 조사하고 실적 등도 고려하여 선정

한다.

일반적인 상수도용 밸브에는 KS, KWWA 등의 규격이 있다.

4.4.2 밸브설비의 계획

(1) 밸브는 제어용, 차단용, 방류용, 역류방지용, 감압용 등 그 용도에 따라 지수성, 조작성, 제

어성, 내구성 등의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2) 밸브, 수도미터 및 기타 부속설비는 침수, 한파, 폭설, 지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며, 유지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4.3 밸브의 선정

밸브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설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수리조건과 사용조건이 만족되는 특성을 가진 것을 선정한다.

(2) 제어용 밸브는 제어유량, 한계유속, 용량계수 등을 검토하여 원활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

을 선정한다.

4.4.4 밸브의 압력기준

밸브의 압력기준은 호칭압력으로 나타내며 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밸브의 사용압력(정수

압), 최대허용압력 등을 고려한다.

4.4.5 밸브의 구동장치

밸브의 구동장치는 밸브의 종류, 용도, 설치환경, 제어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

다.

4.5 각종 기계설비

4.5.1 총칙

수도시설에는 수처리 기계설비, 공기압축기, 크레인･호이스트, 환기설비 및 공조설비 등 각종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각종 기계설비를 설계할 때에는 운전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고 연속운전에 견딜 수 있는 기기의 구조와 재료 등을 선정한다. 또한 정수처리와 배출

수처리 등에 사용되는 수처리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그 수질에 충분히 적합한 재질을 선정하

고, 구조적으로 단순하고 용량과 기계적 강도 등에 여유를 갖는 설비로 한다.

특히 수처리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정수처리상 한번에 모든 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설비를 계통

이나 블록단위로 나누는 등 적절하게 설계함으로써 연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수처리

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시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2 수처리 기계설비

수처리 기계설비의 구조와 재료는 내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또한 기름누설이나 

봉수대책에 유의하고 에너지효율이 높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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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공기공급원 장치

공기공급원 장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공기압축기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한다.  

(2) 공기압축기는 이물질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입측과 토출측에 필터를 설치한다.

(3) 공기압축기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흡입측에 소음기(silencer)를 설치한다.  

(4) 압축공기의 수분과 기름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애프터쿨러(after cooler)와 유수분리기

를 설치한다.  

(5) 사용공기량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기탱크를 설치한다.  

(6) 압축공기 중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습장치를 설치한다.  

(7)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4.5.4 크레인･호이스트

크레인과 호이스트는 운전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기종으로 한다.

4.5.5 환기･공조설비

환기･공조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발열원으로 되는 기기를 설치하는 장소와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는 환기설비를 설

치한다.  

(2) 컴퓨터 시스템 등의 전자기기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그 기기에 알맞은 공조설비 등을 설치

한다.

4.6 전기설비

4.6.1 총칙

전기설비는 수전설비, 변전설비, 동력설비 및 건축전기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설계 시 관계법령과 

기준에 따라 신뢰성, 안정성, 내구성, 장래 확장 및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전기설비의 사고는 단수나 수압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충분한 신뢰성을 갖는 설비로 

구성한다.

4.6.2 기본사항

전력설비의 설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전력

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에 적합하도록 설

치한다.

(2) 수도시설의 중요도에 알맞은 것으로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시설의 장래계획을 고려하여 증설과 교체가 쉽고 유연성이 있는 설비로 한다.

(4) 운전과 유지관리가 쉽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한다.

(5) 지진, 태풍, 홍수, 침수, 한파, 폭설, 화재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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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펌프, 방수설비, 차단설비 등 충분한 침수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4.6.3 수전계획

수전계획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최대수요전력은 최종계획과 대상부하를 충분히 조사하고 운전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다.

(2) 계약전력은 전력회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충분하게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

다.

(3) 수전방식은 시설의 중요도에 맞춰 선정한다.

4.6.4 수･변전설비

수･변전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수･변전설비의 주 회로구성은 점검보수시에 전체가 정전되지 않도록 구성하고 가능한 한 

간소화한다.

(2) 설비용량은 최대수요전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전상의 책임한계점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 또는 부하개폐기(지락보호장치부)를 

설치한다.

(4) 책임한계점의 부하측 수전설비에는 부하전류와 고장전류를 안전하게 투입하고 차단할 수 

있는 주차단기를 설치한다.

(5)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이상전압(surge)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피뢰기를 

설치한다.

(6) 변압기용량은 적정한 여유율을 가져야 하며 주요한 변압기는 2뱅크 이상으로 구성하고, 

고장시에는 회로에서 완전히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7) 고압용 개폐장치는 진공절연 소호방식과 스위치기어방식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고압용 

개폐장치는 진공절연 소호방식과 스위치기어방식 또는 가스절연 소호방식과 스위치기어

방식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8) 기기와 재료를 선정할 때에는 사용목적과 설치장소를 고려하고 신뢰성이 높고 규격에 적

합한 표준품을 선정한다.

(9) 수･변전설비의 배치는 합리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설치와 배선에는 충분한 안

전성과 내진강도가 높은 것으로 한다.

4.6.5 보호 및 안전설비

전력설비의 보호 및 안전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회로에 발생하는 이상전류를 예상하여 파급사고를 방지하고 사고시의 정전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 설비 간에는 충분한 보호협조를 한다.  

(2) 회로의 이상전압에 대하여 각 설비 간에는 충분한 절연협조를 한다.  

(3) 각 기기는 적정한 보호장치로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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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지는 인체의 감전사고방지와 전기설비나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접지를 

한다.

(5) 각 설비는 감전사고를 방지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인터록(interlock)에 의하여 오

조작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6.6 배전설비

배전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배전전압은 그 사용목적과 부하측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모선방식과 배전방식은 시설의 중요도와 운용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각 배전선에는 부하전류와 고장전류를 안전하게 투입하고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 등을 설

치한다.

(4) 배전용 개폐장치는 스위치기어방식으로 한다.

(5)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며 또한 전선로는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외상에 대하여 충분한 보

호조치를 강구한다.

(6) 효율적인 감시를 위하여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및 표시등을 설치한다.

4.6.7 동력설비

동력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공급배전반은 부하군에 가까이 배치하며 폐쇄형 방식으로 한다.

(2) 부하회로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와 함께 고장전류를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한다.

4.6.8 역률개선 설비

역률개선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수변전설비에서 종합역률은 90~95 % 정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저압전동기 및 고압 소용량 전동기회로에는 진상콘덴서를 직접 병렬로 설치하고 고압모

선에는 종합역률조정용 고압콘덴서군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고압콘덴서는 별도의 차단장치 없이 직렬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회로에는 내

부고장을 단독으로 보호하고 파급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4) 콘덴서에는 필요에 따라 직렬리액터장치를 설치하고 콘덴서용 개폐기가 설치된 경우에만 

방전코일 등 방전장치를 설치한다.

(5) 대용량의 고압콘덴서군은 2군 이상으로 분할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6) 오존발생장치의 전원회로에는 역률과 고조파(harmonics)장애를 개선하는 장치를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4.6.9 방재설비

상수도시설의 화재와 낙뢰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재 설비는 다음 항을 따른다.

(1) 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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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설비

(3) 피뢰설비

4.7. 예비 전원설비

4.7.1 총칙

예비 전원설비는 정전에 따라 발생되는 제한급수나 단수 등 시설운용상의 지장을 가능한 한 저

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로 자가발전설비, 무정

전전원장치(UPS), 직류전원설비 등이 있다.

4.7.2 자가발전설비

자가발전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자가발전설비는 상용 전원 상실 시 단시간 내에 전원을 절체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설

치한다.

(2) 발전설비의 용량은 비상시에 확보해야만 할 전력설비용량을 집계하여 결정하며, 기동이 

확실하고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한다.

(3) 자가발전설비의 구동장치는 가스터빈 또는 디젤엔진 등이 있으며 부하의 운전조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발전기의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부하의 용량 및 공급시간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예고 없

는 정전 시에도 소방 및 비상부하 가동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5) 자가발전설비에는 제어용배전반, 전력회사 전원과의 절체장치 및 각종 보호장치를 설치

한다.

(6) 구동장치에는 연료탱크, 기동장치 등의 보조 설비를 설치한다.

(7) 자가발전설비에는 환기, 소음, 방진대책을 강구하며 디젤엔진일 경우에는 냉각수 설비를 

설치하고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4.7.3 무정전 전원장치

무정전 전원장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장치구성은 부하의 중요성과 부합되는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2) 장치용량은 부하를 충분히 조사하고 상시, 정전시 및 순시(기동시)용량을 고려하여 결정한

다.
(3) 축전지설비는 폐쇄형배전반 수납형으로 하고 내진대책 및 온도관리를 한다.
(4) 각 부하로의 전력공급은 계통화하고 분할화하며 사고시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회로

에는  차단기를 설치한다.

4.7.4 직류전원장치

직류전원장치는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1) 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변전설비의 제어용 전원과 비상용 조명의 전원으로 직류전원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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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류전원장치의 충전장치는 부동충전방식을 사용한다.
(3) 직류전원장치에는 필요에 따라 부하전압보상장치, 과방전방지보호장치를 추가로 설치한다.
(4) 직류전원장치에는 동작 및 감시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한다.

4.8 기계실과 전기실

4.8.1 총칙

기계실과 전기실의 설계에서는 의장보다 기능을 우선하여 설치하는 설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건물은 외부로부터의 침수, 내부 급배수관에서의 누수 등이 발생하더라도 설비에 불의의 사고

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력설비는 고도화, 전자화, 복잡화됨에 따라 과

거보다 더욱 설치환경이 중요하게 되고 있으며 보수와 운전관리 면에서 안전성과 작업성의 향

상이 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실은 이들 조건이 만족되도록 해야 한다.

기계실과 전기실은 법령에 의한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할 때에는 관련법규를 충분

히 검토해야 한다. 또 기계실과 전기실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과 방범

에도 고려해야 한다.

4.8.2 기계실

기계실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기계실은 설비를 보수점검 하는데 필요한 면적과 여유공간을 가져야 하며 또한 기기의 반

출입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크레인 등을 설치한다.

(2)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침수와 누수에 대비하여 충분한 배수(排水, drain)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또 실내로의 출입구는 2개소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범위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기장치를 설치하며 채광과 

문짝은 보안을 고려한다.

4.8.3 전기실

전기실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전기실의 위치는 가능한 한 부하의 중심적 위치가 바람직하며, 설치장소의 상황, 부하의 

배치, 배선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전기실의 넓이와 높이는 기기의 반출입, 보수점검, 분해정비 및 장래 설비교체에 필요한 

여유를 고려해야 하며, 또 출입구는 가능한 한 2개소 이상으로 한다.

(3) 전기실의 환경은 설비의 기능이 안정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고  부식

성 또는 가연성가스 및 물로부터 위치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충분히 차폐시킨다.

(4) 전기실은 소방기본법과 건축법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실내의 채광과 문짝은 안전을 

고려하고 개구부는 조수나 곤충 등의 침입을 방지도록 조치한다.

4.8.4 조명 설비

조명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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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명은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작업면에서 충분한 조도를 갖도록 하고 또 효율이 높은 

광원을 사용한다.

(2) 운전관리상 필요한 장소에는 비상용 조명등을 설치한다.

(3) 조명기구의 배치는 용이하게 보수 관리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설비는 관련 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8.5 소음방지 등

소음방지나 그 밖의 사항들에 관해서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부지경계 밖으로 소음이나 진동 등이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2) 거주구역과 관리실 등에 소음이나 진동이 파급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3) 비상시에 효율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4.9. 계측제어설비

4.9.1 총칙

상수도시설에서 계측제어란 상수도시설의 감시와 제어 및 정보처리를 취급하는 기술을 말하

며 그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계측제어 설비라고 한다.

(1) 계측제어 설비는 상수도 시설내의 설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전체 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계측제어 설비는 시설을 조작, 감시 및 제어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보 활용을 위한 체계 

및 기술도 포함되는 광역의 의미로 정의된다.

(3) 계측제어 설비는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계측제어 설비를 도입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4.9.2 안전대책

계측제어설비가 신뢰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호장치와 백업장치를 구비하는 

등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4.10 계측제어 기기

4.10.1 총칙

계측제어 기기는 상수도시설의 제어방식에 적합하고 공정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운전정

보 등의 정보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 안전하면서 신뢰성이 높은 것이 요구된다.

(1) 계측제어용 기기는 검출부, 표현부, 조절부, 조작부 및 전송부로 크게 나누어진다.

(2) 계측제어 기기를 설치 위치별로 구분하면 현장 계측기기와 판넬 계측기기로 구분된다.

(3) 계측제어용 기기의 구성 및 규모를 정할 때에는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각 항목마다 중요도

를 명확히 하여야하며 가능한 최소화로 구성하고 제어방식과 중요도에 따라 기기를 구성

한다.

(4) 계측제어용 기기는 사용조건, 측정범위, 정밀도, 설치 및 환경조건 등을 검토하여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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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설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4.10.2 유량계측

유량계측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유량을 계측하기 위한 유량계는 측정원리나 구조에 따라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

로 사용목적, 측정범위, 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특히 거래용이나 유수율에 관계되

는 유량계는 정밀도가 높은 것을 선정한다.

(2) 유량계를 설치할 때는 적정 유속 확보, 직관거리 확보 등 설치조건과 환경조건에 유의한다.

4.10.3 수위계측

수위계측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수위계는 측정원리 및 구조 등에 따라 특징이 있으므로 사용목적(감시용, 제어용 등), 측

정조건, 측정범위, 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수위계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조건 및 환경조건에 유의한다.

4.10.4 압력계측

압력계측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압력계는 측정원리 및 구조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내므로 사용목적(감시용, 제어용 

등), 측정조건, 측정범위, 정밀도, 응답성이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2) 압력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체접속부 재질, 조인트 구성 등의 설치조건과 환경조건에 

유의한다.

4.10.5 수질계측

수질계측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수질을 계측하기 위한 계기는 구조나 원리가 간단하고 응답성이 좋으며 신뢰성이 높고 교

정 및 보수가 용이한 것을 선정한다. 또 내습성, 내부식성 등 주위의 환경조건에 알맞은 것

을 선정한다.

(2) 수질계측은 수질계기의 설치환경과 채수방식에 유의한다.

(3) 수질계측기기는 원수수질, 정수장 운전의 자동화 및 공급과정 수질관리 등 정수처리 시설

의 여건과 공급과정 수질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하여 필요한 계측기를 선정･설치해

야 한다.

4.10.6 기타계측

기상관측용기기, 염소가스누출검지기 등의 기기는 각각의 용도에 알맞은 것으로 하고 설치조

건과 환경조건에 적합한 기종을 선정한다.

4.10.7 지시･기록용 기기

지시･기록용 기기는 시설의 계측치 및 가동상황 파악이나 데이터관리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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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치해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설치조건에 유의한다.

4.10.8 조절기기

조절기기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조절기기는 안정되고 확실하게 동작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조절기기의 동작특성과 종류는 그 제어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10.9 신호변환용 기기

신호변환용 기기는 용도와 설치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4.10.10 기타기기

기타기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제너배리어(zener barrier), 아이소레이터(isolator)

(2) 피뢰기(arrester), 서지보호기(SPD, Surge Protective Device)

4.11 감시제어설비

4.11.1 총칙

감시제어설비는 상수도시설의 규모, 안정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하

며, 운전자의 기술 수준과 운전관리 체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4.11.2 감시조작설비

감시조작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감시설비는 시설의 운전을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한다.

(2) 감시설비에 각종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

로 한다.

(3) 기록방식은 기록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경보의 통지나 표시는 운전원이 이해하기 쉽고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5) 조작설비는 감시설비와 일체로 하고 조작성이 우수한 것이 필요하며, 운용목적과 설치위

치에 따라 데이터서버(data server), 중앙제어반(COS：central operation station), 현장

제어반(FCS：field control station), 엔지니어링반(EWS：engineering work station)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4.11.3 제어설비

제어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시설에 적합한 제어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뢰성, 확장성 및 보수성 등이 우수한 것

으로 한다.

(2) 필요한 최소한의 백업설비를 구비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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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전송설비

전송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시설의 규모나 운전관리에 적합하고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한다.

(2) 신호변환(signal exchange)체계는 장치나 기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표준화하고 

어떠한 시스템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4.11.5 중앙운영실

중앙운영실은 시설관리의 중추로서 안전하게 운전관리 할 수 있는 작업환경이 되도록 계획해

야 한다.

4.11.6 계측제어 전원

계측제어 전원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계측제어 기기에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전원은 양질이어야 하고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4.12. 시설별 계측제어

4.12.1 총칙

상수도시설에서 계측제어의 적용범위를 크게 나누면, 취수장, 정수장 및 배수펌프장 등 개개

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 플랜트제어와, 수원으로부터 배수(配水)시설까지 상수도시설전체를 

종합적으로 일체화하여 운전관리하는 계통운용제어가 있다. 

이들 항목은 원수수질, 정수처리방법, 취수, 송･배수방식 등에 따라 몇 개의 항목을 생략(또는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취수로부터 배수에 이르기까지의 공정 중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계측과 제어의 항목이다.

계측제어설비의 규모 및 구성을 결정할 때는 계측제어의 목적과 효과를 명확하게 하고, 계측

제어기기의 신뢰성･안전성 등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해야 한다.

4.12.2 저수 및 취수시설

저수 및 취수시설의 계측제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수원의 종류와 유지관리에 적합한 수위계와 유량계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수질계기, 수

질감시수조 등을 설치한다.

(2) 저수 및 취수시설에서 계측제어기기의 각 입·출력단자부에는 필요시 서지보호기(SPD)와 

같은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4.12.3 도수시설

도수시설의 계측제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도수시설에는 도수방식이나 유지관리에 적합한 유량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펌프에 의한 도수유량의 제어는 4.2.3 유량제어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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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수시설에서 계측제어기기의 보호장치는 4.12.2 저수 및 취수시설의 (2)에 준한다.

4.12.4 착수정

착수정의 계측제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착수정에는 그 규모 및 목적에 적합한 수위계와 유량계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수질계기

를 설치한다.

(2) 착수정의 유량을 제어하는 경우에는 수위변동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확실한 제어방법에 

의한다.

4.12.5 응집용 약품주입설비

응집용 약품주입설비의 계측제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약품의 종류, 주입방식 및 유지관리에 알맞은 유량계, 수위계 및 조절밸브 등을 설치한다.

(2) 약품주입설비의 계측제어는 수질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측 및 제어 범위를 가지고  있어

야 한다.  

(3) 계측제어기기 중 필요부분은 약품에 의한 부식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12.6 플록형성지와 침전지

플록형성지와 침전지의 계측제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플록형성지와 침전지에는 필요에 따라 수질계기 등을 설치한다.

(2) 계측제어기기는 주위의 환경조건에 적합한 기기를 선정한다.

(3) 침전지의 배슬러지제어는 배슬러지지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배출할 

수 있는 설비로 한다.

4.12.7 여과지

여과지의 계측제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여과지에는 여과유량계와 손실수두계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수질계기를 설치한다.

(2) 여과유량제어는 총여과수량을 임의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세척조작을 시퀀스 제어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각 기기는 동작이 확실하고 안전성과 신뢰

성이 높은 것을 선정한다.

(4) 세척탱크에는 수위계를 설치하고 필요시 펌프 등으로 연동될 수 있는 장치로 하고 수위경

보표시를 한다.

4.12.8 정수지(배수지)

정수지의 계측제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정수지에는 수위계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수질계기를 설치한다.

(2) 계측제어기기는 내염소성 및 내습성 등의 환경조건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4.12.9 소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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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의 계측제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소독제의 주입 및 유지관리에 적합한 유량계, 압력계, 조절밸브 및 잔류염소계 등을 설치

한다.

(2) 계측제어기기는 환경조건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내식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소독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장실과 주입기실 등에는 염소가스누출검지기를 

설치한다. 

4.12.10 전･중간염소처리 설비

중간염소처리설비의 계측제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계측제어설비는 원수수질과 처리수량의 변화에 대응하여 계측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으

로 한다.

(2) 염소주입은 주입설비나 측정설비에 의한 시간차의 영향을 받으므로 충분히 검토한다.

4.12.11 알칼리제･산제 주입설비

알칼리제･산제 주입설비에 대한 계측제어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계측제어기기는 약제의 사용조건이나 주변의 환경조건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2) 유량계, 압력계, 수위계 등의 계측기기는 약제의 용해나 주입에 알맞은 것을 설치해야 하

며, 제어에 알맞은 조절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3) 알칼리제주입설비의 계측제어는 수질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어범위와 계측기를 구비한 

것으로 한다.

4.12.12 활성탄 흡착설비

활성탄 흡착설비의 계측제어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분말활성탄 흡착설비의 계측제어기기와 주입기기는 방진성, 방폭성, 내마모성, 내부식성 

등을 고려한다.

(2) 입상활성탄 흡착설비는 탄층(고정층식, 유동층식) 관리에 필요한 계측제어기기를 설치한다.

4.12.13 오존처리설비

오존처리설비의 계측제어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계측기기는 오존의 성질이나 그 주변 환경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오존의 발생과 주입 등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자

동안전(fail safety)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3) 오존에 대한 계측제어설비는 수질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어범위를 계측할 수 있는 설비

로 한다.



- 42 -

4.12.14 막여과설비

막여과설비의 계측제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막여과의 특성이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2) 막여과설비에서 계측제어기기는 유량계, 압력계, 수위계, 그리고 필요에 따라 탁도계, 온

도계 등의 수질계기 등을 설치한다.

(3) 막의 파단이나 여과수의 탁도 상승 등의 이상시에는 해당 여과설비를 조속히 자동정지하

고, 이에 따른 경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한 것으로 한다.

4.12.15 용존공기부상지 설비

용존공기부상지(Dissolved Air Flotation) 설비의 계측제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용존공기부상지 설비의 특성이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2) 용존공기부상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량계, 압력계, 수위계와 탁도계, pH계 등의 수

질계측기를 설치하여 운전하며, 설비 중에 공기저장조, 가압탱크, 순환수밸브 및 압력제어밸

브 등 주요설비의 이상시에 경보발생과 함께 해당처리설비를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

4.12.16 해수담수화설비(역삼투막설비)

계측제어설비는 막의 종류와 구성 등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한다.

(1) 역삼투설비의 운전제어는 전처리와 본처리 등과 종합적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한다.

(2) 역삼투설비의 계측제어기기는 수위계, 유량계, 압력계 등과 수질계기로서 pH계, 탁도계, 

온도계, 잔류염소계, 산화환원전위계(ORP), 전기전도도계, 슬러지밀도지표계(SDI) 및 알

칼리도계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주변의 환경조건에 알맞은 것으로 하며 안전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12.17 배출수처리 설비

배출수처리설비의 계측제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배슬러지는 자동 배슬러지제어를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를 균등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

다.

(2) 조정･농축시설의 계측제어는 수위계, 유량계, 슬러지농도계 및 슬러지계면계 등 필요한 

기기를 설치한다.

(3) 탈수시설의 계측제어는 배출수 처리방법에 적합하고 가장 안전하며 확실한 계측제어기기

와 제어방식으로 한다.

(4) 설치환경이나 측정조건 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4.12.18 송수시설

송수시설의 계측제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송수시설의 감시와 제어에 적합한 유량계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압력계를 설치한다.

(2) 송수량의 제어는 정수지 및 배수지 등의 저류량을 활용하여 송수시설을 안전하고 확실하

며 경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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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수시설에서 대한 계측제어기기의 보호장치는 4.12.2 저수 및 취수시설의 (2)에 준한다.

4.12.19 배수(配水)시설

배수시설의 계측제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배수시설에 대한 감시와 제어 및 수량관리에 적합한 유량계, 수위계 및 압력계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수질계기를 설치한다.

(2) 배수량의 제어는 배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배수구역내에 적정한 수량과 

압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배수시설에 대한 운전관리에 적합한 계측 및 제어신호를 정수장의 중앙운영실이나 송･배
수시설의 현장운영실 등에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배수에서 계측제어설비의 보호장치는 4.12.2 저수 및 취수시설의 (2)에 준한다.

4.12.20 펌프설비

펌프설비의 계측제어는 다음 각 항에 따르며, 4.2 펌프의 제어를 참조한다.

(1) 펌프설비의 운전 및 감시와 제어에 적합한 수위계, 압력계 및 유량계 등 필요한 계측기기

를 설치한다.

(2) 펌프의 운전방식은 펌프의 용도, 설비규모 및 기동빈도 등에 의하여 결정한다.

(3) 펌프의 제어방식은 펌프의 제어목적에 따라 운전의 안전성, 확실성 및 경제성에 적합한 것

이라야 한다.

4.13 무인운전설비

4.13.1 총칙

상수도시설은 급수구역의 확대에 따라 시설이 광역으로 분산되는 경향이며 한편으로는 수자

원의 적정배분 및 안정급수를 위하여 계통적인 시설운용과 관리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원격 감시제어장치(TM/TC 장치：Telemetering Telecontrol 장치) 등을 사용하여 시설

을 집중관리하거나 또는 무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무인설비는 노동조건의 

개선, 운전인력의 최소화, 동일한 작업효과로 작업시간과 작업노력의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반면, 운전원이 직접 감시하고 운전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기 또는 시스템의 신뢰성, 각종의 안

전대책, 시설의 관리체제 등을 특별하게 고려해야 한다.

4.13.1.1 신뢰성 향상대책

무인설비에는 가능한 한 신뢰성이 높은 기기를 사용하며 최대한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스템 전체로서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4.13.1.2 관리체제

무인설비는 원격지에 설치되는 것이 많으므로 상시 순회점검과 함께 사고시나 고장시의 긴급

대응 등 관리체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 관리체제는 사업체의 규모나 설비의 규모와 특성에 적

합하게 조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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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3 기타

무인시설의 설치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에관한기술기준, 소방관련법, 개인정보보호

법 등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는 사항이 있으므로 이들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4.13.2 시설의 무인화

시설을 무인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무인시설에는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장소에서 원격 감시할 수 있도록 계측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무인시설은 사고시에도 급배수에 주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유의한다.

(3) 무인시설에는 적절한 침입방지대책을 강구한다.

4.14. 상수도 종합관리시스템

4.14.1 총칙

상수도시설은 환경적 문제, 기술개발, 시설 노후화, 요금 체계 변화, 인건비 및 에너지 가격 변

화 등 다양한 요소에서 영향을 받고 복잡하게 연결된 문제점 및 과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게 되며, 컴퓨터 시

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관리하는 것이 상수도 종합관리시스템인 것이다.

상수도 종합관리시스템은 크게 수운영, 시설관리, 사무관리, 경영관리 시스템으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4개의 구성을 연계하고 각각의 시스템이 갖는 데이터를 공유토록 함으로서 

상수도 관련 업무간에는 유기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업무의 효

율화가 가능하여 진다.

상수도 종합관리시스템과 관련된 도입 효과 및 기능은 다음과 같으나, 최대 기능을 나타낸 것

이며 연관된 현장 설비 구축 여부,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H/W 및 S/W 구축여부 및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항목 또는 항목 내 일부만 해당될 수 있다.

4.14.2 수운영시스템

상수도시설의 종합적인 운용 관리, 감시 제어와 의사 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수요 예측 기

술, 최적 통계 기법, 관망 해석 지원, 시뮬레이션 기술 등을 응용하여 구축한다.

4.14.3 시설관리 시스템

시설 관리의 효율화 특히, 수용가 서비스에 시설의 유지관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지리정보

시스템 및 CAD 시스템 기술 등을 응용하여 구축한다.

4.14.4 사무관리 시스템

일상의 업무에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요처에 대한 서비스 관리를 향상하고 사무환경 개선

에 의한 업무의 고도화를 추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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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경영관리 시스템

전반적인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경영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경영지

원관리와 관련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4.15 정밀도 및 성능향상을 위한 고려사항

아무리 성능 좋은 계측제어설비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최종단계인 현장 설치가 불완전하

게 되어 있다면 이상적인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며 계기오차를 증가시키고 성능

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계측제어설비가 이상적인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현장 설치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악조건 환경에 대한 고려사항

(2) 발신기의 설치 위치에 대한 고려사항

(3) 도압배관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

(4) 배선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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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57 40 00 상수도 수원과 저수시설 설계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내용없음

1.2 적용 범위

내용없음

1.3 참고기준

내용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수원

4.1.1 강수특성과 수원확보

수원의 근본이 되는 강수는 강우, 강설, 우박, 서리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수원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강수특성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300 mm(1986-2015년 평균)이며, 연 강수량이 6월에서 9월 사이에 편중되고, 지역과 유역

별 강수량 편차가 심하여 물이용 및 홍수관리에 취약하며, 인구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현저히 적으므로 효율적인 물이용이 필요하다.

또한 강수량의 연도별 변화폭이 크고 계절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정된 급수를 위

해 계획취수량을 연중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는 수원 확보가 필요하며, 환경을 보전하면서 

충분한 수의 저수시설이 지역별로 확보되어야 한다.

수량이 풍부한 지하수나 하천 표류수를 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수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신규로 지표수를 취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수리권과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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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저수시설을 건설하여 수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독자적으로 전용댐을 설치하

거나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계획에 참여함으로써 필요한 취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

4.1.2 수원의 종류와 특성

수원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하여 상수도 수원을 선정한다.

(1) 지표수

① 하천수

② 호소수

(2) 지하수

① 표층지하수(얕은우물)

② 심층지하수(깊은우물)

③ 용천수

(3) 복류수

① 복류수

② 강변여과수

(4) 기타

① 빗물

② 해수

4.1.3 수원의 선정

수원의 종류에 따른 취수지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열거된 각 항목을 비교 조사한다.

(1) 수원으로서의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리권 확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3) 상수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안전하여야 한다.

(4) 상수도시설의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가 가능한 저렴해야 한다.

(5) 장래의 확장을 고려할 때 수량, 수리권, 수질이 양호하고 확장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유리

한 곳이어야 한다.

(6)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수질의 오염방지 및 관리에 무리가 없는 지점이어야 한다.

4.1.4 수원의 구비요건

수원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요건을 조사한다.

(1) 수량이 풍부해야 한다.

(2) 수질이 좋아야 한다.

(3) 가능한 한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

(4) 가능한 한 수돗물 소비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4.2 저수시설

4.2.1 총칙



- 49 -

저수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연중 안정적인 취수량의 확보

(2) 입지조건, 저수용량, 계획 취수량, 경제성

(3) 현재 및 장래 수질

(4) 환경에 대한 영향

(5) 관련계획과의 관계 및 관계기관 협의 사항

4.2.2 저수시설의 형식

저수시설의 형식을 선정할 때에는 계획취수량, 장래수질, 설치지점, 구조상의 안정성, 경제성, 

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4.2.3 저수시설의 개량과 갱신

저수시설의 개량과 갱신에는 다음 각 항에 따라 계획적으로 시행한다.

(1) 저수지의 지형 등 입지조건이나 지질조건과 퇴사용량을 고려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

절한 유입토사대책을 강구한다.

(2) 댐 등의 공작물은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내용년수가 길기 때문에 계측 데이터나 조사 자료

를 근거로 검토하고 필요한 보수와 보강 등을 시행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KDS 54 00 00 댐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3) 부속 기기류는 항상 조작성이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며, 노후화에 의해 저수시설을 적정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점검과 보수는 물론 계획적으로 개량하거나 갱신한다.

4.2.4 저수시설의 계획에 필요한 조사

저수시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조사한다.

(1) 수문

(2) 지형 및 지질

(3) 물 이용 상황

(4) 수질

(5) 퇴사

(6) 보상 등

(7) 환경영향

(8) 기타

4.2.5 계획기준년

계획취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수용량의 결정에 사용하는 계획기준년은 원칙적으로 

10개년에 제1위 정도의 갈수를 기준년으로 한다.

4.2.6 저수시설의 유효저수량 결정

저수시설의 유효저수량은 다음 각 항에 기초를 두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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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저수량은 계획기준년에 있어서 물수지(저수시설 지점의 하천유량과 계획취수량과의 

차)를 계산하여 결정한다.

(2) 물수지 계산에서는 계획취수량을 확실하게 취수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하천유수의 정상

적인 기능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추운 지방에서는 취수지점 결빙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한다.

4.2.7 구조상의 조건

(1) 댐의 형식은 댐건설 지점의 지형, 지질, 수리적 조건과 축조재료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에 

선정한다.  

(2) 댐의 기초지반에 관해서는 댐 지점의 지질특성, 댐 제체를 지지하는 지층의 두께, 경사, 투

수성단층, 균열 등의 지질조건을 검토한다. 

(3) 댐의 여수로(spillway)는 설계홍수유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 형식 및 배치로 하여 시설

의 안전을 도모한다.

(4) 상수도용수나 하천유지용수 등의 방류에 필요한 방류설비는 고수압에서도 조작되어야 하

기 때문에 댐 제체와의 결합성이 양호하고 댐 하류부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로 한

다.

(5) 댐 제체의 구조는 댐의 형식, 기초지반, 여수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밀성과 내

구성을 가져야 하며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해야 한다.

4.2.8 수질보전대책

저수시설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수질보전대책을 강

구한다.

4.2.9 다목적저수시설

다목적저수시설(다목적 댐 등)의 계획에 참여하여 수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에 대

하여 고려한다.

(1) 조사, 건설, 완성에 이르는 각 단계마다 사업내용을 파악하여 상수도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도록 사업주체나 다른 부문과 협의 조정해야 하며 상수도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한다.

(2) 둘 이상의 이수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의 공동화 등에 대해 검토한다.

(3) 용량배분은 각 목적의 효과가 종합적으로 발휘되도록 각각의 계획을 통합 조정한다.

(4) 관리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자로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원활하게 관리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나 다른 부문과 협의하고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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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57 45 00 상수도 취수시설 설계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내용없음

1.2 적용 범위

내용없음

1.3 참고기준

내용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기본사항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표층, 심층), 해수, 강변여과수로 구분된

다. 어느 쪽의 경우라도 취수시설은 가능한 한 양질의 원수를 안정되게 취수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하천의 취수시설은 하천설계기준의 KDS 51 40 05 하천 보, KDS 51 40 15 하천 취수

시설, KDS 51 60 20 하천 하상유지시설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1.6.1 확실한 취수

취수시설은 수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연간을 통하여 계획취수량을 확실하게 취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원이 지표수인 경우에는 홍수시나 갈수시에도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어야 한

다. 특히 하천인 경우에는 홍수시의 유목이나 잡초 등 유하물이 취수구를 막아서 취수불능으

로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홍수시의 전석(轉石：암반에서 떨어져 굴러 내려온 돌 또는 흐르는 

물에 떠내려 온 돌)이나 토사퇴적으로 취수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강바닥의 세굴에 의

한 하천수위의 저하가 갈수시에는 취수에 영향을 미친다. 수원이 지하수인 경우에는 지하수를 

과잉으로 양수하면 지하수위가 비정상적으로 저하되어 취수량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으며, 부

압지하수(不壓地下水：자유지하수)인 경우에는 갈수시에 수위가 저하되어서 필요한 취수량

을 취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나 홍수 등에 대비하여 주변 수원과 연계, 비상상수원 확보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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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다계통화를 고려하여 계획취수량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취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계획취수량을 확실하게 취수할 수 있는 지점

과 적절한 취수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1.6.2. 양호한 원수의 확보

취수시설은 원수로서 수질이 양호해야 하며 장래에도 오염될 우려가 없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

다. 따라서 취수시설은 하수나 기타 오수의 유입지점 부근이나 하류를 피해야 하며, 또한 해수

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양돈장 등 오염원이 되는 시설을 조사

하고, 현재의 상황과 장래의 환경변화로 수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 수질사고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관계자 간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취수원의 고농도 조류, 탁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전처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6.3. 재해 및 환경 대책

취수시설은 재해와 사고 등 비상시에도 취수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수원의 다원화나 취수시설을 포함한 상수도시설의 다계통화를 고려한다.

취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노

력하며, 에너지 절약 등 환경대책을 고려한다. 특히 하천의 경우, 취수지점을 상류에 설

치함으로서 에너지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6.4. 유지관리의 용이성

취수시설은 홍수시 등의 악조건에서도 유지관리가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한

다. 또 비상시뿐만 아니라 시설을 점검할 때에라도 취수를 정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장래에 시설을 확장할 때에 새로운 용지취득이나 공사가 대규모로 되지 않도

록 미리부터 장래의 확장을 대비한 구조로 하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

1.7 계획취수량

계획취수량은 계획1일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필요한 작업용수를 포함한 손실

수량 등을 고려한다. 

1.8 취수시설의 선정

취수시설은 수원의 종류에 따라 취수지점의 상황과 취수량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취수

보, 취수탑, 취수문, 취수관거, 취수틀, 집수매거, 얕은 우물, 깊은 우물 중에서 가장 적절

한 것을 선정한다.

1.9 취수시설의 개량과 갱신

취수시설을 개량하거나 갱신할 때에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지표수의 취수시설은 장기간에 걸쳐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토목 및 건축 구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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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전기, 계측제어설비 등 부속설비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지하수의 취수시설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스크린 등이 막힘으로써 양

수능력이 저하된다. 또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위가 저하되거나 수질이 악화되

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양질이면서 필요량을 취수하기 위하여 기능을 적정하게 유

지하도록 시설을 보전하고 갱신한다.

따라서 취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데이터 등에 의하여 시설개량이나 시설갱신을 계획

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측설비를 설치하고 또한 시설개량이나 갱신이 가

능한 한 용이한 구조로 해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표류수의 취수

4.1.1 총칙

4.1.1.1 취수시설의 구조 및 설치장소

취수시설은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구조가 안전하고 홍수시나 갈수시라도 계획취수량을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천수나 호소수 및 댐물 등의 표류수를 수원

으로 하는 취수시설에서는 하천법 제28조 및 제33조의 허가를 받아 설치되는 공작물(이

하 허가공작물이라고 한다.)로 취급된다. 취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 및 설치장소 등

을 사전에 하천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4.1.1.2 취수시설의 설비

취수시설에는 안정된 취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위･수량측정설비 외에 필요에 따라 수질감

시설비(독성감시생물조, 탁도, 수온, pH, 알칼리도, 망간 등 정수처리에 필요한 수질항목 

자동측정기, 조류의 종류별 양과 클로로필-a를 측정할 수 있는 조류번식상태를 추정하는 

설비 등)를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수표면에 조류유입 차단막이나 분말활성탄 투입설비 

등 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취수시설은 위험방지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울타리 등

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시설 내에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폐쇄회로TV(CCTV), 확성기 등

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호소수 또는 댐물을 직접 취수하는 경우에는 성층현상 등에 의하여 수심에 따라 계절적

으로 망간 등 수질이 변동하며 또한 표층부근에 각종 미생물이나 조류가 발생한다거나 

홍수시에 탁도가 증가하며 수심에 따라 수온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양질의 

물을 선택하여 취수할 수 있도록 깊이에 따른 취수구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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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취수 예정지점에서의 조사

취수예정지점 및 그 주변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1) 유량 및 수위 등의 하천 상황(홍수위, 갈수위 등 포함)

(2)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3) 이수 상황

(4) 지형 및 지질

(5) 수질 등

(6) 환경영향 

(7) 홍수, 한파, 가뭄 등 재해발생 사례

4.1.3 취수지점의 선정

취수지점은 다음 각 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계획취수량을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래에도 양호한 수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3) 구조상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4) 하천관리시설 또는 다른 공작물에 근접하지 않아야 한다.  

(5) 하천개수계획을 실시함에 따라 취수에 지장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6) 기후변화에 대비 갈수시와 비상시 인근의 취수시설의 연계 이용 가능성을 파악한다.

4.2 취수보

4.2.1 총칙

취수보는 하천에 보를 쌓아올려서 계획수위를 확보함으로써 안정된 취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천을 횡단하여 만들어지는 시설이고, 인양식(lifting) 수문 또는 기복식

(shutter) 수문 등으로 이루어진 보의 본체와 취수구로 이루어진다.

취수보는 비교적 대량으로 취수하는 경우, 농업용수 등의 다른 이수와 합동으로 취수하

는 경우, 하천의 유황이 불안정한 경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하천 등으로 정확한 취수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 적합하다. 보는 통상 하천수위를 조정하는 것이며 유수를 

저류함으로써 유량을 조절하는 경우는 적다.

취수보는 보를 쌓아올리는 것에 의하여 하천의 유속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빙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취수구의 구조 등에 관하여 고려해야 한다.

하구둑은 조수의 저지효과에 의하여 담수를 취수하기 위하여 하구 가까이에 설치되는 취

수보의 일종으로, 대규모의 하구둑은 저류효과를 갖게 하고 유량을 조절하며 신규수리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보는 구조상의 분류로 가동보와 고정보로 나누어지고, 수문에 의하여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가동보, 조절할 수 없는 것을 고정보라고 한다.

고정보는 홍수시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보를 설치하는 것은 엄격

하게 규제되고 있다.

취수보의 경우 KDS 51 40 05 하천보 및 KDS 51 60 20 하천 하상유지시설과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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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다.

4.2.2 위치와 구조

취수보의 위치와 구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1) 유심이 취수구에 가까우며 안정되고 홍수에 의한 하상변화가 적은 지점으로 한다.  

(2) 원칙적으로 홍수의 유심방향과 직각의 직선형으로 가능한 한 하천의 직선부에 설치한

다.

(3) 침수 및 홍수시의 수면상승으로 인하여 상류에 위치한 하천공작물 등에 미치는 영향

이 적은 지점에 설치한다.

(4) 취수구 설치 위치 및 구조 등의 결정시 수질 및 결빙과 갈수위를 고려해야 한다.

(5) 가동보의 상단 높이는 계획하상높이, 현재의 하상높이 및 장래의 하상변동 등을 고

려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 한다.

(6) 원칙적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한다.

4.2.3 가동보

가동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계획취수위의 확보, 유심의 유지, 토사의 배제, 홍수의 소통 등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2) 유심을 유지하고 원활한 취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배사문(排砂門)을 설치한다.  

(3) 홍수의 유하에 대비하여 홍수배출구(spillway)를 설치한다. 

(4) 수문은 원칙적으로 강구조로 한다.

4.2.4 보의 높이

취수보의 높이는 계획취수량을 확실하게 취수할 수 있도록 정한다. 

4.2.5 물받이(apron)

(1) 월류수 또는 수문의 일부 개방에 의한 강한 수류에 의하여 보의 하류가 세굴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받이를 설치한다.

(2) 하류면의 물받이는 양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2.6 바닥보호공

(1) 원칙적으로 물받이의 상하류에 바닥보호공을 설치한다.

(2) 바닥보호공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유연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4.2.7 취수구

취수구의 구조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계획취수량을 언제든지 취수할 수 있고 취수구에 토사가 퇴적되거나 유입되지 않으

며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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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이는 배사문(排砂門)의 바닥높이보다 0.5~1.0 m 이상 높게 한다.

(3) 유입속도는 0.4~0.8 m/s를 표준으로 한다.

(4) 폭은 바닥높이와 유입속도를 표준치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결정한다.

(5) 제수문의 전면에는 스크린을 설치한다.

(6) 지형이 허용하는 한 취수유도수로를 설치한다.

(7) 계획취수위는 취수구로부터 도수기점까지의 손실수두를 계산하여 결정한다.

4.2.8 부대설비

취수보에는 필요에 따라 관리교, 어도, 배의 통항, 유목로, 갑문, 경보설비 등을 설치한다.

4.2.9 방조제

(1) 해수가 역류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방조제를 설치한다.

(2) 방조제의 높이는 현지의 최고조수위 이상으로 한다.

4.3. 취수탑

4.3.1 총칙

취수탑은 하천, 호소, 댐의 내에 설치된 탑모양의 구조물로 측벽에 만들어진 취수구에서 

직접 탑내로 취수하는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다단수문형식의 취수구를 적당히 배치한 철

근콘크리트구조이다. 호소나 댐에서 특히 수심이 깊은 경우에는 철골구조의 부자(float)

식의 취수탑이 적당한 경우도 있다. 갈수시에도 일정이상의 수심을 확보할 수 있으면, 취

수탑은 연간의 수위변화가 크더라도 하천이나 호소, 댐에서의 취수시설로서 알맞고 또한 

유지관리도 비교적 용이하다. 더욱이 제내지에의 도수는 자연유하 외에 펌프에 의하여 

압송할 수 있기 때문에 제내지의 지형에 제약을 받지 않는 이점도 있다.

취수탑은 하천설계기준 KDS 51 40 15 하천 취수시설과 연계한다.

4.3.2 위치 및 구조

취수탑의 위치와 구조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연간을 통하여 최소수심이 2 m 이상으로 하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심이 제방에 

되도록 근접한 지점으로 한다.

(2) 우물통침하(井筒沈下)공법으로 설치하는 취수탑은 그 하단에 강판제의 커브슈 

(curb-shoe)를 부착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벽을 두껍게 하고 배력철근을 충분히 배치한

다.

(3) 세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돌이나 또는 콘크리트공 등으로 탑주위의 하상을 보강(補
强, for stabilizing)한다.

(4) 적설, 결빙 등의 이유로 취수가 불가하지 않도록 탑의 설치위치 및 취수구의 배치 

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4.3.3 형상 및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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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탑의 형상 및 높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취수탑의 횡단면은 환상으로서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한다. 하천에 설치하는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타원형으로 하며 장축방향을 흐름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2) 취수탑의 내경의 결정은 계획취수량을 취수하기 위한 적절한 취수구의 크기 및 배치

를 고려하되 구조적 검토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취수탑의 상단 및 관리교의 하단은 하천, 호소 및 댐의 계획최고수위보다 높게 한다.

4.3.4 취수구

취수탑의 취수구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계획최저수위인 경우에도 계획취수량을 확실히 취수할 수 있는 설치위치로 한다.

(2) 단면형상은 장방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3) 전면에는 협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스크린을 설치해야 한다.

(4) 취수탑의 내측이나 외측에 슬루스게이트(제수문), 버터플라이밸브 또는 제수밸브 등을 

설치한다.

(5) 수면이 결빙되는 경우에도 취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4.3.5 부대설비

취수탑에는 관리교, 조명설비, 유목제거기, 협잡물제거설비 및 피뢰침을 설치한다.

4.4 취수문

4.4.1 총칙

취수문은 하천의 표류수나 호소의 표층수를 취수하기 위하여 물가에 만들어지는 취수시

설로서 취수문을 지나서 취수된 원수는 접속되는 터널 또는 관로 등에 의하여 도수된다. 

일반적으로 구조는 문(門)모양이고 철근콘크리트제로 하며 각형 또는 말발굽형 등의 유

입구에 취수량을 조정하기 위한 수문 또는 수위조절판을 설치하고 그 전면에는 유목 등

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크린을 부착한다.  

취수문은 수위 및 하상 등이 안정된 지점에서 중소량의 취수에 알맞고 유지관리도 비교

적 용이하다. 

4.4.2 위치 및 구조

취수문의 위치와 구조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양질이고 견고한 지반에 설치한다.  

(2) 수문의 크기를 결정할 때에는 모래나 자갈의 유입을 가능한 한 적게 되는 유속으로 

한다.

(3) 문설주(gate post)에는 수문 또는 수위조절판을 설치하고, 문설주의 구조는 철근콘

크리트를 원칙으로 한다.

(4) 적설, 결빙 등의 이유로 취수가 불가하지 않도록 설치위치 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

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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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문의 전면에는 스크린을 설치한다.

4.4.3 게이트식 수문

게이트식 수문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하천이 고수위이더라도 확실히 개폐할 수 있고 수밀성을 갖는 구조로 한다.  

(2) 동력으로 개폐하는 장치인 경우에는 수동으로도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모래나 자갈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문의 상류에 수위조절판을 설치한다.

4.4.4 수위조절판식 수문

수위조절판식 수문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수압과 퇴적토사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와 수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 목

제인 경우에는 부상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2) 1문의 크기는 조작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4.4.5 침사시설(Sand pit)

취수문과 침사지간의 수로가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취수문에 근접하여 침사시설을 설

치하며 침전된 모래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4.6 취수문 스크린의 구조

스크린(screen)은 협잡물, 유목, 유빙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수문의 상류 측에 

충분한 크기로 경사지게 설치하며, 가능하면 취수문 전방에 부상식 스크린을 설치하여 

하천에 부유하는 비닐, 유목 등의 유입을 억제하도록 한다.

4.4.7 취수문의 크기와 유입속도

취수문을 통한 유입속도가 0.8 m/s 이하가 되도록 취수문의 크기를 정한다.

4.5. 취수관거

4.5.1 총칙

취수관거는 그 취수구를 제방법선에 직각으로 설치하고 직접 관거 내로 표류수를 취수하

여 자연유하로 제내지에 도수하는 시설이다. 유황이 안정되고 유량변화가 적은 하천에서

의 취수에 알맞다. 또한 유지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하상변동이 크고 유심이 불

안정한 하천에서는 하천 상황의 영향을 받기 쉽고 취수구가 매몰되거나 세굴에 의한 관

거 노출 등의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시설의 설치위치를 선정할 때에 유의해야 하며 하

상 및 고수위부의 세굴방지에 관하여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 홍수 등에 의하여 쓰

레기가 다량 유입되면 취수구가 막혀서 계획수량을 취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

지대책이 요구된다.

결빙이나 적설로 취수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취수구의 설치위치나 구조 

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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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취수구

취수구는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한다.

(2) 설치높이는 장래의 하상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전면에 수위조절판이나 스크린을 설치한다.

(4) 원칙적으로 관거의 상류부에 제수문 또는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5) 필요에 따라 유사시설을 설치한다.

4.5.3 관거의 구조

관거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관거에 작용하는 내압 및 외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관거를 제외지에 부설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획고수부지고에서 2 m 이상 깊게 매

설한다.

(3) 관거가 제방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연(柔軟)한 구조로 한다. 또 비상시

에 지수가 확실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원칙적으로 제수밸브 등을 설치한다.

(4) 시공한 다음 제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방법면의 보호공을 설치한다.

(5)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2열 이상으로 부설한다.

4.6 취수틀(intake cribs)

4.6.1 총칙

취수틀은 하천이나 호소의 하부 수중에 매몰시켜 만드는 상자형 또는 원통형의 취수시설

이다. 측벽에 만드는 다수의 개구에 의하여 취수하는 것으로 중소량의 취수용이다.

4.6.2 위치 및 구조

취수틀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하천이나 호소의 바닥이 변화가 심한 곳은 파손이나 매몰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바

닥이 안정되어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선박의 항로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부득이 항로에 근접되는 지점에는 충분한 수

심을 확보한다. 

(3) 철근콘크리트 틀의 본체를 하천이나 호소의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4.7. 침사지

4.7.1 총칙

침사지는 원수와 동시에 유입된 모래를 침강, 제거하기 위한 시설이다. 침사지의 형상이

나 구조 및 지내의 유속은 침사효율의 양부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는 펌프 등 각종 

기기나 설비의 유지관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연간을 통하여 하천의 유황에 따

라 원수 중에 포함된 모래의 양, 입도분포, 밀도 등을 조사하여, 지의 형상, 치수 및 구조 

등을 적절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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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위치 및 형상

침사지의 위치 및 형상은 다음에 따른다.

(1) 유입되는 모래를 신속하게 침전, 제거하기 위하여 위치는 가능한 한 취수구에 근접

하여 제내지에 설치한다.

(2) 지는 장방형 등 유입되는 모래가 효과적으로 침전될 수 있는 형상으로 하고 유입부 

및 유출부를 각각 점차 확대･축소시킨 형태로 한다.

(3) 청소, 점검, 수리 등을 고려하여 지수는 2지 이상으로 한다.

4.7.3 구조

가장 일반적인 장방형 침사지의 구조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원칙적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며 부력에 대해서도 안전한 구조로 한다.

(2) 표면부하율은 200~500 mm/min을 표준으로 한다.

(3) 지내평균유속은 2~7 cm/s를 표준으로 한다.

(4) 지의 길이는 폭의 3~8배를 표준으로 한다.

(5) 지의 고수위는 계획취수량이 유입될 수 있도록 취수구의 계획최저수위 이하로 정한

다.

(6) 지의 상단높이는 고수위보다 0.6~1 m의 여유고를 둔다.

(7) 지의 유효수심은 3~4 m를 표준으로 하고, 퇴사심도를 0.5~1 m로 한다.

(8) 바닥은 모래배출을 위하여 중앙에 배수로(pit)를 설치하고, 길이방향에는 배수구로  

향하여 1/100, 가로방향은 중앙배수로를 향하여 1/50 정도의 경사를 둔다.

(9) 기온 저하로 침사지 수면이 결빙되거나 강설영향으로 침사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상부 구조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7.4 부대설비

침사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유입구와 유출구에는 제수밸브 또는 슬루스게이트 등을 설치한다.

(2) 지하수위가 높은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부상방지설비를 설치한

다.

(3) 필요에 따라 제거설비로서 스크린 및 제거기를 설치한다. 

(4) 필요에 따라 침사탈수설비를 설치한다.

4.8. 지하수의 취수

4.8.1 총칙

4.8.1.1. 지하수의 분류와 특징

지하수는 표층지하수와 심층지하수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물이 포화되어 있는 틈이 흙 

입자의 틈인 경우를 표층지하수라고 한다. 그 틈이 암석의 균열(cracks), 공극(fissure) 및 틈

새(gaps) 등인 경우를 심층지하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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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지하수에는 자유지하수(free groundwater)와 피압지하수(confined groundwater)로 구

분된다. 자유지하수는 지하의 가장 얕은 부분에 있는 모래나 자갈 등의 지층 중에 함유되어 있

는 지하수로서, 강수량의 변동에 따라 수위가 오르내리며 수량자체도 증감한다. 또한 대수층

이 지표로부터 얕으며 지상으로부터의 오염을 받기 쉽다. 자유지하수의 취수시설로서는 얕은 

우물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피압지하수는 대수층이 불투수성의 지층에 의하여 눌려 있기 때문에 압력을 갖는 상황에 따라

서는 지상으로 스스로 분출되는 것도 있다. 피압지하수는 주로 모래나 자갈과 같은 틈새를 갖

는 지층 중에 존재하며, 수온은 연간을 통하여 거의 일정하고 일반적으로 수질은 양호하다. 피

압지하수의 취수시설로서는 깊은 우물(심정호)이 사용된다.

복류수는 하천수의 하상이나 호소수의 호소상  또는 그 부근에 잠류하는 자유지하수의 일종이

다. 복류수의 취수시설로는 집수매거, 얕은 우물(천정호) 등이 사용된다.

또한 강변여과수의 취수방식은 강변둔치(고수부지)에 깊이 20~40 m 정도의 취수정을 설치

하여 물을 취수하는 취수정 방식과 표류수를 취수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호소, 함양분지 등 시

설의 지층(대수층)에 침투시켜 지층의 자정능력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여과･제거된 물을 다시 

취수하여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인공함양 방식이 있다.

4.8.1.2 지하수의 수질과 취수의 고려사항

지하수는 일반적으로 함양속도가 지극히 느리기 때문에 과잉으로 퍼 올리게 되면 지하수에서 

물수지의 균형이 무너져서 지반침하를 야기하며, 해안부에서는 지하수의 염수화 등을 야기한

다. 따라서 항상 적정한 양수량의 범위 내에서 취수하는 것이 필요하다(4.8.5 양수량의 결정 

참조). 지하수는 주로 용해성의 무기질과 지하에 생식하는 생물을 함유한다. 이것은 지질이나 

그 밖의 환경에 의한 것으로 무기질로서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중탄산염, 염화물 및 황산염 등

이 용해되어 있으며, 철이나 망간 등도 용해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생물로서 철세균이나 유황

세균 등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다.

지하수 중의 유기계 질소는 분해되어 암모니아성질소로 되며 시간이 지나면 아질산성질소, 질

산성질소로 산화되어 간다. 유기물 중의 탄소는 분해되어 CO2로 되며 일부는 용존하고 또한 

일부는 탄산수소염 또는 유리탄산을 형성한다.

지하수의 수질과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지하수법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

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지하수 오염관 측정 방법, 수질측정 주기, 지하수 수질기준 등

에 적합하도록 하며, 특히 철, 망간, 질산성질소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에 관해서도 수질검사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해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하수의 오염방지시

설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의 

규정에 따른다.

4.8.2 지하수 취수의 조사

지하수의 취수에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지질조사와 수질조사 등의 사항과 

연계하여 다음 각 항을 조사한다. 

(1) 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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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문지질조사

(3) 수질조사

4.8.3 취수지점의 선정

취수지점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게 한다.

(1) 기존 우물 또는 집수매거의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연해부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에 따른 해수침입으로 인한 지하수질 변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 적정 개발물량을 산정하고, 해수침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취수지점을 선정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주변의 오염원이 지하로 침투되어 영향이 없어야 하며, 장래에도 오염의 영향을 받

지 않는 지점이어야 한다.

(4) 복류수와 강변여과수인 경우에 장래 일어날 수 있는 유로변화 또는 하상저하 등을 

고려하고 하천개수계획에 지장이 없는 지점을 선정한다. 그리고 하상 원래의 지질이 

이토질(泥土質)인 지점은 피한다.

4.8.4 채수층의 결정

채수층은 굴착 중에 얻은 다음 자료를 참고로 선정한다.

(1) 지층이 변할 때마다 채취한 지질시료

(2) 굴착 중인 점토수(泥水, drilling mud)의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 용천수 또는 

일수(逸水, spill water) 등의 유무

(3) 전기저항탐사의 결과

(4) CCTV 수중카메라 촬영

(5) 대수성시험팩커 설치 및 양수시험

4.8.5 양수량의 결정

양수량의 결정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한 개의 우물에서 계획취수량을 얻는 경우의 적정 양수량은 양수시험에 의해 판단한

다.

(2) 여러 개의 우물(기존 우물 포함)에서 계획취수량을 얻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우물 상호간의 영향권을 고려하여 개수를 결정한다.

 ② 양수량은 양수시험과 부근 우물의 수위관측으로 수위가 계속하여 강하하지 않는 안전 양

수량으로 한다.

4.9 집수매거(infiltration galleries)

4.9.1 총칙

집수매거는 하천부지의 하상 밑이나 구하천 부지 등의 땅속에 매설하여 집수기능을 갖는 

관거이며 복류수나 자유수면을 갖는 지하수(자유지하수)를 취수하는 시설이다.

자갈, 모래 등 투수성이 양호한 대수층을 선정하여 만들며 유황(流況)이 좋으면 안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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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취수할 수 있다. 지상구조물을 축조할 수 없는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제외복류수를 취수하는 경우 또는 제내복류수에 관해서도 그 취수에 의하여 하천 유량에 

영향이 현저한 경우에는 하천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천구역이나 하천보전

구역의 복류수나 강변여과수를 취수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4.9.2 위치 및 구조

집수매거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집수매거의 부설 방향은 복류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한다. 

(2) 집수매거는 노출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깊이로 매설한다.

(3) 집수매거의 길이는 시험우물 등에 의한 양수시험 결과에 따라 정한다. 이 때에 집수

개구부지점에서의 유입속도는 모래의 소류한계속도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4) 철근콘크리트조의 유공관 또는 권선형 스크린관을 표준으로 한다.

(5) 세굴의 우려가 있는 제외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틀 등으로 방호한다.

4.9.3 집수개구부(공)

집수개구부의 공경은 효율적으로 취수할 수 있고 막힐 우려가 적은 크기로 한다.

4.9.4 경사 및 거내유속

집수매거는 수평 또는 흐름방향으로 향하여 완경사로 하고 집수매거의 유출단에서 매거

내의 평균유속은 1 m/s 이하로 한다.

4.9.5 접합정

집수매거의 접합정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집수매거에는 종단, 분기점, 기타 필요한 곳에 접합정을 설치한다.  

(2) 점검이나 그 밖의 작업이 크기를 용이하도록 정하고 철근콘크리트의 수밀구조로 한

다.

4.9.6 조인트와 되메우기

집수매거의 조인트 및 되메우기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조인트는 관종에 따라 슬립식 공조인트로, 소켓삽입조인트, 플랜지조인트 및 새들조

인트로 한다.

(2) 집수매거의 주위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굵은 자갈, 중자갈, 잔자갈의 순서로 각각 

그 두께를 50 cm 이상 충전하여 필터층을 설치하고 그 위에 모래로 되메운다.

4.9.7 유지관리

집수매거 내 유입된 침전물로 인한 폐색 방지 및 침전물의 효율적 배출을 위해 폭기장치 

설치 등 적절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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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얕은 우물(천정호：shallow wells)

4.10.1 총칙

얕은 우물은 자유지하수 또는 복류수를 취수하는 우물로,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제의 

우물통을 지하에 설치하고 그 바닥 또는 측면에서 우물통 내로 집수하며 그 물을 수중 

모터펌프 등으로 양수하는 시설이다.

우물통 외에 강제의 케이싱을 설치하고 측면의 스크린으로 집수하는 경우도 있다.

우물통의 벽면에 있는 대수층에 수평방사상으로 집수관을 삽입하여 우물통 내로 집수하

는 방사상 집수정도 있다. 수량･수질 모두 양호한 대수층이면, 비교적 간단히 안정되게 

취수할 수 있다.

얕은 우물에서 안정되게 취수하기 위하여서는 양호한 대수층을 선정한 다음 우물통의 구

조, 우물바닥의 깊이, 양수펌프의 능력 등을 적절히 결정해야 한다. 또한 지표로부터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4.10.2 형상 및 구조

우물의 형상 및 구조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4.10.2.1 우물통에 의한 경우

(1) 원통형의 철근콘크리트조를 표준으로 한다.

(2) 대수층이 두텁고 우물통의 밑바닥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 우물의 크기는 시험우물

의 양수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정하며, 밑바닥과 불투수층과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우물바닥에는 단단하고 깨끗한 자갈을 깔아 채운다.

(3) 밑바닥에서의 유입속도는 모래의 소류한계유속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4) 대수층이 엷은 경우에 우물통의 구조는 대수층 밑바닥 가까이 설치하고 밑바닥은 철

근콘크리트판으로 한다. 집수지점은 우물의 최저수위보다 아래에 설치한다.

(5) 우물 상단의 위치는 홍수위를 고려해 침수영향이 없도록 하며, 강우, 적설, 동파 등

으로 인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4.10.2.2 케이싱에 의한 경우

케이싱에 의한 경우는 4.11 깊은 우물(심정호, deep wells)에 준한다.

4.10.3 방사상 집수정

방사상 집수정의 구조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우물통의 지름은 집수관을 삽입하기 위하여 기계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2) 우물통은 토압이나 부력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한다.

4.10.4 여러 개의 우물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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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하여 여러 개의 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섭이 없도록 우물 간격을 결정한다.

4.10.5 부대설비

얕은 우물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우물통의 상단은 지표면보다 높게 하고, 뚜껑, 통기공 및 맨홀 등을 설치한다.

(2) 우물통의 바깥주변에는 배수(排水, drain)시설을 잘 설치하고 오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공을 시설한다.

(3) 우물에는 수위계를 설치한다.

4.11 깊은 우물(심정호, deep wells)

4.11.1 총칙

깊은 우물은 피압대수층으로부터 취수하는 우물로서 케이싱, 스크린, 케이싱 내에 설치하

는 양수관과 수중모터펌프로 이루어지며, 좁은 용지에서 비교적 다량의 양질인 물을 얻

을 수 있다. 채수층에 설치된 스크린으로부터 직접 펌프로 양수하며 깊이는 30 m 이상의 

것이 대부분이고 600 m 이상인 것도 있다.

얕은 우물에서는 주로 대수층의 면적확대를 고려해야만 하는 데 반하여 깊은 우물은 대

수층을 입체적으로 넓게 이용하는 방식이며, 대수층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깊은 우물의 스크린은 대수층의 두께에 알맞은 길이가 필요하다.

안정된 취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충분히 조사하여 양호한 대수층을 찾아내고 그 대

수층에 알맞은 스크린을 설치하며 지하수 부존량에 알맞은 능력의 펌프를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스크린의 막힘 등 비상시에도 안정된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정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4.11.2 착정

착정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공법은 그 토지의 지형･지질과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수직을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3) 점토수(泥水, drilling mud)를 사용할 때에는 지층의 붕괴나 일수(逸水, spill)사고가 

없도록 유의한다.

(4) 지층의 시료를 채취하여 굴착이 종료된 후에 전기검층을 한다.

(5) 케이싱강하 작업은 신속히 한다.

(6) 자갈충전은 도중에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점토수의 배제와 마무리 작업은 완전하게 한다.

(8) 양수시험은 반드시 실시한다.

4.11.3 구조

깊은 우물의 구조는 예정심도, 양수량,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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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여러 개의 우물 배치

우물을 2개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하수의 흐름방향과 직각으로 지그재그로 

배치하고 우물간의 간격은 양수량의 상호간섭이 가능한 한 적도록 정한다.

4.11.5 우물용 스크린

깊은 우물의 우물용 스크린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설치위치는 피압대수층으로 하고 스크린의 최하부에는 유사시설로서 맹관을 붙인다.

(2) 우물용 스크린 내로 유입되는 물의 속도는 가능한 한 느리게 한다.  

(3) 채수층을 구성하는 모래자갈 등의 형상과 입경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4) 강도나 내식성이 풍부한 재질로 한다. 

4.11.6 부대설비

(1) 우물에는 수위계, 수질검사용의 채수밸브 등을 부착하고 또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

료를 상비해 놓는다.  

(2) 펌프실은 침수되지 않도록 지표면보다 높게 한다.

(3) 필요에 따라 예비전원설비 및 예비펌프를 설치한다.

4.12. 용천수의 취수시설

용천수의 취수시설에는 뚜껑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13 해수의 취수시설

4.13.1 총칙

(1) 계획취수량은 필요한 생산수량에 역삼투설비의 회수율을 고려하고, 작업용수량과 그 

외의 손실수량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 취수시설은 해양생물의 유입, 부착, 조류(潮流)에 의한 유사(流沙) 등의 영향을 고려

하여 설치한다.

(3) 도수시설은 KDS 57 50 00 상수도 도수시설 설계기준에 준한다.

4.13.2 취수위치

취수시설의 위치는 충분한 수량을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고, 가능한 한 청정하고 안정

된 수질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한다.

4.13.3 취수방식

취수방식은 입지조건과 플랜트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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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57 50 00 상수도 도수시설 설계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내용없음

1.2 적용 범위

내용없음

1.3 참고기준

내용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기본사항

도수시설은 취수시설에서 취수된 원수를 정수시설까지 끌어들이는 시설로 도수관 또는 도수

거, 펌프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도수시설에서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급수구역에 도수량의 

저하나 도수의 정지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량을 확실하게 도

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송･배수시설에서의 계통간 연결

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도수노선의 복선화에 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도수시설의 설계에서는 적절한 노선의 선정, 시설의 내진성 및 내구성의 확보, 원수 공급과정

에서 수질오염방지, 유지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도수시

설을 설계할 때에는 몇 개의 노선에 대해 답사하고 지표지질의 자료를 수집(필요시 지질조사 

시행)하며 시점･종점간의 고저차 관계, 길이, 지형, 지세, 건설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검토한 다

음에 수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적의 노선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교체주기가 비교적 짧은 전기･기계･계측제어 설비의 배치 등에 대해서는 장래에 교체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검토해야 하며 장래의 시설교체에 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지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위, 수압, 도수량 등을 항상 감시･제어할 수 있는 

계측제어설비를 설치하고, 이들 자료는 연속적으로 축적･정리하여 장래의 시설개량과 교체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사결과에서 기존의 도수시설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

가 높은 경우에는 보강과 개량 또는 별도의 도수관 부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

도수시설의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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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NDT(Non-destructive Testing) 및 D.N.A.(Data, 

Network, 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센서, 계측기 등 설비를 활용한 정기적인 진단을 수행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

가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자산을 관리하는 기법의 도입도 필요하다.

그 밖에도 지형, 지질, 민원, 지가(地價), 상수도 서비스 향상(무단수) 등을 고려하여 지형조건

이 가능하다면 원수를 일시 저류하였다가 갈수시나 수질오염 사고시 또는 유사시나 도수관로 

사고시 등 비상급수용으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원수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1.7 계획도수량

(1) 도수시설의 계획도수량은 계획취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2) 도수시설은 시설물의 점검, 노후관 개량, 누수사고, 청소 등에도 중단 없이 계획 도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수관로의 복선화, 복선관로간 상호연결, 네트워크화 또는 

원수저류지를 구축하여 유사시에도 1일평균급수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다만, 도수관

로의 개량기간, 주변 도수관로간 연결 상태, 주력 정수장의 경우 사고시 예비 정수능력 등을 

감안하여 1일최대급수량으로 계획할 수 있다. 

1.8 도수방식

(1) 도수방식은 취수원에서 정수시설까지 계획도수량, 표고 차이, 평면·종단면 노선 매설조건, 건

설비와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선정한다.

(2) 수평이나 수직방향의 급격한 굴곡을 피하고, 어떤 경우라도 최소동수경사선 이하가 되도

록 노선을 선정한다.

1.9 도수노선

도수노선의 선정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몇 개의 노선에 대하여 건설비 등의 경제성, 유지관리의 난이도 등을 비교･검토하고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원칙적으로 공공도로 또는 수도용지로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도수관

4.1.1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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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관은 취수지점으로부터 정수장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도수관 본체, 펌프설비, 

차단･제어용 밸브, 공기밸브 및 유량계, 배수(排水, drain)설비, 접합정, 압력조절 탱크, 감압밸

브, 그 외 부속설비로 구성(그림 4.1-1 참조)된다. 

그림 4.1-1 도수관로 수리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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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관의 부속설비는 관수로로서의 수리조건에 적합하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적정

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도수관의 노선은 관로가 항상 동수경사선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고 항상 정압이 되도록 계획한

다. 관로의 위치가 동수경사선 보다 높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세를 잘 조사하여 

부압이 생기는 장소의 상류 측에 대해서는 관경을 크게 하고, 하류 측에 대해서는 관경을 작게 

하거나 접합정을 설치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동수경사선을 상승시킬 수 있다(그림 4.1-2 참

조). 도수관은 주로 수도용지의 전용도로나 공공도로에 개착공법으로 매설하며 지반, 지형 및 

지층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적절한 관종 선정과 기초공 및 관보호공 등을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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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I1

I0

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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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시점

종점

종점

시점

(1) 관경변경에 의한 상승

접합정

  I0 : 관경변경전 동수경사선
I1,I2 : 관경변경후 동수경사선

그림 4.1-2 동수경사선의 상승 사례

또 도수관로가 하천, 철도, 주요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지형적으로 최소동수경사선보다 높은 

산악이나 구릉 등을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관교의 가설, 추진공법, 터널공법 또는 쉴드

(shield)공법 등 비개착공법을 채택한다. 이들 공법들은 개착공법에 비하여 대개 3배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며 사고발생시의 복구에도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최단거리로 횡단

하도록 한다. 상기 공법 중 어느 공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장, 지형, 지질, 재해에 대한 안전

성과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관로에 작용하는 최대정수압이 부득이 고압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수한 고압관을 사용하거나 

고압지점의 상류측의 적당한 위치에 접합정을 설치한 다음 자유수면으로 압력을 개방하여 최

대정수압을 감소시켜야 한다(그림 4.1-3 참조).

도수관의 초기 도수량은 계획도수량에 크게 미달할 경우가 많으므로 소유량시의 유량조절설

비와 계량설비를 우회관(by-pass line)으로 설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점

종점
접합정

  Io : 접합정 설치전 동수경사선
I1,I2 : 접합정 설치후 동수경사선

그림 4.1-3 도수관에서 정수압의 경감 사례

4.1.2 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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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의 관종은 다음 각 항을 기본으로 하여 선정한다.

(1) 관 재질에 의하여 물이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내압과 외압에 대하여 안전해야 한다.

(3) 매설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4) 매설환경에 적합한 시공성을 지녀야 한다.

4.1.3 관경

도수관의 관경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한다.

(1) 관경은 시점의 저수위와 종점의 고수위를 기준으로 하여 동수경사를 산정한 후, 결정된 동

수경사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2) 덕타일주철관 또는 수도용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년수의 경과에 따라 통수능력

이 감소되므로 설계시 내용년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멘트모르타르,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등으로 내구성이 있는 도장을 시공한 관은 통수능력이 거의 감소되지 않는 것으

로 본다.

(3) 펌프가압식인 경우에는 펌프양정과 관경과의 사이에 경제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설계한

다.

4.1.4 유속

도수관을 설계할 때의 평균유속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자연유하식인 경우에는 허용최대한도를 3.0 m/s로 하고, 도수관의 평균유속의 최소한도

는 0.3 m/s로 한다.

(1) 펌프가압식인 경우에는 경제적인 유속으로 한다. 

4.1.5 불안정한 지반에서의 관 매설

부득이하게 지반이 불안정하고 위험한 위치에 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충분히 지질을 조사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를 취한다.

(1) 비탈면은 충분한 법면 보호공을 실시하여 법면이 침식되거나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표면수와 침투수 및 지하수의 배제를 고려한다.

(2) 급경사인 도로에 관을 매설하거나 경사면을 따라서 관을 매설하는 경우에, 관체의 흘러내림

과 되메우기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수벽 설치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3) 연약지반에 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부등침하를 고려한 관종과 접합방법을 선정하고, 관의 

침하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반을 미리 개량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4) 액상화의 우려가 있는 지반에서는 적절한 관종･접합방법의 선정 외에 필요에 따라 지반을 

개량한다.

(5)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 있을 때와 관의 한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등침하에 대비하여 알맞은 시공법, 관종, 신축이음을 사용한다.

(6) 하천횡단구간 등 사고시 복구가 어려워 단수가 불가피한 구간은 가급적 관로 복선화를 계

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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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매설위치 및 깊이

관로의 매설위치 및 깊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공공도로에 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도로법｣및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관로의 매설깊이는 관종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경 900 mm 이하는 120 cm 이

상, 관경 1,000 mm 이상은 150 cm 이상으로 하고, 도로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하중을 고려해야 할 위치에 대구경의 관을 부설할 경우에

는 매설깊이를 관경보다 크게 해야 한다.

(3) 도로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지반이 암반인 경우 등으로 부득이하게 매우 얕게 매설

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관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4) 관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보다 깊게 한다.

(5) 도수관을 다른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적어도 50 cm 이상의 간

격을 두어야 하며, 특히 상수관로에 대한 오염, 파손 등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매설위치는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4.1.7 도수관 접합정

접합정은 다음의 각 항에 적합하게 한다.

(1) 원형 또는 각형의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축조한다. 아울러 구조상 안전한 것으로 

충분한 수밀성과 내구성을 지니며 용량은 계획도수량의 1.5분 이상으로 한다.

(2) 유입속도가 큰 경우에는 접합정 내에 월류벽 등을 설치하여 유속을 감쇄시킨 다음 유출관

으로 유출되는 구조로 한다. 또 수압이 높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압제어용 밸브를 설치

한다.

(3) 유출관의 유출구 중심높이는 저수위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낮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필요에 따라 양수장치, 배수(排水, drain)설비(이토관), 월류장치를 설치하고 유출구와 배

수(排水, drain)설비(이토관)에는 제수밸브 또는 제수문을 설치한다.

4.1.8 차단용 밸브와 제어용 밸브

차단용 밸브와 제어용 밸브의 설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도･송･배수관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주요한 배수(排水, drain)설비(퇴수관) 및 

역사이펀부, 교량, 철도횡단 등에는 용도에 따라 차단용 밸브 또는 제어용 밸브를 설치하고, 관

로가 길 경우 1~3 km 간격으로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2) 차단용, 제어용 밸브실은 도로의 종류별, 배관의 구경별 및 현장의 설치조건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며 밸브실 전후 관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3) 차단용, 제어용 밸브실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며 이상수

압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감지하기 위한 수압계의 설치와 배수(排水, drain) 및 점검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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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밸브는 부식이나 손상에 의해 수돗물의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밸브실은 상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1.9 공기밸브

공기밸브의 설치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관로의 종단도상에서 상향 돌출부의 상단, 상향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쪽의 중간 

제수밸브 바로 앞, 고지대로 상향 배관하는 구간 등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2) 관경 400 mm 이상의 관에는 급속공기밸브를 설치하고, 관경 350 mm 이하의 관에는 급속

공기밸브 또는 소형 공기밸브를 설치한다.

(3) 공기밸브에는 보수용 제수밸브로 슬루스밸브 또는 볼밸브를 설치한다.

(4)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에는 밸브실을 설치하며, 밸브실의 구조는 견고하고 밸브를 

관리하기 용이한 구조로 한다.

(5) 기온 저하로 인해 기능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한다.

(6) 침수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소형생물 및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단대

책을 강구한다.

4.1.10 배수(排水,  drain)설비

배수설비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1) 상수관로의 종단상 하향 굴곡부 주변으로 배수량에 적당한 배수로(排水路), 하수관로 또

는 하천 등(이하 ｢수로 등｣이라고 한다)이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배수설비(이토관)를 설

치한다.

(2) 배수설비(이토관)의 관경은 도수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하

되, 관경 500 mm 이상의 관에서는 토출구의 수로가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출 가능한 

장소마다 여러 개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3)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경우에는 배수설비(이토관)와 토출구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

한다.

(4) 토출구 부근의 호안은 방류수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한다.

4.1.11 맨홀과 점검구

(1) 도수관의 점검, 보수, 세척 등 관리를 위하여 관경 800 mm 이상의 관로는 맨홀을 설치하고, 800

mm 미만의 관로에는 점검구를 둘 수 있다.

(2) 맨홀과 점검구의 활성화와 이력관리를 위하여, 맨홀뚜껑과 맨홀 주변, 변곡점 등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비롯한 전자태그 등과 통신기기를 통하여, 맨홀과 

관로의 시설물 이력관리(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한 맨홀정보를 

적정한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4.1.12 관로 보호 등 유지관리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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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격작용으로 관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항에 의한 수격방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로의 수량, 수질측정 및 점검, 보수, 세척 등 관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3) 상수도관의 파손이나 누수 및 지반함몰 등을 사전에 예방 및 감시하기 위한 센서 및 계측

기를 관로 또는 관로 주변에 설치할 수 있다.

(4) 상수도관 진단을 위한 센서 및 계측기 설치, 운용시 기존 굴착 및 시편분석 방법과 비교하

여 진단비용과 측정 정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단 설비를 선정해야 한다. 단, 진단비

용 산정시 굴착 및 단수에 따른 민원발생 등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5)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적절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1.13 신축이음관

신축이음관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게 한다.

(1) 신축자재가 아닌 노출되는 관로 등에는 20~30 m 마다 신축이음관을 설치하고, 연약지반

이나 구조물과의 접합부(tie-in point) 등 부등침하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휨성이 큰 신

축이음관을 설치한다.

(2) 매설되는 수도용 강관의 관로부에는 별도의 신축이음관이 필요하지 않으나 제수밸브, 펌

프 등 관로의 중간에 자유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밸브실 내에 신축이음관을 설치하고 밸

브실 통과부에는 관이 축방향으로 변위될 수 있게 하되 외부지하수 등이 침입할 수 없는 구

조로 한다.

4.1.14 관의 기초

관을 매설할 때에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매설관의 기초는 지반의 상태와 지층을 사전에 조사하여 태풍이나 지진, 홍수, 한파 등 비

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용 관종을 선정하고 최적의 공법을 

채택한다.

(2) 관을 매설할 때의 다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되메우기를 철저하게 한다.

4.1.15 이형관 보호

이형관 보호에는 각 항에 따른다.

(1) 관내수압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최대정수압에 수격압을 더한 것으로 한다.

(2) 상수도관의 이형관 보호에는 관외주면의 구속력이 충분하도록 콘크리트블록, 내진형 이

탈방지압륜 등으로 보호한다.

(3) 용접 또는 융착이음관에는 이형관 보호 등을 경감 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축이음관

이 불평균력을 억제하기 위한 유효길이의 범위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블록 

등으로 보호한다.

4.1.16 관로의 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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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설관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매설관에는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명, 부설년도, 관종 등을 명시한 테이프를 부착하고 관

경에 따라 되메우기시 적절한 깊이에 테이프 또는 시트부설을 병행한다. 

(2) 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지역에는 현장에서 관로 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직선구간의 일정

한 간격 과 수평변곡점에 표시주(관로표시주) 등을 설치한다.

(3) 관로에 대한 정보화와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평변곡점, 수직변곡점 및 각종 밸브

실에 대하여 3차원 좌표를 설정한다.

4.1.17 전식 및 부식 방지

관을 매설할 때에는 전식과 기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에 따라 시행한다.

(1) 전식의 위험이 있는 철도 가까이에 금속관을 매설할 때에는 충분한 상황을 조사하여 전식

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부식성이 강한 토양, 산이나 염수 등의 침식이 있을 수 있는 지역에 관을 매설할 때에는 토

양부식성 등 주변 상황을 조사한 다음에 관종을 선정하고, 적절한 방식대책을 취한다.

(3) 관의 콘크리트 관통부, 이종토양간의 부설부 및 이종금속간의 접속부에는 매크로셀(macro 

cell)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1.18 수압시험

관로의 수압시험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시행한다.

(1) 관로를 매설한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수압시험 또는 기밀시험(산소압축시험)으로 수밀성

과 안전성을 확인한다.

(2) 수압시험을 시행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1.19 수관교와 교량첨가관

수관교와 교량첨가관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관경, 경간장, 가설지점의 지리적 조건 및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구조형

식을 선정한다.

(2) 자중, 물의 하중, 지진하중, 풍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해야 하며, 강우, 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를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지부분은 관의 수압, 지진하중, 온도변화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한다.  

(4) 교대부근의 매설관에는 유연한 신축이음관을 설치하고, 굴곡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공

을 시공한다.

(5) 가장 높은 위치에 공기밸브를 설치하고, 필요 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통로를 설치한다.  

(6) 수관교에는 적절한 이탈방지조치를 강구한다. 

(7) 적절한 방식조치를 강구한다.  

(8) 수관교의 교각에는 필요에 따라 충돌물에 대한 방호공을 시공한다.  

(9) 교량 첨가관은 교량 가동단의 위치에 맞추어서 필요에 따라 신축이음관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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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하저횡단(역사이펀관)

하저횡단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도록 한다.

(1) 하저횡단의 역사이펀관은 2계열 이상으로 하고 가능한 서로 이격하여 부설한다.

(2) 역사이펀부 전후 연결관의 경사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45°이하로 하고, 굴곡부는 콘크

리트 지지대에 충분히 정착시켜야 한다.

(3) 연약지반의 역사이펀은 기초를 완전하게 하거나 지반의 부등침하에 대응하는 구조로 해

야 한다.

(4) 호안공 등의 장소에 사이펀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4.1.21 철도 및 간선도로 횡단

철도 및 간선도로의 횡단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도록 한다.

(1) 관이 레일상의 차량하중과 진동을 직접 받지 않도록 측벽과 떼어낼 수 있는 슬래브(slab)

로 된 암거나 내경 600 mm 이상의 삽입관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2) 관경 400 mm 이상의 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그 보호공 내의 관을 보수하거나 검사하기 위

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 관이 전식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당한 전식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또 횡단지점의 양단에는 매설위치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세운다.

4.1.22 추진공법

추진공법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토질, 장애물, 환경 등을 사전 조사하고, 관계기관과도 사전 협의하여 공사의 난이도, 안전

성, 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2) 추진관의 관종은 강도, 내구성, 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고, 소요구경, 연장, 매설심도 

및 공법에 적합한 관종을 선정한다.

(3) 선도관(先導管)은 추진관의 구경, 토질, 공법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4) 압입수직갱은 추진관을 계획선상에 정확하게 압입하기 위하여 강널말뚝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축조하고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지압벽(back concrete)이나 가이드 레일(guide 

rail) 등의 설비를 시공한다. 또한 도달수직갱도 작업이 용이하도록 축조한다.

(5) 연약지반이나 지하수위가 높은 곳에서 시공할 때에는 미리 적당한 지반강화 조치나 지수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적절한 보조공법을 병용하여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6) 외부관 추진공법을 채택할 경우에는 내부에 들어갈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하고 관추진 후의 노면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지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한다.

4.1.23 쉴드(shield)공법

쉴드공법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속절차와 대책을 검토해야 하며 입지조건, 지장물, 지형 

및 지질,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를 한다.

(2) 터널의 소요단면은 공사방식과 관경 등에 따라 정하고 시공상 안전하고 능률적인 것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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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3) 터널의 선형은 직선 또는 완곡선을 택하고 터널의 토피(土被)는 지질과 지형에 따라 정한

다.

(4) 입갱부는 원칙적으로 실을 축조하고 필요에 따라 제수밸브, 공기밸브 및 배수(排水,  

drain)설비 등을 설치한다.

(5) 쉴드기종과 보조공법은 지중(natural ground)조건과 시공조건에 적합해야 하며 주위지역

의 환경보전에 유의한다.

4.1.24 전용도로

(1)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용도로는 유지관리용 장비들이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지

장이 없는 구조와 폭으로 확보한다.

(2) 상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용도로가 일반도로 기능을 겸용할 경우에는 ｢도로법｣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로의 종류 및 등급에 맞는 구조와 폭으로 확보한다.

4.1.25 펌프설비

펌프설비는 KDS 57 31 00 (4.1 펌프설비)에 준한다.

4.1.26 관로의 개량과 갱생

기존관의 갱생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시행한다.

(1) 기존관의 갱생은 관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관망기술진단의 결과를 이용하여 관망 전체를 계획적으

로 시행한다.

(2) 상수관 내 세척은 관경과 내구연한이나 관길이 등 조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채택한다. 

(3) 상수관 내 라이닝(lining)은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접착성과 수밀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으

로 한다.

4.1.27 기존관의 정비계획

기존관(매설관)의 정비계획은 조사·점검·진단 등을 통해 구조적, 기능적, 수질적 기능 상실 및 저하 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를 이용하여 산정한 관종별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4.2 도수거

4.2.1 총칙

도수거는 취수시설로부터 정수시설까지 원수를 개수로방식으로 도수하는 시설로서 수리적으

로 자유수면을 갖고 중력작용으로 경사진 수로를 흐르는 시설이고, 구조적으로는 개거, 암거 

및 터널 등이 있으며 일정한 동수경사(통상, 1/1,000 ~ 1/3,000)로 도수하는 시설이다.

도수거는 필요수량을 확실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하며 그 형상 및 구조는 지형과 지세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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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지취득비, 건설비의 대소, 유지관리의 용이성, 재해에 대한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도수거는 비교적 지반이 평탄하고 양호하며 성토하거나 절토할 필요성

이 없는 곳에서는 개거 또는 개거에 덮개를 한 구조의 암거가 많이 이용되는데, 산이나 구릉 횡

단으로 절토량이 많게 될 경우에는 터널을 적용하고 하천이나 계곡 등을 횡단할 경우에는 수로

교나 역사이펀이 적합하다.

한편, 도수거는 외부에서 하수가 침투되는 것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또한 연약지반

이나 액상화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도수거를 계획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4.2.2 구조

도수거의 구조와 형식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개거와 암거는 구조상 안전하고 충분한 수밀성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도수거는 될 수 있으면 암거로 설치하며, 부득이 개거로 설치 할 경우에는 강우, 동결, 적설, 

한파, 수질오염 등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개거나 암거인 경우에는 대개 30~50 m 간격으로 시공조인트를 겸한 신축조인트를 설치

한다.

(4) 지층의 변화점, 수로교, 둑, 통문 등의 전후에는 신축성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한다.

(5) 터널에 대해서는 4.2.6 도수터널에 준한다.

(6) 암거에는 환기구를 설치한다.

4.2.3 유속

도수거에서 평균유속의 최대한도는 3.0 m/s로 하고 최소유속은 0.3 m/s로 한다.

4.2.4 도수거 접합정

접합정 또는 맨홀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정한다.

(1) 개거에서 암거로 바뀌는 지점이나 분기점, 합류점, 기타 필요한 지점에 접합정을 설치한다.

(2) 접합정은 구조상 안전한 것으로 충분한 수밀성과 내구성을 지녀야 하며, 용량은 계획도수

량의 유하를 저해하지 않는 용량으로 한다.

(3) 필요에 따라 유량측정장치, 월류장치, 배수(排水,  drain)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출구에는 

제수문을 설치한다.

4.2.5 월류설비와 순찰도로

도수거의 월류설비와 순찰도로를 다음 각 항에 따라 설치한다. 

(1) 시점과 종점,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지점에 제수문 또는 수위조절판을 설치하고, 유지관

리용 맨홀을 설치한다.  

(2) 수로의 도중에는 필요에 따라 월류설비를 설치한다.  

(3) 개거인 경우에는 수로부(channel location) 등을 이용하여 순찰도로를 설치한다.  

(4) 개거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낙엽 등이 유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스크린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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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도수터널

도수터널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터널은 콘크리트라이닝(concrete lining)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라우

팅(grouting)을 하고 입구와 출구는 충분히 보호한다.

(2) 터널설계는 KDS 27 00 00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 따른다.

(3) 터널내부의 청소와 점검 등이 가능하도록 터널 중간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4.2.7 수로교

수로교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수로교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재(鋼材)를 사용하여 구조상 안전하며 충분한 수밀성과 

내구성을 지녀야 한다.

(2) 온도변화, 부등침하 및 지진시 등의 상대변위 등에 대비한 유효한 신축조인트를 설치한다.

(3) 수로교에서 보의 하부공간은 건축한계나 그 외의 관계법규에 따라 결정한다. 

4.3 원수저류지

원수저류지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취수시설과 정수시설과의 사이에 설치할 수 있다. 

(2) 시설용량은 취·도수시설물의 점검, 보수, 수질사고 및 무단수 공급 등을 고려하여 1일 평

균급수량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필요에 따라 펌프와 그 외의 부속설비를 설치한다.

(4) 필요에 따라 오염방지 및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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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57 55 00 상수도 정수시설 설계기준

1. 일반사항

정수시설에는 총설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28절이 포함된다. 이 절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

에 따라서 배치하였다. 우선 국내 정수시설의 일반적인 수처리 단위공정 흐름에 따라 나열하

였다. 구체적으로 유량조정, 응집, 침전, 여과, 고도처리, 소독, 특수처리, 배출수 처리 및 슬러

지처리 등의 순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유사한 공정은 가능한 함께 배치하였다. 예를 들면 용존

공기부상지는 침전지와 함께,  막여과는 완속여과지 및 급속여과지와 함께 배치하였다.

1. 총설

2. 착수정

3. 응집용 약품주입설비

4. 응집지

5. 침전지

6. 용존공기부상지

7. 급속여과지

8. 막여과 시설

9. 완속여과지

10. 소독설비

11. 정수지

12. 오존처리설비

13. 자외선 처리설비

14. 활성탄

14-1. 분말활성탄 흡착설비

14-2. 입상활성탄 흡착설비

15. 부식성 개선설비

16. 전염소·중간염소 처리설비

17. 폭기설비

18. 맛·냄새 제거 설비

19. 철·망간 제거 설비

20. 기타 오염물질 처리

21. 해수담수화 시설

22. 배출수 및 슬러지 처리시설

23. 구내배관과 수로

24. 관리용 건물

25. 유량측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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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질검사시설

27. 보안설비, 동결방지대책

이번 개정 본에서는 2010년 시설기준 발간이후 개정된 관련법령의 내용(위생안전기준 인증

강화에 따른 수질관리내용 구체화, 강화된 환경법규를 반영한 배출수처리 시설기준보완 등)과 

그간 운영경험 및 신기술, 공법개발로 현실성이 결여된 기준을 삭제하고 검증된 연구결과들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단수 없는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수장 예

비용량 확보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정부의 변화된 수도정책 및 새로운 정책수요를 적극 뒷받침 

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1.1 목적

내용없음

1.2 적용 범위

내용없음

1.3 참고기준

내용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기본사항

(1) 정수시설은 수도시설의 중추시설로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물

을 공급｣, ｢재난, 재해, 사고 등에 대처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다 안정된 물 공급을 위한 정수

장 예비용량개념 구체화｣, ｢환경부하의 저감｣ 및 ｢시설 갱생 및 교체시 자산관리(asset 

management)개념도입｣ 등 한층 높은 수준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수시설 

계획을 수도계획 전체와 연계하여 입지조건, 정수처리방법, 건설조건 및 유지관리에 대하

여도 충분히 조사하고 계획해야 한다.

(2) 수도사업자는 사용자의 요구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시설계획이나 정비목

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정수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상의 시설기준 이외에 관

련법과 규제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하며 개량하거나 재배치를 계획할 때에는 기존시설과 

신규시설의 연계성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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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시설규모

최적의 시설규모는 수도시설 전체의 기본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정수시설을 계

획할 때에는 장래 확장 분까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설규모를 결정

할 경우에는 시설규모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계획1일최대급수량에 부가하여 예비용량능력도 고

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다른 수도시설과 마찬가지로 정수시설은 평상시에도 계획정수량

(계획1일최대급수량과 정수장내 작업용수등을 합산한 수량)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

라, 일정한 예비용량능력을 구비함으로써 시설개량이나 갱신, 사고시에도 수도시스템 전체로

서 계획정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수장 시설용량 

및 예비용량 확보기준은 1.8 계획정수량과 시설용량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1.6.2 수원확보

수원으로부터 취수가능량이 정수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므로 수원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수리권 수량뿐만 아니라 장래 가용수리권의 수량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

다.

지하수를 수원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양수규제사항과 지하수위의 저하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1.6.3 원수수질과 정수수질의 관리목표

상수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의 도시개발계획, 공업단지계획 또는 농업개발 등에 의한 

장래 수질변화 추세를 고려하고 바이러스, 크립토스포리디움 등 염소내성 미생물이나 과불화

화합물 등 처리가 어려운 수질항목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취수지점의 상류에 댐, 보 

및 저수지 등을 개발하는 경우 조류의 영향 등에 의한 원수의 수질변화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

요가 있다. 

정수처리 수질목표는 「먹는물수질기준」,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에 적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맛과 냄새, 탁도 및 수도시설의 부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먹는물수질기준」은 급수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요구이므로 정수수질의 관리목표는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1.6.4 정수처리방법과 정수시설의 선정

정수처리 방법은 어떠한 원수수질에 대해서도 정수수질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

이어야 하고 정수시설은 규모나 운전제어 및 유지관리기술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1.6.5 정수시설 위치

정수시설이 설치되는 위치조건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홍수로부터 안

전해야한다. 또한 외부로부터 오염을 받지 않으며 견고한 기초지반이어야 하고 장래의 시설개

량이나 갱신 또는 시설확장이 용이한 위치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수시설의 평면배치는 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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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정이 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1.6.6 환경에 대한 배려

정수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수처리 후의 배출수를 공공수역에 배출하거나 냄새, 소음 등에 

대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려해야 하며 시설을 건설할 때의 영향도 가능한 최소화하

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자원절약과 에너지절약의 관점에서 탈수케이크의 유효이용과 수두

차이용 및 폐열에너지이용 등에 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1.6.7 재해나 사고에 대한 안전성과 안정성 확보

정수시설은 자연재해나 사고 등의 비상시에도 단수되는 사태와 같은 급수에 대한 영향이 없도

록 하거나 최소화해야 하며, 또한 사고로 운전 정지되었더라도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배

려해야 한다.

재난, 재해나 사고로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또는 일부가 파손되거나 운전 정지

된 경우에 피해의 확대나 2차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수류를 차단하거나 배수

(排水,  drain) 및 수압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 시설을 분산배치하거나 수원을 다계통화하고 원수시설이나 정수시설 간의 상호연결관을

설치하는 등에 대해서도 배려함으로써 갈수나 수질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더욱이

기기 사고나 고장에 대하여 필요한 장소에 예비설비를 설치하거나, 전력수전선을 2회선으로 수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1.6.8 시설개량과 갱신

정수시설은 장래에 용이하게 시설을 개량하거나 갱신할 수 있도록 용지를 확보하거나 시설

을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예비 용량을 확보하는 것을 배려해야 한다. 최근 수도시설 노후

화 및 관리대상 시설 증가로 인해 시설유지관리 비용과 수도사고의 잠재적 리스크가 급격

히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 노후화 및 관리비용증가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수립시 "자산관리

" 체계 도입과 연계된 시설물 개량 및 갱신계획 수립을 고려하여야 한다.

1.7 조사

정수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1.7.1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1) 입지계획에 대한 조사 : 상수도시설 전체에 대한 배치를 고려하고, 위생적인 환경성, 재해

에 대한 안전성, 필요한 면적과 형상을 갖는 용지확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편리성등

(2) 정수시설계획에 대한 조사 : 수질현황의 파악, 장래의 수질예측, 처리특성 등

(3) 건설계획에 대한 조사 : 지형조사, 지질조사, 소음·진동조사 등

1.7.2 개량하거나 갱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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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7.1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의 조사항목에 추가하여 기존 시설간의 연계성(compatibility)에 대

한 조사를 한다.

1.8 계획정수량과 시설용량

정수시설의 계획정수량과 시설용량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계획정수량은 계획1일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정수장내 사용되는 작업용수

와 기타용수를 합산 고려 하여 결정한다.

(2)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은 유지보수, 각종사

고, 시설개량 및 갱신 등에 대비하고 정수장내 사용되는 작업용수와 기타용수를 고려하여 예비용

량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계획정수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수장

예비용량은 계획정수량의 25%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정수시설의 가동률이 시설용량의 75% 내

외가 되면 증설 여부를 검토한다.

(3) 시설용량은 계획정수량과 예비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의미하며 정수장 주요 시설규모 산정의 기

준이 되는 용량이다.

1.9 정수처리방법과 정수시설의 선정

정수처리방법과 정수시설의 선정에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하도록 한다.

(1) 정수방법은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급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

수수질, 정수수질의 관리목표, 정수시설의 규모, 운전제어 및 유지관리기술의 수준 등에 따

라 소독만의 방식, 완속여과방식, 급속여과방식, 막여과방식 중에서 선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고도정수처리방식 등을 조합할 수 있다.

(2) 해수 또는 기수(brackish water)를 담수화하는 경우에는 역삼투법이나 전기투석법 등의 

탈염처리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처리방법을 조합할 수 있다.

(3) 크립토스포리디움, 지아디아 등의 원생동물로 원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급속

여과방식, 완속여과방식 또는 막여과방식 중에서 선정하며, 정수처리기준을 달성하도록 

설계한다.

(4) 고도정수처리방식 등에는 기존시설의 가동상황이나 실험자료 등을 충분히 조사한 다음 

기존의 지식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정수장의 원수를 사용한 실험으로 처리성이나 안

전성을 확인한다.

(5) 원수수질, 정수수질의 관리목표, 시설규모, 시설의 운전·계측제어 및 유지관리 방법, 건설

비, 유지관리비, 용지조건(넓이 및 위치, 취득조건)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높은 정수처리

시설을 선정한다.

1.10 배출수 처리

배출수처리시설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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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전지로부터 슬러지와 여과지 및 입상활성탄흡착지의 역세척배출수는 구분하여 처리해

야 하며, 여과지 및 입상활성탄흡착지의 역세척배출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징수를 

정수시설의 착수정으로 직접반송하거나 또는 침전과 소독공정을 거친 다음 상징수를 착수

정으로 반송한다.

(2) 역세척배출수에서 발생된 슬러지와 정수공정의 침전지슬러지는 배출수처리시설의 농축

조에서 농축처리하며 그 상징수는 정수공정으로는 반송하지 않는다. 방류되는 농축조 상

징수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를 고려한 

처리공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3) 슬러지처리시설은 정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고 처분하는데 충분한 기

능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슬러지처리시설의 방식은 정수처리시설과의 관계, 원수수질, 배출수의 양과 질, 탈리여액

의 양과 질, 슬러지 특성, 유지관리, 용지면적, 건설비,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

을 선정해야 한다.

1.11 정수시설의 배치계획

정수시설의 배치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하도록 한다.

(1) 정수시설을 배치할 때에는 정수처리방법에 따라 각 정수처리공정의 시설이 각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정수장 전체의 조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며 유지관리나 시설확

장, 개량 및 갱신이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2) 처리계열은 1.8 계획정수량과 시설용량 (2)항을 고려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계획정수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시설규모 등에 따라 가능한 한 독립된 2계열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시설용량이 중·소규모인 경우에는 기능별로 계열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3) 각 시설간의 수위결정을 위한 손실수두는 수리계산이나 실험으로 결정한다.

(4) 정수장 내의 화장실, 오수저류시설 및 폐기물수집소 등은 정수시설에 대하여 위생상 문제

가 없도록 구조와 배치에 유의해야 한다.

(5) 정수장 내 우수관로 및 부속시설은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하며, 설계도서에 우수수

리계산서를 수록하여 향후 유지관리 및 개량 등이 용이하도록 한다.

1.12 수질관리

정수시설에서의 수질관리에 대하여서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정수장에 설정된 수질관리목표에 적합하도록 수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일반수도사업자는 

필요한 수질검사시설을 설치한다.

(2)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질모니터링설비를 설치 하도록 한다.

(3) 정수처리과정에서 물과 접촉하는 자재나 제품 등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의하

여야 하며, 환경부고시 제2015-22호에 의해 고시된 자재의 경우에는 위생안전기준인증

(KC)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상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수처리제는 KDS 57 10 00 (4.5 수처리제 (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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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시설개량과 갱신

원수수질이 악화되어 적절하게 정수처리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을 

증설하거나

(1) 기존 정수처리시설의 성능이나 안정성 및 운전관리상의 합리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새

로운 시설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2) 가동 중인 시설의 능력감소에 대한 대처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또 공사시행으로 인하

여 가동 중인 기존시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1.14 안전대책

정수시설은 자연재해, 기기사고, 수질사고, 인명사고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착수정

4.1.1 총칙

착수정은 도수시설에서 도수되는 원수의 수위동요를 안정시키고 원수량을 조절하여 다음에 

연결되는 약품주입, 침전, 여과 등 일련의 정수작업이 정확하고 용이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시설이다.

목적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류설비와 표면적 및 체류시간을 필요로 

하며 원수량을 조절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량설비를 구비해야 하고, 수위계, 유량조절용 

밸브 또는 수질계기에 물을 보내는 채수펌프 등이 설치되기도 한다. 

4.1.2 구조와 형상

착수정의 구조와 형상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착수정은 2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회관을 

설치하며 배수(排水,  drain)설비를 설치한다.

(2) 형상은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하고 유입구에는 제수밸브 등을 설치하며, 월

류 및 정류, 유량측정, 유출의 순서로 2~3실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위가 고수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월류관이나 월류위어를 설치한다.

(4) 착수정의 고수위와 주변벽체의 상단 간에는 60 cm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5) 부유물이나 조류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스크린을 설치한다.

(6) 강우 및 한파 등의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건물 내에 위치하거나 지붕 등 상부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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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할 수 있다.

4.1.3 용량과 설비

(1) 착수정의 용량은 체류시간을 1.5분 이상으로 하고 수심은 3~5 m 정도로 한다.

(2) 원수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하며, 역세척 배출수의 반송

수를 받을 경우에는 별도로 계량하여야 한다. 유량측정장치는 위어나 유량계로 하고 유량

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유량계실을 설치한다.

(3) 필요에 따라 분말활성탄을 주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착수정에는 원수수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채수설비와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4.2 응집용 약품주입설비

4.2.1 총칙

(1) 급속여과방식의 정수처리에서는 전처리로서 약품에 의한 응집이 필수적이다.

(2) 완속여과시설에서도 원수탁도가 높아서 빈번하게 여과지 폐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응집

용 약품주입설비가 필요하다.

(3) 응집용약품은 응집제,  pH조정제(산제, 알칼리제), 응집보조제, 가중응집제로  크게 구분

되며.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90호) 에 부합하고 취

급하기 쉬운 조건 등을 구비해야 한다.

(4) 약품주입률은 자-테스트(jar-test) 등 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자-테스트의 

자동화 또는 원수탁도와 알칼리도 등을 수질계기로 연속측정하고, 그 측정결과에 따라 약

품주입률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방식도 있다. 약품주입량은 설비용량의 결정에 필요하며 

원수수질에 따라 변하므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5) 응집용약품의 저장설비는 사용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으로 하며 주입설비는 주입량의 

최대로부터 최소까지 정밀하게 계량하고 조절하여 주입할 수 있는 용량과 대수가 필요하고 

예비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약품은 대개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성을 띄고 있으므로 

설비는 내식성의 구조와 재질로 해야 한다. 

4.2.2 응집제

(1) 응집제의 종류는 원수의 수량, 탁도(최고치와 시간적 변화) 등의 수질, 여과방식 및 배출

수처리방식 등에 관하여 적절해야 하고 위생적으로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주입량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입률은 원수수질에 따라 실험에 의하며, 원수수질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적절하게 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응집제를 용해시키거나 희석하여 사용할 때의 농도는 주입량과 취급상 용이함을 고려하

여 정한다. 다만, 희석배율은 가능한 한 적게 하고, 희석지점은 가능한 한 주입지점과 가

까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주입량은 처리수량과 주입률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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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입지점과 주입방법은 응집약품이 순간적으로 원수에 균일하게 혼화되는 지점과 방법으

로 선정한다. 

4.2.3 pH조정제(산제･알칼리제)

(1) pH조정제의 종류는 원수수질에 따라 응집효과를 높이는데 적절하고, 또 위생적으로 지장

이 없는 약품이어야 한다.

(2) 주입량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입률은 원수의 알칼리도, pH 및 응집제 주입률 등을 참고로 하여 정한다.

② pH조정제를 용해 또는 희석하여 사용할 때의 농도는 주입량이 적절하고 취급이 용이하도

록 정한다.

③ 주입량은 처리수량과 주입률로 산출한다.

(3) 주입지점은 응집제주입지점의 상류측이 일반적이며 혼화가 잘 되는 장소로 한다. 

4.2.4 응집보조제

(1) 응집보조제는 원수 수질에 따라 플록형성과 침전 및 여과의 효과를 높이는데 적당하고 위

생적으로 지장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2) 주입량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입률은 원수 수질에 따라 실험으로 정한다.

② 응집보조제를 용해 또는 희석하여 사용할 경우의 농도는 주입하거나 취급하기 용이하도

록 정한다.

③ 주입량은 처리수량과 주입률로 산출한다.

(3) 주입지점은 실험으로 정하고 혼화가 잘 되는 지점으로 한다.

4.2.5 가중응집제

(1) 가중응집제는 형성되는 플록의 침강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비중이 큰 물

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원수수질의 변동이 큰 경우에도 응집제 및 가중응집제 등 약품 주

입량의 변화만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중응집제

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수처리제로 고시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주입량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응집제 및 가중응집제의 주입률은 자-테스트를 통하여 결정하고, 원수수질에 따라 pH조

정제(산제나 알칼리제)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최고, 최저 및 평균주

입률 등 주입률 범위를 정해서 적정 pH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가중응집제는 입자성 물질이기 때문에 주입장치가 막힐 우려가 있어 건식주입방식을 주

로 사용한다. 단, 밀폐형 급속혼화장치에 주입하여야 하는 경우 수돗물, 유입 원수 등 처

리수질에 지장이 없는 액상에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가중응집제의 입자크기에 따라 응집침전 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적정 입자크기를 자-테

스트를 통하여 결정한다.

(4) 주입지점을 응집제를 주입하기 전, 후 또는 동시 중에서 어느 지점에서 주입하는가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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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를 통하여 효과를 비교하고 결정한다.

4.2.6 검수설비와 저장설비

(1) 응집약품을 납품받고 저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수용 계량장비를 설치한다.

(2) 약품저장설비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응집제가 누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약품

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적절한 재질로 하고, 겨울철 동결에 대비한 보완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저장설비의 용량은 계획정수량에 각 약품의 평균주입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표준으로 한다.

① 응집제는 30일분 이상으로 한다.

② 알칼리제는 연속 주입할 경우 30일분 이상, 간헐 주입할 경우에는 10일분 이상으로 한다.

③ 응집보조제는 10일분 이상으로 한다.

④ 가중응집제는 회수량을 고려하여 연속 주입할 경우 30일분 이상, 간헐 주입할 경우에는 

10일분 이상으로 한다.

4.2.7 주입설비

응집약품 주입설비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하도록 한다.

(1) 주입방식은 사용약품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적정하게 주입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한다.

(2) 주입장치의 용량은 최소주입량에서 최대주입량까지 안정되게 주입할 수 있고 또한 여유

가 있어야 한다.

(3) 주입기에는 예비기 또는 예비설비를 함께 설치하고, 약품누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3 응집지

4.3.1 총칙

(1) 급속여과방식에서는 입경이 10-6 m(1 μm) 이하가 되는 콜로이드상 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로서 약품혼화와 플로형성 등을 강구해야 한다.

(2) 응집지는 기능에 따라 급속혼화시설(혼화지 포함)과 플록형성지로 구성된다. 단, 가중응

집제를 사용할 때에는 조건에 따라서 급속혼화장치만 사용하여 플록을 형성하기도 한다.

(3) 정수장을 건설할 때에 혼화지나 플록형성지에서 침전지를 거치지 않고 여과지로 직접 연

결되는 연결관을 설치하여 두면 정수장 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 침전처리를 생략하는 직접

여과방식 또는 플록형성까지 생략하고 관내에서 혼화 후에 여과하는 인라인 여과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4) 플록형성지의 계측제어에 대해서는 KDS 57 31 00 (4.10 계측제어기기, 4.12.6 플록형성

지와 침전지)를 참조한다. 

4.3.2 급속혼화시설(혼화지 포함)

응집을 위한 급속혼화시설에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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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속혼화는 수류식이나 기계식 및 펌프확산에 의한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

(2) 기계식 급속혼화시설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혼화지에 응집제를 주입한 다음 즉시 급속교

반시킬 수 있는 혼화장치를 설치한다.

(3) 혼화지는 수류 전체가 동시에 회전하거나 단락류를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혼화지는 강우 및 한파 영향을 고려하여 건물 내 위치하거나 지붕 등 상부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있다.

4.3.3 플록형성지

플록형성지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플록형성지는 혼화지와 침전지 사이에 위치하고 침전지에 붙여서 설치한다.

(2) 플록형성지는 직사각형이 표준이며 플록큐레이터(flocculator)를 설치하거나 또는 저류

판을 설치한 유수로로 하는 등 유지관리면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선정한다.

(3) 횡류식 및 고속응집침전지의 플록형성시간은 계획정수량에 대하여 20~40분간을 표준으

로 하고, 가중응집침전지는 5~20분간을 표준으로 한다.

(4) 플록형성은 응집된 미소플록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적당한 기계식교반이나 우류식교

반이 필요하다.

① 기계식교반에서 플록큐레이터의 주변속도는 15~80 cm/s로 하고 우류식교반에서는 평

균유속을 15~30 cm/s를 표준으로 한다.

② 플록형성지 내의 교반강도는 하류로 갈수록 점차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교반설비는 수질변화에 따라 교반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플록형성지는 단락류나 정체부가 생기지 않으면서 충분하게 교반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플록형성지에서 발생한 슬러지나 스컴이 쉽게 배출 또는 제거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야간근무자도 플록형성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적절한 조명장치를 설치한다.

(8) 강우 및 한파영향을 고려하여 건물 내 위치하거나, 지붕 등 상부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4.4 침전지

4.4.1 총칙

(1) 침전지는 현탁물질이나 플록의 대부분을 중력침강작용으로 제거함으로써 후속되는 여과

지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설치한다.

(2) 침전지를 생략하고 혼화지에서 직접 여과지로 연결하여 정수하는 직접여과법도 있으나 

원수와 플록형성 등 여러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

(3) 침전지에서 플록 제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침전지의 침강면적(A)를 크게 하고, 플

록의 침강속도(V)를 크게 하며, 유량(Q)를 적게 하는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4) 침전지의 침강면적 A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다층침전지나 경사판 침전지를  고려할 수 있

으나 구조가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우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5)  플록의 침강속도 V를 크게 하고 침전효율을 보다 좋게 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고속응집침

전지나 가중응집침전지 등이 개발되었으며 원수와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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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량 Q를 작게 함으로써 침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침전지 중간에서 상징수를 유출시키

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7) 외부적인 요인으로 밀도류나 단락류 등이 발생하여 침전지 내의 수류가 흔들리는 등 침전

효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8)크립토스포리디움 등의 병원성 미생물로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전지의 

체류시간, 침전지 내의 유속에 특히 유의하여 충분히 침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침전효

과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사판 등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9) 침전기능을 언제나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침전지에는 그 구조에 알맞은 슬러지 배출설

비를 설치해야 한다.

(10) 급속여과공정에 사용되는 침전지의 주요형식을 분류하면 횡류식 장방형침전지, 고속응

집침전지, 가중응집침전지 등의 3가지가 있다.

(11) 완속여과공정에서 보통침전지를  설치할 때 침전효율을 좋게 하기 위하여 침전지의 형상

이나 유입부와 유출부, 정류설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완속여과지에서 원

수의 연간최고탁도가 30 NTU 이상인 경우에는 응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나 저수지의 물이나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 등 원수탁도가 대체로 10 NTU 이하인 

경우에는 보통침전지를 생략할 수도 있다.

(12) 원수 중에 다량의 플랑크톤 조류가 번성하여 수원의 물이 초록∼암적색으로 착색되며 냄

새가 나는 경우가 예상되면  전염소처리가 가능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소

처리시설의 설치는 후속되는 공정이 완속여과지인 경우에는 여과막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야 한다.

(13) 침전지의 계측제어설비는 KDS 57 31 00 (4.10 계측제어 기기, 4.12.6 플록형성지와 침

전지)를 참조한다.

4.4.2 횡류식 침전지의 구성과 구조

(1) 약품침전지의 구성과 구조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침전지의 수는 원칙적으로 2지 이상으로 한다.

② 배치는 각 침전지에 균등하게 유출입될 수 있도록 수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각 지마다 독립하여 사용가능한 구조로 한다. 

④ 침전지의 형상은 직사각형으로 하고 길이는 폭의 3~8배 정도로 한다.

⑤ 유효수심은 3~5.5 m로 하고 슬러지 퇴적심도로서 30 cm 이상을 고려하되 슬러지 제거

설비와 침전지의 구조상 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⑥ 고수위에서 침전지 벽체 상단까지의 여유고는 30 cm 이상으로 한다.

⑦ 침전지 바닥에는 슬러지 배제에 편리하도록 배수구(排水溝)를 향하여 경사지게 한다. 

⑧ 필요에 따라 복개 또는 수서생물 방지를 위한 개폐형 방충망 등을 설치한다. 또한 방충망 

설치에 따른 침전지의 기능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침전지 방충망 내에 수서생물의 성충

이 발견되면 개방하여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⑨ 동절기 시 침전시 수면 결빙방지와 침전지내에서 부상한 슬러지의 여과지 유입차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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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보통침전지의 구성과 구조는 위의 (1)에 준한다.

4.4.3 횡류식 침전지의 용량과 평균유속

횡류식 침전지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보통침전지(응집처리를 하지 않은 것)

① 표면부하율은 0.3~0.6 m/h를 표준으로 한다.

② 침전지 내의 평균유속은 18 m/h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2) 약품침전지(응집처리를 수반하는 단층침전지)

① 표면부하율은 0.9~1.8 m/h로 한다. 

② 체류시간은 계획정수량의 3~5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③ 침전지 내의 평균유속은 24 m/h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4.4.4 경사판(관) 등의 침전지

경사판(관)식 침전지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원수수질, 처리수질의 목표 및 침전지의 형식 등을 고려하여 침강장치의 종류와 형식을 정

한다.

(2) 침전지 유입부에는 경사판 등의 침강장치에 균등하게 유입되도록 하고, 단락류를 방지하

기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강구한다.

(3) 기타 설비에 대해서는 약품침전지의 기준에 준해야 한다.

(4) 횡류식 경사판침전지는 다음 각 호를 표준으로 한다.

① 표면부하율은 0.24~0.54 m/h로 한다.

② 경사판의 경사각은 55~60°로 한다.

③ 침전지 내의 평균유속은 36 m/h 이하로 하고, 경사판 내의 체류시간은 경사판의 간격 

100 mm인 경우에 20〜40 분으로 한다.

④ 장치의 하단과 바닥과의 간격은 1.5 m 이상으로 한다.

⑤ 장치와 침전지의 유입부벽 및 유출부벽과의 간격은 1.5 m 이상으로 한다.

(5) 상향류식의 경사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표면부하율은 0.72~1.68 m/h로 한다.

② 침강장치는 1단으로 한다.

③ 경사각은 55~60°로 한다.

④ 침전지 내의 평균상승유속은 15 m/h 이하로 한다.

⑤ 상승수류를 가능한 한 침강장치 내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참고한다.

가. 유출수 전량이 경사판 침강장치를 통과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만약 (가)의 구조가 아닌 경우, 침강장치의 설치면적은 침전지에서 상향류 부분의 9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구조적인 제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80 % 

이상으로 하되 저류벽 등을 설치하여 단락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만약 (가)의 구조가 아닌 경우, 침강장치와 침전지 측벽 또는 저류벽과의 간격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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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이하로 한다.

⑥ 횡류식 침전지에 상향류식 경사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장치의 하단과 바닥과의 간격은 1.5 m 이상으로 한다.

나. 장치와 유입부벽과의 간격은 1.5 m 이상으로 한다.

(6) 경사판을 설치할 때에는 경사판에 쌓인 슬러지를 제거시키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경

사판의 중간에 통로를 두어 청소하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경사판 등 침강장치는 지진이나 침전지를 비울 때에 경사판에 쌓인 슬러지의 무게로 인하

여 경사판이 파손되는 경우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8)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침전지에 경사판 등 침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대된 기존 설비능력을 고려한다.

(9) 조류가 번성함으로 인한 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10) 경사판의 재질은 전염소 공정 등을 고려하여 내부식성 자재 적용을 검토하고, 청소시 고압세

척시에도 견딜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해야 한다.

4.4.5 정류설비와 유출설비

침전지의 정류설비와 유출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침전지의 정류설비는 지내에서 편류나 밀도류를 발생시키지 않고 제거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유입구는 침전지의 전횡단면에 가능한 한 균등하게 유입되도록 그 위치와 구조를 정한다.

② 횡류식 침전지의 정류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가. 유입부에는 정류벽 등을 설치하여 지의 횡단면에 균등하게 유입되도록 한다.

나. 정류벽은 유입단에서 1.5 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한다.

다. 정류벽에서 정류공의 총면적은 유수단면적의 6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라. 침전지 내에는 필요에 따라 도류벽이나 중간정류벽을 설치한다.

(2) 침전지의 유출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횡류식 침전지의 유출설비는 침전지 내의 유황(流況)을 교란시키지 않는 구조로 하고, 그 

위어부하는 500 ㎥/(d･m) 이하로 한다. 

② 상향류식에 경사판 등 침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가. 유출설비의 하단과 침강장치 상단과의 간격은 원칙으로 30 cm 이상으로 한다.

나. 유출설비의 위어부하는 350 ㎥/(d･m) 이하로 한다. 

4.4.6 슬러지 배출설비

침전지 슬러지의 배출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횡류식 침전지의 슬러지 배출설비는 침전지의 구조와 유지관리, 슬러지의 성상 등을 고려

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정한다. 슬러지 배출방식에는 기계식 제거방식,  슬러지 흡입방식, 

침전지 바닥 전체에 호퍼를 설치하는 방식, 침전지를 비우고 청소하는 방식 등이 있다.

(2) 고속응집침전지의 슬러지 배출설비는 침전지 내의 잉여슬러지를 수시 또는 일정한 간격

으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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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러지 배출밸브는 정전 등의 사고가 있을 때 열림 상태로 되지 않도록 한다.

4.4.7 월류관, 배출수관 및 슬러지 배출관

침전지의 월류관, 배출수관 및 슬러지 배출관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침전지에는 필요에 따라 월류관을 설치한다.

(2) 슬러지 배출관의 관경은 슬러지 배출시간과 배출량에 따라 충분히 크게 하여 슬러지 배출

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맨홀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원칙으로 배슬러지지에 자연유하로 배출되어야 한다.

4.4.8 고속응집침전지

(1) 고속응집침전지를 선택할 때에는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원수 탁도는 10 NTU 이상이어야 한다.

② 최고 탁도는 1,000 NTU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③ 탁도와 수온의 변동이 적어야 한다. 

④ 처리수량의 변동이 적어야 한다.

(2) 고속응집침전지의 지수와 구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표면부하율은 2.4~3.6 m/h를 표준으로 한다.

② 용량은 계획정수량의 1.5~2.0시간으로 한다.

③ 경사판 등의 침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슬러지 계면의 상부에 설치한다.

④ 슬러지 배출설비는 지내의 잉여슬러지를 수시로 또는 상시 연속으로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⑤ 침전지를 청소하거나 고장인 경우에도 정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침전지의 지수로 한다.

4.4.9 가중응집침전지 및 가중응집제 회수시설(설비)

(1) 가중응집침전지를 설계할 때에는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원수 탁도는 5 NTU 이상, 최고 탁도는 1,000 NTU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② 원수의 탁도와 수온의 변동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처리수량의 변동에도 안정적인 슬러지 배출, 가중응집제 분리 및 회수 등이 원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가중응집침전지의 지수와 구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표면부하율은 10~15 m/h를 기준으로 원수와 운전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② 용량은 계획정수량의 15~55분을 표준으로 한다.

③ 슬러지 배출설비는 가중응집제 회수장치 성능에 따라 침전지 하부의 슬러지를 수시로 또는 상시 연

속으로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 침전지를 청소하거나 고장인 경우에도 정수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2지 이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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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침전지의 구조는 원형,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정류벽을 설치한다.

(3) 가중응집침전지의 침강장치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침강장치는 1단 또는 다단으로 하되 설치기준은 4.4.4 경사판(관) 등의 침전지에 준한다. 

② 유출수 전량이 경사판 등의 침강장치를 통과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경사각은 55~60o로 한다.

④ 경사판 등의 침강장치는 하부의 슬러지층이 교란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⑤ 침강장치는 침강하는 플록의 교란을 최소화하는 구조이어야 하고, 수질 및 플록 특성을 고려하여

형식과 종류를 결정한다.

(4) 가중응집침전지의 슬러지 제거 및 가중응집제 회수장치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가중응집침전지의 슬러지 배출설비는 가중응집제 회수장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하며, 회수장

치 성능에 따라 가중응집제가 포함된 슬러지를 수시 또는 일정한 간격으로 이송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② 가중응집제 회수장치는 가중응집제 특성, 가중응집제 회수 및 슬러지 제거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

치를 사용한다.

③ 가중응집침전지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청소시설을 설치하여 분기별 혹은 필요한 경우에 

청소하며 슬러지 수집기 등 주요 설비의 청소를 동시에 실시한다.

4.5 용존공기부상

4.5.1 총칙

(1) 원수에 용존된 철과 망간, 조류와 유기화합물과 같은 저농도 부유고형물이 포함되어 있으

며, 침전이 어려운 플록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용존공기부상법(dissolved air flotation)을 

고려할 수 있다. 

(2) 용존공기부상법은 응집공정에서 형성된 플록에 미세기포를 부착시켜 수면 위로 부상시키

는 공정으로서 부유성 플록이 형성될 때 중력식 침전공정의 효과적인 대안이며, 플록형성

과 부상에 소요되는 시간은 재래식 침전공정보다 짧으며 용존공기부상지 수리적 표면부하

율은 재래식 침전지의 10배 이상이다.

(3) 최근에 개발된 고효율 용존공기부상지는 부상조의 깊이가 깊어졌으며, 부상조의 길이는 짧아졌고

표면부하율은 상승되었다. 

4.5.2 플록형성지

플록형성지는 플록을 형성하고 또한 용존공기를 플록에 효과적으로 부착시킬 수 있는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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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 설계해야 한다. 

4.5.3 용존공기부상지

용존공기부상지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부상지의 크기는 처리수량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한다.

(2) 부상지의 유입부는 처리수가 균일하게 분배되는 구조로 한다.

(3) 부상분리지는 슬러지가 충분히 부상하고 부상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구조

와 제거설비를 구비한다.

(4) 부상지의 유출구는 부상슬러지나 침전슬러지를 유출시키지 않는 구조와 높이로 한다.

(5) 반송부하량은 부상분리에 적합한 수량으로 한다.

4.5.4 예비침전지

용존공기부상지를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고탁도(100 NTU 이상)의 원수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용존공기부상지 전에 전처리시설로 예비침전지를 두어야 한다.

4.5.5 고효율 용존공기부상지(High Rate DAF)

고효율 용존공기부상지는 용존공기부상지의 처리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부상조의 깊이는 

2.5~3.5 m, 길이는 3.0~4.0 m, 표면부하율을 20~50 m/h까지 상승시켜 부상슬러지를 제거하

는 방식이다.

4.6 급속여과지

4.6.1 총칙

(1) 급속여과지는 원수 중의 현탁물질을 약품으로 응집시킨 후에 입상여과층에서 비교적 빠

른 속도로 물을 통과시켜 여재에 부착시키거나 여과층에서 체거름작용으로 탁질을 제거하

는 고액분리공정을 총칭한다.

(2) 여과지는 정수처리공정에서 탁질 등 미세입자를 제거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최종단계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필요로 한다. 

① ｢수도법｣의 탁도 수질기준과 정수처리기준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과수를 얻을 수 있

는 정화기능

② 탁질의 양적인 억류기능

③ 수질과 수량의 변동에 대한 완충기능

④ 충분한 역세척기능

(3) 급속여과지는 여과지에 할당된 탁질제거 부하와 탁질 부하의 변동을 감안하여 설계해야 

한다.

(4) 여과지에서 여재입경, 여층두께를 포함한 여과층의 구성, 여과속도와 그 조절방식, 여과층

의 역세척방식과 역세척빈도 등은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조화

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여과형태는 여층 표면에 대부분의 플록을 억류하는 표면여과와 여층 내부로 플록을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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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억류하는 내부여과로 구분할 수 있다. 

(6) 내부여과에서는 플록의 누출을 방지하도록 여과수 탁도를 연속 감시하는 등 고도의 기술

적인 관리능력이 필요하다. 

(7) 내부여과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여과지의 형태로서 밀도가 다른 여러 여재를 이용한 다층

여과가 있다.

(8) 일반적으로 단층여과에서 내부여과의 장점을 채택하기 위하여 상향류로 여과하는 방법

(상향류여과)이나 여과층의 상부와 하부에서 원수를 유입시키고 여과층 중앙부에서 처리

수를 집수하는 상하향류여과가 있으나 탁질누출의 문제가 있으므로 설계할 경우에는 장단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9) 여과층 내의 탁질 억류상태는 유입플록의 성상과 양, 여과층 구성, 여과속도, 여과지속시

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역세척방식은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설계해야 한다. 

(10) 여과지는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1) 여과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쓰레기 처리장 등이 가까이 있거나 농약 공중살포가 행해지는 

지역 등 공중에 날라오는 오염물의 영향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여과지에 복개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2) 여과지 주변으로부터 깔따구등 날벌레들이 날아들어 알을 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는, 여과지 상부에 개폐형 스크린을 설치하거나, 여과지 동에 이중 출입문(잠금장치 포

함), 에어커튼, 통풍구 미세방충망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포충기등 깔따구와 미소 날

벌레 제거장비 들도 설치할 수 있다.

(13) 이 장의 4.6.2부터 4.6.15까지는 일반적인 형식의 중력식 여과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급

속여과지의 계측제어설비는 KDS 57 31 00 (4.10 계측제어 기기, 4.12.7 여과지)를 참조

한다.

4.6.2 구조와 방식

급속여과지의 구조와 방식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여과 및 여과층의 세척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2) 급속여과지는 중력식과 압력식이 있으며 중력식을 표준으로 한다. 

4.6.3 여과면적과 지수 및 형상

급속여과지의 여과면적과 지수 및 형상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여과면적은 계획정수량을 여과속도로 나누어 계산한다.

(2) 여과지 수는 예비지를 포함하여 2지 이상으로 하고 10지를 넘을 경우에는 여과지수의 1할 

정도를 예비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여과지 1지의 여과면적은 150 ㎡ 이하로 한다.

(4) 형상은 직사각형을 표준으로 한다.

(5) 여과지 수면에 깔따구가 접근하여 알을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건에 따라서 세밀한 망

목의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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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여과유량조절

급속여과지에는 여과유량을 조절하는 기구를 구비한다.

4.6.5 여과속도

여과속도는 120~150 m/d를 표준으로 한다. 

4.6.6 여과층의 두께와 여재

급속여과지의 여과층 두께와 여과모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여과모래는 입도분포가 적절하고 협잡물이 적으며 마모되지 않고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

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여과하고 세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여과층의 두께는 L(층깊이)/De(유효경) 비의 합이 1,000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여재의 

유효경이 0.45~0.7 mm의 범위인 경우에는 60~70 cm, 0.9~1.1 mm의 범위인 경우에는 

90~110 cm로 한다. 다만, 유효경이 그 이상으로 크게 되는 경우에는 실험 등에 의하여 합

리적으로 여과층의 두께를 증가시킬 수 있다.

(3) 유효경이 0.45~0.7 mm 내외의 여과모래의 균등계수는 1.70 이하로 한다.

4.6.7 자갈층 두께와 여과자갈

급속여과지의 자갈층 두께와 여과자갈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여과자갈의 입경과 자갈층의 두께는 하부집수장치에 적합하도록 결정한다.

(2) 여과자갈은 그 형상이 구형(球形)에 가깝고 경질이며 청정하고 균질인 것이 좋으며 먼지

나 점토질 등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모래층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서 안정적이

고 효율적으로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3) 조립여과자갈을 하층에, 세립여과자갈을 상층에 배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입도가 큰 

순서대로 깔아야 한다. 

4.6.8 하부집수장치

하부집수장치는 균등하고 유효하게 여과되고 세척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6.9 수심과 여유고

급속여과지의 수심과 여유고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여과지 여재표면상의 수심은 여과 중에 부압을 발생시키지 않는 수심 이상으로 한다.

(2) 고수위로부터 여과지 상단까지의 여유고는 30 cm 정도로 한다. 다만 장래 수도정비계획

에 고도정수처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여유고를 선정한다.

4.6.10 역세척방식

여과층의 세척은 역세척과 표면세척을 조합한 방식이나 역세척과 공기세척을 조합한 방식을 

표준으로 하고 여과층이 유효하게 세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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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 역세척수량 등

급속여과지의 역세척 수량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역세척에는 염소가 잔류하고 있는 정수를 사용한다.

(2) 역세척에 필요한 수량과 수압 및 시간은 충분한 역세척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역세

척속도의 조정을 위해 역세척 유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6.12 역세척탱크와 역세척펌프 등

역세척수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역세척탱크, 역세척펌프 및 송풍기는 역세척에 필요한 수

량, 수압 및 공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4.6.13 세척배출수거와 트로프

세척배출수거와 트로프(trough)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세척배출수거와 트로프의 크기는 최대배출수량에 약 20 % 여유를 둔 수량을 배출할 수 있

어야 하고 트로프의 상단에서 완전히 월류하는 상태가 유지되는 용량이어야 한다.

(2) 트로프는 내식성, 내구성 및 내압성이 큰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트로프의 상단은 완전히 

수평으로 동일한 높이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세척할 때에 여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월류하는 트로프 상단의 간격은 1.5 m 이하로 하고, 

여과모래층의 표면으로부터 높이는 40~70 cm로 한다.

4.6.14 급속여과지의 배관(渠)과 밸브류

급속여과지의 배관(거)과 밸브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배관구경과 거(渠)의 단면은 유속과 손실수두를 고려하여 적절히 정한다.

(2) 관과 밸브류는 확실히 고정하고 수선할 때에 분해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하며 구조물에 

신축이음을 설치한 부분에는 관에도 반드시 신축이음관을 설치한다.  

(3) 밸브는 여과공정과 세척공정을 완전하게 절체할 수 있도록 한다.

(4) 밸브는 긴급할 때에 안전측으로 작동하는 것이라야 한다.

(5) 여과수가 세척배출수 등으로 오염될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한다.

4.6.15 배관랑과 조작실

급속여과지의 배관랑과 조작실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배관랑은 기기 검사와 반출입에 편리한 구조로 하고 통풍, 배수(排水,  drain), 제습 및 조

명 등에 유의한다.

(2) 배관랑측의 여과지벽체에 여층내부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관할할 수 있는 감시창을 둘 수

도 있다. 

(3) 조작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여과지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6.16 다층여과지

다층여과지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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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재의 품질은 충분한 여과기능과 여과층 구성을 유지할 수 있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2) 여과층의 두께는 L(층깊이)/De(유효경) 비의 합이 1,000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여과층 구성은 충분한 여과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하며, 역세척 후에도 상하의 여재간에 층

분리가 되도록 적정한 역세척속도 확보 및 적절한 입경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지지층에 관해서는 4.6.7 자갈층의 두께와 여과자갈에 준한다. 다만, 최하층에 입경이 가

장 작은 여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재의 누출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5) 여과속도는 240 m/d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6) 세척방식은 여재의 경계부와 여과층의 내부에 억류되어 있는 탁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7) 단층여과지를 2층화할 경우에는 기존 설비를 충분히 파악하여 결정한다.

4.6.17 자연평형형 여과지

자연평형형 여과지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유입량의 제어는 사이펀이나 밸브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한다.

(2) 군(群)제어를 하는 여과지는 확실하게 역세척할 수 있도록 여과지의 수가 적절해야 한다.

(3) 모래면 위의 수심변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6.18 기타 형식의 여과지

역세척장치이동형(hardinge filter)이나 아카즐필터 등의 여과지 채택에는 원수수질, 계획정

수량, 여과기능, 여과능력과 운전관리방식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4.6.19 직접여과(direct filtration)

직접여과를 채택할 때에는 다음 각 항을 따른다.

(1) 원수수질이 양호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2) 응집과 여과의 관리가 적절하고 충분한 수질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일반적인 정수처리공정과 비교할 때 침전공정이 생략된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수질변화가 

적고 비교적 양호한 수질에서는 일반정수처리공정에 비해 설치비 및 운영비가 적게 소요

되며, 원수수질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응집･침전과 급속여과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다.

4.6.20 인라인여과(in-line filtration)

인라인여과는 채택할 때에는 다음 항을 따른다. 응집제를 여과지에 유입되는 관로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일반정수처리공정과 비교하여 응집공정 및 침전공정이 생략된 상태이다. 이러한 방

식은 원수의 수질변화가 큰 원수나 최적응집제주입량이 과다한 원수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4.6.21 초벌여과설비(조대입자여과)

(1) 초벌여과설비는 플랑크톤, 조류, 탁질 등의 부유물질들을 1차적으로 제거하여 후속되는 

여과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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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벌여과설비의 구조, 여과면적,  및 하부집수장치 등은 급속여과지에 준한다.

(3) 여과속도와 여재의 입경 및 여과층의 두께는 현장여건을 반영한 실험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4) 세척방식은  물만으로는 불충분하여 공기세척을 병행하며, 보조적으로 기계 또는 인력으

로 교반하여 세척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4.6.22 여과시설의 정수처리기준 준수

수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바이러스나 지아디아 포낭,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의 제

거, 불활성화비의 계산 및 확인방법 등 여과시설의 정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4.7 완속여과지

4.7.1 총칙

(1) 완속여과의 장점은 약품처리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정화기능을 안정되게 얻을 수 있

다는 점이므로 완속여과지의 설계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속여과지의 특성상 여과지 유입수의 탁도는 연중 최고일 때도 10NTU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탁도와 플랑크톤 조류의 농도가 높아서 2주 정도의 여과지속일수 밖에 얻을 수 없는 경우

에는 이들을 미리 전처리하여 농도를 저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완속여과의 정화는 주로 생물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물기능을 저해할 정

도의 원수에는 적합하지 않다. 

(5) 완속여과지의  여과층 내부는 호기성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원수에 따라서는 완속여과 공정에 전처리를 추가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거나 다른 정수

방법으로 변경해야 한다.

(7) 상수원이 크립토스포리디움 등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여과지 유

출수에 대한 탁도감시는 4.1 총칙에 준하여 상시 감시하고 여과지 유출구의 여과수 탁도를 

0.1NTU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4.7.2 구조와 형상

완속여과지의 구조와 형상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여과지 깊이는 하부집수장치의 높이에 자갈층과 모래층 두께, 모래면 위의 수심과 여유고

를 더하여 2.5~3.5 m를 표준으로 한다.

(2) 여과지의 형상은 직사각형을 표준으로 한다.

(3) 배치는 몇 개 여과지를 접속시켜 1열이나 2열로 하고, 그 주위는 유지관리상 필요한 공간

을 둔다. 

(4) 주위벽 상단은 지반보다 15 cm 이상 높여 여과지 내로 오염수나 토사 등의 유입을 방지해

야 한다.

(5) 여과지의 물이 동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공중에서 날아드는 오염물질로 물이 오염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여과지를 복개한다.

(6) 여과지 주변으로부터 깔따구 등 날벌레들이 날아들어 알을 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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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7.3 여과속도

완속여과지의 여과속도는 4~5 m/d를 표준으로 한다.

4.7.4 여과면적과 여과지수

완속여과지의 여과면적과 여과지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여과면적은 계획정수량을 여과속도로 나누어 구한다.

(2) 여과지의 수는 예비지를 포함하여 2지 이상으로 하고 10지마다 1지 비율로 예비지를 둔다.

4.7.5 모래층두께와 여과모래

완속여과지의 여과모래와 모래층의 두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여과모래의 품질은 입도분포가 적절하고 협잡물이 적으며 마모되기 어렵고 위생상 지장

이 없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여과할 수 있어야 한다.

(2) 모래층의 두께는 70~90 cm를 표준으로 한다.

4.7.6 자갈층의 두께와 여과자갈

완속여과지의 자갈층 두께와 여과자갈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여과자갈의 품질은 자갈의 형상이나 입경 등이 적절하고 협잡물이 적고 위생상 지장이 없

는 것으로 모래층을 충분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여과자갈의 입경과 자갈층의 두께는 하부집수장치에 맞춰 적절하게 정하고 또한 조립자

를 아래층에, 세입자를 위층에 순서대로 깔아야 한다.

4.7.7 하부집수장치

완속여과지의 하부집수장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하부집수장치는 여과지의 모든 부분에서 균등하게 여과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한다.

(2) 하부집수장치와 바닥에는 배수(排水, drain)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사를 둔다.

4.7.8 수심과 여유고

완속여과지의 수심과 여유고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여과지의 모래면 위의 수심은 90~120 cm를 표준으로 한다.

(2) 고수위에서 여과지 상단까지의 여유고는 30 cm 정도로 한다.

4.7.9 조절정

완속여과지의 조절정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조절정에는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다. 

(2) 유량조절장치에는 여과손실수두계, 여과속도 및 여과수량 지시계 외에 필요한 관이나 밸

브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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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량조절장치는 여과지 내에 부(-)수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조절정은 지내 여과수가 오염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건물을 설치해야 한다.

4.7.10 여과수의 역송장치

완속여과지에서 여과수의 역송장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조절정에 연결되는 여과수의 역송장치를 설치한다.

(2) 인접여과지의 여과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유출관이나 우회관을 역송장치로 이용해야 한

다.

4.7.11 유입설비

완속여과지의 유입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여과지에 접하여 유입측에 유입주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연결되는 유입지관에는 제수문이

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2) 유입지관은 여과지 크기에 따라 1~2개소 설치하고 그 관경은 평균유속 50 cm/s정도가 되

도록 한다.

(3) 유입부의 주위에는 모래면 보호설비를 설치한다.

4.7.12 월류관

완속여과지에 월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4.4.8 월류관, 배출수관 및 슬러지 배출관에 준한다.

4.7.13 배수관

완속여과지의 배수관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모래면의 상부에 있는 배수관의 관경은 배수시간을 3~4.5시간 정도로 하며, 모래면의 하

부에 있는 배수관의 관경은 1~1.5시간 정도로 배수할 수 있도록 정한다.

(2) 배수관의 토출구는 상시 배수할 수 있으며 오염수가 역류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상시 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수펌프와 배수조를 설치한다.

(4)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배수조의 크기는 배수량의 4분간 분량 이상으로 한다.

4.7.14 세사설비 등

완속여과지의 세사설비 등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여과지에 가까운 곳으로 모래의 반입과 반출에 편리한 장소에 보충용 깨끗한 모래와 걷어

낸(削取) 오사(汚砂)를 각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한다.

(2) 정수장 내에서 걷어낸 오사를 세척할 경우에는 세사장치 외에 적당한 수량과 수압을 가진 

세척수압관, 세척배출수 침전조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한다.

4.8 정수지

4.8.1 총칙

(1) 정수지는 첨두수요 대처용량과 적절한 소독접촉시간(T)의 용량 등을 확보해야 한다.

(2) 정수지는 생산수량과 송수수량 간의 차이가 발생할 때 완충역할을 하며, 염소 소독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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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하기도 한다. 

(3) 정수지 상부는 반드시 복개해야 하고 정수지는 정수장의 정지고나 예상 홍수위보다 0.6 m

이상 높게 해야 한다.

4.8.2 구조와 수위

(1) 정수지의 구조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해야 한다.

① 구조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충분한 내구성과 내진성 및 수밀성을 가져야 한다.

② 급격한 온도변화로 정수지의 기능저하가 우려될 경우 적절한 보온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축조할 경우 부력에 의한 부상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④ 지수는 2지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2) 정수지의 수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① 유효수심은 3~6 m을 표준으로 한다.

② 최고수위는 시설 전체에 대한 수리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③ 정수지의 저수위 이하의 물은 유출되지 않도록 유출관을 설치하고 저수위 이하의 물과 바

닥의 침전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관을 설치해야 한다.

(3) 정수지의 여유고와 바닥경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① 고수위로부터 정수지 상부 슬래브까지는 30 cm이상의 여유고를 가져야 한다.

② 바닥은 저수위보다 15 cm이상 낮게 해야 한다.

③ 바닥에는 필요에 따라 청소 등의 배출을 위해 적당한 경사를 두어야 한다.

4.8.3 정수지의 용량

정수지의 유효용량은 최소한 첨두수요대처용량과 소독접촉시간(C･T)용량을 주로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1) 첨두수요대처용량은 운전최저수위 이상에서의 용량으로 1일평균소비량을 평균화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2) 소독접촉시간용량은 운전최저수위 이하에서의 용량으로 적절한 소독접촉시간(C･T)을 

확보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4.8.4 유입관, 유출관 및 우회관

(1) 정수지의 유입관과 유출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① 지내의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지의 형상과 구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저수위 이하의 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출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③ 관이 정수지의 벽체를 관통하는 장소는 수밀성에 주의하고 벽의 외측 근처에 필요에 따라 

가용성 신축이음관을 설치해야 한다.

④ 유입관과 유출관에는 각각 제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⑤ 유출관에는 필요에 따라서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정수지가 1지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① 정수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송수할 수 있도록 우회관을 설치한다.

② 우회관에는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 108 -

4.8.5 월류관과 배수(排水, drain)설비

(1) 정수지의 월류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고수위에 설치하고 나팔관(bell mouse) 또는 위어로 한다.

② 월류능력은 지의 면적, 여유고 및 유입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월류설비의 방류지점 고수위는 정수지의 월류 수위보다 낮아야 한다.

(2) 정수지의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정수지 바닥의 최저부에 배출수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② 배수관(排水管)의 구경은 저수위 이하의 수량과 배출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배수관 토출구의 고수위는 정수지의 최저부보다 낮게 한다. 전량을 자연배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실(排水室)을 설치하여 펌프로 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된 물(청소수 

포함)은 배출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 후 방류한다.

4.8.6 환기 및 출입설비

(1) 환기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환기장치는 검수실 등에 설치한다. 

② 송수량의 변동에 해당하는 공기량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환기면적을 갖는다.

③ 외부로부터 빗물, 먼지, 깔따구 및 작은 동물 등이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로 한다.

(2) 출입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정수지의 출입설비는 점검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반드시 계단시설을 갖춘다.

② 출입용 계단의 출입부는 환기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4.8.7 수위계 등

정수지에는 수위계와 검수설비 등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수위계와 연결 작동되는 경보장치

와 유량계를 설치한다.

4.9 부식성 개선 설비

(1) 수돗물의 부식성이 강한 경우에는 공급과정 중 녹물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알칼리제를 

주입하거나 부식억제제 주입 등으로 부식성을 개선할 수 있다.

(2) 시설용량 50,000 톤/일 이상인 정수장의 수돗물의 부식성은 랑게리아지수(LI) 등을 이용

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3) 랑게리아지수는 pH, 칼슘경도, 알칼리도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개선할 수 있으며 소석회+

이산화탄소 주입법과 알칼리제(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슘(소석회) 등)만 주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적 수돗물 부식성 개선공정은 원수수질과 랑게리아지수 목표값 등을 고려하

여 선정한다.

(4) 부식억제제의 기준과 규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처리제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부식

억제제는 정수장, 배수지, 저수조 등의 전후에서 주입할 수 있다.

(5) 부식성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공정개선을 하였을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효과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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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0 소독설비

4.10.1 총칙

수돗물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고 위생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침전과 여과로는 원수 

중의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배수계통에서도 위생상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

하여 수돗물은 항상 확실하게 소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수시설에는 정수방법의 종류나 

시설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반드시 소독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소독방법으로는 염소에 의한 

방법, 오존, 자외선 등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하

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에서 수도꼭지에서 유지되어야 할 잔류염소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독제를 사용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염소제를 사용해야 한다.

염소제의 장점은 소독효과가 우수하고 대량의 물에 대해서도 용이하게 소독이 가능하며 소독

효과가 잔류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트리할로메탄 등의 유기염소화합물을 생성하며 특

정물질과 반응하여 냄새를 유발하기도 하고 암모니아성질소와 반응하여 소독효과를 약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염소내성미생물인 크립토스포리디움 등 병원성 미생물

에 의한 오염문제를 계기로 염소제에 의한 소독이 완전하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

고 있다.

염소제의 선정은 시설규모나 취급성 등을 고려하고 주입량은 수질에 따라 다르므로 충분히 조

사하고 이를 기초로 시설용량을 결정한다. 먹는물 수질기준의 정수에서 잔류염소의 상한은 4

mg/L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과량이므로 과잉주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염소제의 저장설비는 사용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으로 하고 주입설비는 최소주입량으로부

터 최대주입량까지 정확하게 계량하고 조절하여 주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비주입기를 

포함한 용량과 대수가 필요하다. 또 2종 이상의 소독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독제의 변

경으로 주입기의 고장 등에 대처할 수도 있다. 주입방식은 염소제의 종류나 처리수량의 많고 

적음 등을 고려하여 습식과 건식, 정량주입이나 유량비례주입 등 사용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

정한다.

제해설비는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중대한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중

화능력을 가져야 한다. 염소제 중에 특히 액화염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설비의 구조, 재질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의 측면에

서 이들 법령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설비를 교체하거나 염소제를 변경하

는 경우에는 가설설비의 설치, 운전조작, 변경방법 등에 관하여 검토해야 한다.

오존은 매우 강력한 살균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바이러스나 원생동물의 포낭을 쉽게 무력화시

킬 수 있다. 그러나 염소와 같은 잔류효과가 오존에는 없으며 수중의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유

해한 소독부산물을 생성할 가능성은 있다. 오존에 의한 소독효과와 오존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4.13 오존처리설비를 참고로 한다.

자외선 또한 효과적인 병원성 미생물의 소독방법으로 주목되고 있다. 자외선은 오존과 마찬가

지로 잔류효과가 없으나, 유해한 소독부산물을 생성하지 않으며 바이러스와 원생동물을 효과

적으로 불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조작과 관리가 간편하다. 자외선 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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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자외선 소독설비를 참고 한다.

4.10.2 염소제의 종류, 주입량 및 주입장소

(1) 염소제의 종류는 처리수량, 취급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으로 선정한다.

(2) 주입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주입률은 물의 염소소비량, 염소요구량, 관로 등에 의한 소비량을 고려하여 수도꼭지에서

의 잔류염소농도가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

의 조치)에 적합하도록 결정한다.

② 염소제를 용해 또는 희석하여 사용할 경우의 농도는 주입량과 취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③ 주입량은 처리수량과 주입률로부터 산출된다.

(3) 주입지점은 착수정, 염소혼화지, 정수지의 입구, 공급관로 등 잘 혼화되는 장소로 한다.

(4) 정수장 1개소에서만 염소를 주입하여 수도꼭지까지 적정한 농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염소 주입지점을 다점화하여 잔류염소의 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

수장 밖에서 염소를 추가 주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배수지나 관로시설 등에 추

가주입설비를 설치한다.

4.10.3 저장설비

(1) 액화염소의 저장량은 항상 1일사용량의 10일분 이상으로 한다.

(2) 액화염소의 용기에 의한 저장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용기는 50 kg, 100 kg, 1 ton 용기를 사용하며 법령에 의한 각종검사에 합격하고 등록증

명서가 첨부되었거나 등록번호가 각인된 것이라야 한다.

② 용기는 40 ℃ 이하로 유지하고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③ 용기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용기가대를 설치하고, 1 ton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기의 

반･출입을 위한 리프트장치를 설치한다.

(3) 액화염소저장조의 저장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① 액화염소를 저장조에 넣기 위한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저장조 본체는 법령에 따라 각종 검사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③ 저장조는 비보냉식으로 하며 밸브 등의 조작을 위한 조작대를 설치한다.

④ 저장조는 2기 이상 설치하고 그 중 1기는 예비로 한다.

(4) 액화염소 저장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① 실온은 10~35 ℃를 유지하고 출입구 등을 통하여 직사일광이 용기에 직접 닿지 않는 구

조로 한다.

② 내진 및 내화성으로 하고 안전한 위치에 설치한다.

③ 습기가 많은 장소는 피하고 외부로부터 밀폐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두 방향에 출입문

을 설치하고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④ 저장조가 설치된 저장실 출입구는 기밀구조로 하고 이중출입문을 설치한다.

⑤ 방액제와 피트를 설치하여 누출된 액화염소의 확산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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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염소주입기실과 분리하고 용기의 반출입이 편리한 위치로서 감시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

다.

(5)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저장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① 저장조 또는 용기로 저장하고 2기 이상 설치한다.

② 저장조 또는 용기는 직사일광이 닿지 않고 통풍이 좋은 장소에 설치한다.

③ 저장조의 주위에는 방액제(防液堤) 또는 피트를 설치한다.

④ 저장조에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거나, 조정실에 환기장치 또는 냉방장치를 설치한다.

⑤ 저장실의 바닥은 경사를 주고 내식성 모르타르 등으로 시공한다.

⑥ 저장조 또는 용기에는 수소가스 배출이 원활하도록 통풍구(vent) 또는 송풍기(air blower) 

등을 설치하되, 수소가스가 건물 외부 대기 중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6) 기타 염소제의 저장은 (5)에 준한다.

4.10.4 주입설비

(1) 염소제 주입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용량은 최대에서 최소주입량에 이르기까지 안정되고 정확하게 주입할 수 있어야 하며 예

비기를 설치한다.

② 구조는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③ 배치는 점검정비가 용이하게 배치한다.

(2) 액화염소 주입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① 사용량이 20 kg/h 이상인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기화기를 설치한다.

② 염소주입기실은 지하실이나 통풍이 나쁜 장소를 피하고 가능한 주입지점에 가깝고 주입

점의 수위보다 높은 실내에 설치한다.

③ 염소주입기실은 내진성과 내화성으로 하고 상부에 환기구를 설치하며 바닥은 콘크리트로 

하고 한랭시에도 실내온도를 항상 15~20 ℃로 유지되도록 간접보온장치를 설치한다.

④ 주입기실의 면적은 주입설비의 조작에 지장이 없는 넓이로 한다. 

⑤ 주입량과 잔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설비를 설치한다.

(3)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 주입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주입장치가 자연유하방식인 경우에는 주입에 필요한 위치수두를 확보한다.

② 주입장치는 가능한 주입점에 가까운 장소의 실내에 설치한다.

4.10.5 현장제조형 염소발생기

(1) 현장제조형 염소발생방식은 무격막방식과 격막방식이 있으며, 시설규모와 유지관리방법

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정한다.

(2) 주입방식 및 주입장치는 4.10.4 주입설비에 준한다.

(3) 현장에서 생산된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특히 클로레이트, 브로메이트 성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현장제조형 염소발생기 설비 선정시 고조파 차단장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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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 염소주입제어

염소주입제어에는 수동정량제어, 유량비례제어 및 잔류염소제어가 있으며 시설규모와 유지관

리방법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정한다.

4.10.7 보안용구

액화염소를 취급하는 시설에서는 유지관리상 필요한 보안용구와 비상용구를 상비하고 적절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보안용구 보관장소는 염소가스에 노출되지 않고 보안용구를 쉽게 꺼

낼 수 있는 곳으로 저장실 및 주입기실에 가깝고, 적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

는 정전시에도 염소가스누출에 대해서는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을 설치한다.

4.10.8 제해설비

염소가스 저장시설에는 염소가스 누출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각항을 고려하여 

제해설비를 설치한다.

(1) 저장량 1,000 kg 미만의 시설에서는 염소가스누출에 대비하여 중화 및 흡수용 제해제를 

상비하고 가스누출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저장량 1,000 kg 이상의 시설에서는 염소가스누출에 대비하여 가스누출검지경보설비, 중

화반응탑, 중화제 저장조, 배풍기 등을 갖춘 중화장치를 설치한다.

(3) 중화장치능력은 누출된 염소가스를 충분히 중화하여 무해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

해 주기적으로 제해설비의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4.10.9 배관 기타

(1) 염소(액화염소, 염소수)용 배관과 차아염소산나트륨용 배관은 내압력, 내약품성 재료를 

사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배관한다. 또한 배관의 파손, 점검 등에 대비하여 예비배관을 

설치한다.

(2) 저장실과 주입기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기구 등 금속류는 내식처리한 것이라야 한다.

4.11 전염소･중간염소처리설비

4.11.1 총칙

염소는 통상 소독목적으로 여과 후에 주입하지만, 소독이나 살조(殺藻)작용과 함께 강력한 산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염된 원수에 대한 정수처리대책의 일환으로 응집･침전 이전의 

처리과정에서 주입하는 경우와, 침전지와 여과지의 사이에서 주입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전염소처리, 후자를 중간염소처리라고 하며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세균제거

원수 중의 일반세균이 1 mL 중 5,000 CFU 이상 혹은 대장균군(MPN)이 100 mL 중 

2,500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여과 전에 세균을 감소시켜 안전성을 높여야 하고 또 침전지

나 여과지의 내부를 위생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생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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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소형동물, 철박테리아 등이 다수 생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사멸시키고 또한 정

수시설 내에서 번식하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응집하기 어려운 규조류인 멜로시라

(Melosira)나 시네드라(Synedra) 등에 대해서는 전염소를 강화하여 충분한 살조처리한 

다음에 응집침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에는 염소처

리로 군체가 깨져 세포가 분산되기 때문에 전염소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간염소처리

로 바꾸는 편이 좋다.

(3) 철과 망간의 제거

원수 중에 철과 망간이 용존하여 후염소처리시 탁도나 색도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전염소 또는 중간염소처리하여 불용해성 산화물로 존재 형태를 바꾸어 후속공정에서 제거

한다.

(4) 암모니아성질소와 유기물 등의 처리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황화수소, 페놀류, 기타 유기물 등을 산화한다.

(5) 맛과 냄새의 제거

황화수소의 냄새, 하수의 냄새, 조류 등의 냄새 등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지만, 종류에 따

라서는 염소에 의하여 맛과 냄새를 더 강하게 하거나 새로운 냄새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

다.

전염소와 중간염소처리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채택될 수 있으나 원수수질에 따라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정하기 전에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또 원수 중에 부식질(humic substance) 등의 유기물이 존재하면 유리잔류염소와 반응하여 

트리할로메탄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응집과 침전으로 부식질을 

어느 정도 제거한 다음 중간염소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완속여과방식에서는 염소가 여과막생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염소･중
간염소처리는 하지 않는다. 또 전염소처리와 중간염소처리의 계측제어설비에는 KDS 57 31 00  
(4.10 계측제어 기기, 4.12.10 전･중간염소처리 설비)를 참조한다.

4.11.2 전염소처리

전염소처리는 다음 각 항을 따른다.

(1) 염소제 주입점은 취수시설, 도수관로, 착수정, 혼화지, 염소혼화지 등으로 교반이 잘 일어

나는 지점으로 한다.

(2) 염소제 주입률은 처리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염소량 및 원수의 염소요구량 등을 고려하

여 산정한다.

(3) 염소제의 종류, 주입량, 저장･주입･제해설비 등에 관해서는 4.10 소독설비에 준한다.

4.11.3 중간염소처리

중간염소처리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염소제 주입지점은 침전지와 여과지 사이에서 잘 혼화되는 장소로 한다.

(2) 염소제 주입률은 4.11.2 전염소처리의 (2)항에 준한다.

(3) 염소제의 종류, 주입량, 저장･주입･제해 설비 등에 관해서는 4.10 소독설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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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폭기설비

4.12.1 총칙

폭기(aeration)는 물과 공기를 충분히 접촉시켜서 수중에 있는 가스상태의 물질을 휘발시키거

나 공기 중의 산소를 도입하여 수중의 특정물질을 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 폭기처리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pH가 낮은 물에 대하여 수중의 유리탄산을 제거하여 pH를 상승시킨다.

(2) 휘발성유기염소화합물(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등)을 제거한다.

(3) 공기 중의 산소를 물에 공급하여 용해성철이온(Fe2+)의 산화를 촉진한다. 수중에 용존된 

탄산수소제일철은 폭기로 다음과 같이 탄산제일철이 생성된다.

Fe(HCO3)2→FeCO3 ＋ CO2 ＋ H2O

탄산제일철은 가수분해하여 수산화제일철이 생성된다.

FeCO3＋H2O → Fe(OH)2＋CO2

이 수산화제일철이 다시 산화되면 난용성의 수산화제이철이 생성된다.

2Fe(OH)2＋
1
2 O2＋H2O → 2Fe(OH)3

그러나 철의 형태에 따라서는 폭기만으로는 완전히 산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4.19 철･망
간제거 참조).

(4) 황화수소 등의 불쾌한 냄새물질을 제거한다.

폭기방식에는 분수식과 충전탑식 등이 있다(그림 4.12-1 참조). 분수식에는 고정식 또는 

회전식의 노즐로 분무상태로 분사시키는 방식이 있으며, 그 구조는 단순하나 물을 분무하

기 위한 동력이 필요하고 물이 공기와 함께 비산되는 단점이 있다. 충전탑식은 수직원통형

탑 내에 충전재를 채워 넣은 방식으로 충전재로는 여러 형상과 재질의 것이 있으며 기액접

촉의 효율도 뛰어나다.

그 외의 방식으로 탑 내에 다공판 등의 선반을 몇 단 정도 설비한 단탑식(段塔式), 수중에 

공기를 불어넣는 방식, 물을 5~10 m의 높이에서 낙하시키는 폭포식 등이 있다. 트리클로로

에틸렌 등을 제거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출가스를 처리하기 위하여 활성탄흡

착설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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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수처 리수처 리수노즐분수식 충전탑식 단탑식

폭포식
처리수

다공판팝 공기흡입식포종탑

공기 공기

공기공기공기물 물

물물

원수
원수

원수

배기
배기

충전재

원수
배기

그림 4.12-1 폭기설비의 예

4.12.2 폭기방식

(1) 분수식 폭기장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노즐은 분무된 물과 공기가 잘 접촉되게 설치한다.

② 노즐은 처리하고자 하는 물을 균등하게 분출되도록 배치한다.

③ 폭기실은 물방울의 비산을 방지하는 구조로 하고 2실 이상 설치한다.

(2) 충전탑식 폭기장치는 다음 각 항에 부합되도록 한다.

① 충전탑의 구조는 수직원통형으로 하고 내식성 자재를 사용한다.

② 충전재는 공극률이 크고 공기저항이 적으며 내식성으로 기계적 강도가 높아야 한다.

③ 충전탑의 직경은 공기의 유속을 감안하고 충전층의 높이는 용량계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④ 기액비(기체와 액체의 비)는 원칙적으로 실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송풍기는 충전탑의 공기유입부 쪽에 설치하고 소요동력은 풍량과 충전재 등에 의한 압력 

손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13 오존처리설비

4.13.1 총칙

오존처리는 난분해성 유기오염물질들(예: 맛·냄새물질, 페놀 등 독성물질, 색도물질 등)을 산

화하여 분해하거나, 내염소성 (미)생물을 불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또한, 오존처리는 

철, 망간 등의 제거를 위한 전처리, 전구물질 제거를 통한 염소 소독부산물(예: 트리할로메탄

(trihalomethanes, THMs)과 할로아세틱에시드(haloacetic acids, HAAs))의 생성 저감, 응집

효율개선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오존은 유기물과 반응하여 부산물을 생성하므로 일반적으로 오존처리와 활성탄처리는 병행해

야 된다. 오존처리공정의 설계와 운전요소로서 처리목적에 따라 처리대상물질 농도, 주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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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률, 접촉시간 등을 고려하고 파일럿플랜트 등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4.13.2 오존처리목적과 공정배열

오존처리는 처리목적에 따라 적절한 처리공정을 결정한다.

(1) 오존주입지점은 처리대상물질과 처리목적 등에 따라 선정한다. 

(2) 오존주입률은 원수수질의 현황과 장래의 수질예측, 다른 수도시설에서의 실시 예, 문헌, 

실험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결정한다.

(3) 오존주입량은 처리수량에 주입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오존주입률 결정은 운영 수질을 반영하여 주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한다.

4.13.3 오존발생장치와 주입설비

(1) 주입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설비용량은 처리수량과 주입률로 산출된 주입량을 기본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설비는 원료가스공급장치, 오존발생기, 접촉지, 배오존처리설비, 잔류오존제거시설 및 오

존재이용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기기류는 2계통 이상으로 분할하고, 예비계통을 설

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③ 오존처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또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적절한 제어방식을 선정한다. 오존제어방식에는 오존주입농도 제어방식, 잔류오존

농도 제어방식, C ･ T 제어방식이 있다.

④ 오존과 접촉하거나 또는 접촉가능성이 있는 부분의 재질은 오존에 대하여 충분한 내식성

과 강도가 있고 또 위생상 안전한 것으로 한다.

⑤ 처리목적에 따라 오존과 함께 과산화수소를 주입할 수 있으며, 과산화수소 주입량은 처리

대상물질의 종류와 유입농도, 수질조건, 오존주입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원료가스공급장치는 필요한 원료가스를 제조하고 공급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가지며, 높

은 효율로 운전할 수 있고 충분한 안전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오존발생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한다.

① 발생효율이 높고 내구성과 안전성이 충분해야 한다.

② 용량, 대수, 주입계통의 구성은 수온에 따른 오존소모특성과 제거대상물질을 고려하여 최

소주입량에서 최대주입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오존발생기에서 주입장소에 이르는 배관은 적절한 내경과 재질을 가지며 유량계와 압력 

등을 구비하고 배관의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중부분은 콘크리트덕트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4) 접촉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한다.

① 구조는 밀폐식으로 오존과 물의 혼화와 접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흡수율이 높도록 

한다.

② 용량은 오존처리에 필요한 접촉시간과 반응시간이 충분하도록 한다.

③ 오존주입 풍량, 재이용 풍량, 배오존 풍량 등은 풍량의 수지에 균형이 맞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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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접촉지에는 우회관을 설치한다.

⑤ 오존재이용설비는 오존의 유효이용과 배오존처리설비의 부하경감을 고려하여 설치여부

를 결정한다.

⑥ 효율적인 오존공정 제어를 위하여 처리수량, 오존 주입량, 잔류오존, 대기오존(누출오존) 

농도를 상시 계측하여야 한다.

(5) 오존발생에 필요한 전력설비는 충분한 용량과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오존발생기실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한다.

① 발생설비는 가능한 한 주입지점에 가깝게 설치한다.

② 건물은 내화 및 내식을 고려하여 채광, 방음, 환기, 배수 등이 양호해야 한다.

③ 바닥면적은 발생기 등의 유지관리에 충분한 넓이로 한다.

(7) 잔류오존으로 시설물부식, 대기오염유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정수장 현장여건을 고려

하여 화학적 잔류오존제거제를 사용하거나 접촉매체를 통한 잔류오존 제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13.4 배오존설비

배오존설비는 배오존의 농도, 풍량, 운전조건 등에 따라 가열분해법, 촉매분해법, 활성탄흡착

분해법 중에서 선정한다.

4.14 자외선 처리설비

4.14.1 총칙

자외선(UV) 처리는 주로 수중 병원성 미생물의 불활성화(소독)와 유기오염물질의 산화분해

에 적용된다. 유기오염물질의 분해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과산화수소와 함께 사용될 수 있

다. 자외선의 소독작용은 200~300 nm 파장의 자외선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핵산에 흡수

되어 화학변화를 일으킴으로써 핵산의 회복기능이 상실되는데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300 nm이하 파장의 자외선은 유기물에 의해 흡수되어 광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유기오염물질을 직접 분해하거나 과산화수소와 같은 산화제와 함께 고도산화공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자외선 처리에는 파장 300 nm이하 영역을 포함하는 빛을 방사하는 자외선램프가 사용되고 있

으며, 그 기본구조와 작동원리는 일반 형광램프와 유사하고 유리관의 재료로는 자외선 투과율

이 좋은 석영유리가 사용된다.

4.14.2 자외선 처리장비

현재 산업화되어 생산중인 자외선 반응시설은 자외선 램프, 전력안정기, 램프 슬리브, 자외선 

강도 센서, 온도센서 및 자외선반응조로 구성된다. 

일부 시설은 침적물로부터 램프 슬리브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 세척시설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4.14.3 자외선반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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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설계유량은 일최대급수량으로 하고 여유율을 고려한다.

(2) 반응조의 치수는 설계 안전인자를 고려하여 UV 램프 모듈이 밀집하여 배치될 수 있고 적

은 소요부지를 요하도록 설계한다.

(3) 소독효과를 높이고 유지관리를 위해 두개 이상의 뱅크를 설치한다.

(4) 반응조는 관 또는 밀폐형 구조로 하되,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4.14.4 자외선 처리시설의 구성

자외선소독장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장치능력은 일최대급수량에 의하여 정하되, 여유율을 고려하도록 한다. 

(2) 자외선투과율은 70 %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14.5 자외선 램프의 종류

자외선램프는 저압(고출력을 포함)과 중압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저압(고출력을 포함) 자외선램프

(2) 중압자외선 램프

4.14.6 장치의 형식

자외선소독 형식의 선정은 사용목적, 설치공간, 보수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설치방식은 수로방식 및 탱크방식으로 대별된다.

(2) 조사방식은 접촉식 및 비접촉방식으로 구분된다.

(3) 램프의 설치방법은 수평과 수직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4) 램프와 유수의 관계는 평행 또는 직각으로 구분된다.

4.15 활성탄 흡착설비

4.15.1 총칙

활성탄은 형상에 따라 분말활성탄과 입상활성탄으로 나누어진다. 분말활성탄과 입상활성탄은 

처리형태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구분되지만, 활성탄으로서 물성과 흡착기작 등은 동일하다. 

활성탄은 목재, 톱밥, 야자껍질, 석탄 등을 원료로 하여 탄화와 활성화과정을 거쳐 생산된 흑색 다공성의

탄소질 물질로서, 기체와 액체 중의 미량유기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다. 활성탄의 일반적인 성상으로

활성탄 내부는 2 nm 이하의 미세공(micropore), 2~50 nm의 중간세공(mesopore), 50 nm 이상의 대세

공(macropore)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세공의 내부표면적은 700~1,400 ㎡/g으로 매우 크며, 이것이

흡착성능이 높은 이유이다. 정수처리에서는 이 흡착력을 이용하여 응집, 침전, 모래여과 등 통상적인 정

수처리로 제거되지 않는 맛·냄새의 원인물질(2-MIB, geosmin 등), 합성세제, 페놀류, 트리할로메탄과

그 전구물질(부식질 등),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농약 등의 미량유해물질, 상수원

의 상류수계에서 사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유입되는 화학물질, 그 밖의 유기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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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용된다.

4.15.2 분말활성탄 적용 및 품질기준

(1) 분말활성탄처리는 응집, 침전 및 여과 등의 정수처리공정과 조합해야 하며 분말활성탄이 

처리수에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2) 분말활성탄의 품질은 처리효과가 양호하고 또 위생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4.15.3 검수설비와 저장설비

분말활성탄의 검수설비와 저장설비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하도록 한다.

(1) 분말활성탄의 성상 및 운반방식과 수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검수용 계량장치를 설치한다.

(2) 반입된 분말활성탄을 저장설비에 이송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3) 저장설비는 사용량과 수급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으로 한다.

(4)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건물은 내화성 구조로 하고 방진 및 방화대책을 강구한다.

(5) 건조탄 저장조에는 가교 결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4.15.4 주입설비

분말활성탄 주입설비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하도록 한다.

(1) 주입지점은 혼화와 접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전염소처리의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

록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접촉지를 별도로 설치한다.

(2) 주입률은 원수수질 등에 따라 다른 실례 등을 참조하고 기본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원수

와 제거목표물질에 대한 실험에 근거하여 정한다.

(3) 슬러리농도는 2.5~5 %(건조환산한 값)를 표준으로 한다.

(4) 주입량은 처리수량과 주입률로 결정한다.

(5) 주입방식으로는 습식과 건식이 있으며 제어성과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6) 주입장치는 주입방식에 따라 적절한 설비구성으로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7) 주입장치의 총용량과 대수 및 주입계통의 구성은 최소주입량에서 최대주입량까지 적절하

게 주입할 수 있도록 한다.

(8) 습식주입에서 슬러리조는 충분하게 교반될 수 있는 구조로 적절한 용량이어야 한다.

(9) 주입배관은 적절한 구경과 재질 등으로 시공한다.

(10) 분말활성탄이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활성탄에 대하여 충분한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있

는 것으로 한다.

(11) 주입설비실은 가능한 주입장소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넓이

를 확보한다.

4.16 입상활성탄 흡착설비

4.16.1 총칙

입상활성탄 흡착설비는 흡착탑 또는 흡착지에 입상활성탄을 충전하고 여기에 처리할 물을 통

과시켜 처리대상물질인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제거하는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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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 처리공정의 선정

(1) 입상활성탄은 맛･냄새물질, 소독부산물, 색도 등 다양한 유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2) 입상활성탄 공정은 여과공정 전, 후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침전공

정 이후에 흡착과 여과를 목적으로 F/A(Filter-Adsorber) 공정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3) 처리공정은 도입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처리효율의 안정성, 경제성, 운영 및 유지관리

성, 공사중 기존시설 정수생산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4.16.3 흡착설비의 계획

(1) 입상활성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처리제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처리공정의 선정에 따

라 규격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세부규격은 수도사업자의 설계 및 구매 품질기준

에 따른다.

(2) 흡착방식은 기본적으로 고정상식과 유동상식으로 분류되며 각 방식의 특성과 처리효과,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적정한 접촉시간은 입상활성탄의 성능, 제거대상물질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

간속도(SV), 탄층의 두께, 공상접촉시간(EBCT) 등은 문헌 등을 참고하고 실험 등으로 결

정한다.

4.16.4 흡착설비

(1) 흡착지의 면적과 지수는 4.6.3 여과면적과 지수 및 형상에 준한다.

(2) 흡착지의 구조는 효과적인 흡착과 역세척이 가능하고 또 활성탄교체 등이 용이하도록 한

다.

(3) 집수장치는 편류가 없는 균등한 수류와 균등한 역세척, 그리고 활성탄의 지지 및 활성탄의 

유출방지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여과자갈의 입경 및 두께는 하부집수장치에 적합하도록 결정한다.

(5) 모래층의 설치여부, 모래의 입경 및 두께는 적용되는 입상활성탄의 특성 및 공정에 따라 

결정한다.

(6) 흡착지에 수서생물의 유충 등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적절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4.16.5 세척설비

세척설비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하도록 한다.

(1) 입상활성탄 제원(유효경 및 비중)에 따른 팽창률 확보 등 원활한 세척이 될 수 있도록 역

세척 주변설비가 구성되어야 한다.

(2) 세척수로는 활성탄처리수 또는 정수를 사용하고 필요한 수량, 수압 및 시간은 실험 등으로 

결정한다.

(3) 세척설비의 용량과 구조 등은 4.6.12 세척탱크와 세척펌프 등에 준한다.

(4) 세척배출수거와 트로프의 크기 및 재질은 4.6.13 세척배출수거와 트로프에 준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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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프 상단의 간격 및 설치 높이는 활성탄층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5) 세척설비 및 배출수 회수설비는 수서생물 서식 방지 등을 위하여 역세척 강도를 높이고 역

세척 빈도 및 수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용량을 계획한다.

4.16.6 저장설비, 계량설비 및 이송설비

(1) 입상활성탄은 흡착능력이 없어지면 재생하거나 교체해야 하므로 교체방안에 따라 신탄 

또는 재생탄을 저장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신탄이나 사용종료탄 또는 재생탄을 검수하거나 계량하기 위하여 교체방안에 적합한 계

량설비를 검토한다.

(3) 교체방안에 따라 이송방식을 검토하고 이송설비는 활성탄과 이송설비 자체의 마모를 최

소한으로 억제하면서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설비로 한다.

(4) 흡착지는 설비규모와 재생빈도에 따라 활성탄을 적절하게 충전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한

다.

4.16.7 재생설비

입상활성탄의 교체방안은 재생교체와 신탄교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생교체를 선택할 경우 

재생설비는 처리수질, 경제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1) 재생방안으로 외부 업체에 위탁재생하는 방안과 자가재생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2) 자가재생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한다.

① 재생설비로는 재생로 본체, 저장설비, 계량설비, 제해설비, 연료공급설비 등으로 구성

된다. 이들 설비를 계획할 때에는 설비규모, 운전방법,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재생빈도에 대하여 여유가 있는 규모로 한다.

② 재생로는 연간재생량과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용량과 방식을 결정한다.

③ 재생로에 부대하여 사용종료탄과 재생탄의 계량설비, 사용종료탄의 세척, 탈수설비, 배

기가스 및 배출수처리설비, 연료 및 용수공급설비 등을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4.17 막여과시설

4.17.1 총칙

막여과란 막을 여재로 사용하여 물을 통과시켜서 원수 중의 불순물질을 분리제거하고 깨끗한 

여과수를 얻는 정수방법을 말한다. 정밀여과법과 한외여과법은 정수처리의 여과공정과 해수

담수화 및 초순수 제조의 전처리 공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거대상물질은 주로 탁도유

발물질인 불용해성물질과 콜로이드성물질이다. 나노여과법 및 역삼투법은 용해성물질을 제거

대상물질로 한다.

4.17.2 막여과 정수시설

4.17.2.1 막여과정수시설의 설치시 검토사항

(1) 막여과 정수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고시한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르며, 

유지보수, 각종 사고, 시설개량 등을 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정수를 할 수 있도록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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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제1항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한 과거 3년간의 원

수수질검사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장래 원수 수질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신설하는 막여과 정수시설 및 기존 정수시설을 개량하여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막여과 정수시설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검토 결과, 막여과공정 단독으로 정수를 생산하여 먹는 물 수질

기준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정수공정과의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

(6) 건설비, 유지관리비등을 포함한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4.17.2.2 시설능력

(1) 계획 정수량은 계획 1일 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작업용수와 기타용수 등을 고

려하여 결정한다.

(2) 막여과 정수시설은 개량, 보수 및 사고에 의해 일부 기능이 정지한 경우에도 통상의 급수

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설을 구성하여야 한다.

4.17.2.3. 계열구성

(1) 막여과 정수시설의 계열 수는 2계열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계열 및 시

설의 여과수에는 연속측정식 탁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막여과 정수시설의 계열 수를 2계열 이상으로 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기 고장이나 

사고로 급수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상시 예비기기나 예비모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계열의 구성에는 막의 손상을 검지하기 위하여 막모듈의 압력유지시험 등 완결성시험 감

시설비를 또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4.17.2.4 공정구성

(1) 막여과 정수시설은 막모듈을 이용하여 여과하는 공정과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하는 공

정을 기본공정으로 구성한다.

(2) 막여과공정은 원수공급, 펌프, 막모듈, 세척, 배관 및 제어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막의 종

류, 막여과 면적, 막여과 유속, 막여과 회수율 등은 원수수질 및 여과수의 수질기준과 시설

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막여과 정수시설은 필요에 따라 배출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막모듈의 보호 및 여

과수의 수질 향상을 위해 별도의 전･후처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4.17.2.5 충분한 안전과 환경대책수립

1.14 안전대책에 따른다. 특히 막과 밀봉(seal)부 등의 파손은 정수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파

손방지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4.17.3 전처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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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여과 정수시설의 전처리는 원수수질과 처리목표수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

법을 선정한다.  

(1) 원수내 협잡물 제거를 위한 스크린이나 스트레이너설비

(2) 원수내 탁질 및 유기물 제거를 위한 응집, 침전, 여과설비

(3) 원수내 철, 망간 등의 산화를 위한 설비

(4) 원수내 맛･냄새물질 등 미량유기물 등을 제거를 위한 분말활성탄 주입설비

(5) 수소이온농도(pH) 및 응집효율 제어를 위한 약품 주입설비

(6) 기타 막모듈 보호 및 여과수질 향상을 위한 전처리설비 

4.17.4 막과 막모듈

막과 막모듈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막과 막모듈은 수도용 막모듈 성능인증을 받은 막모듈 중 처리성능, 내구성, 내약품성 및 

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통수방식은 처리대상 원수의 성상이나 세척방식, 막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막모듈은 점검과 교환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4.17.5 막여과설비

막여과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회수율은 취수조건이나 막공급수질, 역세척, 세척배출수처리 등의 여러 가지 조

건을 고려하여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한다.

(2) 막여과유속(flux)과 막의 면적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막여과유속은 다음 조건과 경제성 및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값

을 설정한다.

가. 막의 종류

나. 막공급수의 수질과 최저수온

다. 전처리설비의 유무와 방법

라. 입지조건과 설치공간

② 소요되는 총 막면적은 총 여과수량과 막여과유속에 의해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막면적m  막여과유속mm⋅d

여과수량md

(3) 막여과방식과 운전제어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막여과방식은 막공급수질이나 막의 종별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② 구동압방식과 운전제어방식은 구동압이나 막의 종류, 배수(配水)조건 등을 고려

하여 최적방식을 선정한다.

③ 막여과설비의 운전은 자동운전을 원칙으로 한다.

4.17.6 후처리설비

정밀여과 및 한외여과 정수시설의 후처리는 처리목표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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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다. 

(1) 맛･냄새물질 및 미량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오존 또는 고도산화공정, 활성탄 설비, 나노막, 

역삼투막

(2) 기타 여과수질 향상을 위한 설비

4.17.7 막세척과 배출수처리

막세척과 배출수처리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막의 성능회복을 위한 물리적 세척과 약품세척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물리적 세척은 막재질이나 구조, 막모듈, 여과방식, 운전제어방식 등 각각의 방식에 알맞

은 세척방법을 선정한다.

② 약품세척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정도를 파악하여 유효한 세척방법을 선택한다.

③ 약품세척에 사용하는 약품은 위생적으로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2) 막여과 정수시설에서는 물리적 세척배출수와 약품세척폐액(약품세척을 정수장 내에서 하

는 경우) 등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리설비를 설치한다.

① 물리세척 및 약품세척 배출수와 농축수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막모듈의 오염을 세척할 목적으로 약품세척을 실시하여 발생된 약품세척 배출수는 회수

하여 막여과 정수시설의 원수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②호의 배출수 외에 발생되는 배출수는 전처리로 응집･침전설비 등 응집을 부가한 탁

질제거설비를 설치한 막여과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회수하여 원수로 사용하거나 막여과

공정으로 처리하여 통수시킬 수 있다.

④ 제③호의 막여과정수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되는 배출수는, 원수보다 양호하게 한 경우

에는, 회수하여 원수로 사용하거나 막여과공정으로 처리하여 통수시킬 수 있다.

4.17.8 기계･전기설비

막여과시설의 기계 및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KDS 57 31 00 상수도 기계･전기･계측제어설비

에 따르며, 그 외의 다른 것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또 계측제어설비는 KDS 57 31 00  (4.10 

계측제어 기기 및 4.12.14 막여과설비)에 따른다.

(1) 펌프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펌프류는 여과방식과 구동압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종, 용량 및 대수를 선정한다.  

② 펌프류는 원칙적으로 예비기를 둔다. 다만, 계통마다 예비기를 설치하는 것은 각 계통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검토한다.  

③ 막여과수 공급펌프(원수 또는 순환펌프)의 양정은 막과 막모듈의 내압을 충분히 고려하

여 선정한다.

④ 고압펌프의 가동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의 방지방법에 대해 고려한다.

(2) 공기공급설비(조작･세척용)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공기압축기(compressor)류는 조작방식과 세척방식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종, 용량 및 

대수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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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기압축기는 원칙적으로 예비기를 둔다.

③ 공기공급탱크의 용량은 긴급할 때의 조작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제어장치나 원격제어장치 등 무정전화가 필요한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무정전전원

장치(직류전원 또는 UPS)를 설치한다.

② 주전원이나 제어전원 등은 계열마다 상용과 예비로 분할한다. 

③ 정전 등에 의한 막여과설비의 운전정지시의 대책을 기재한다.

4.17.9 부속설비

원수조나 세척수조 등의 부속설비에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원수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막여과시설에는 원칙으로 원수조를 설치한다. 

② 원수조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2조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원수조에 약품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약품을 충분히 혼화시킬 수 있는 구조 또는 교반장치

를 설치한다.  

(2) 세척용수와 장내용수 등에 사용하는 세척수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세척수조는 막재질이나 세척방식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다.  

② 세척수조는 위생적이고 필요한 용량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약품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약품조는 저장하는 약품에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내진성도 고려한다.

②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약품조의 지수 및 배치는 추후 교체 및 비상시를 고려하여 설치한

다. 

(4) 배관이나 밸브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배관류는 조작압력이나 설치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시간 사용에 견디는 재질구조의 배관

을 선정한다.  

② 절체 등 자동제어에 사용하는 밸브류는 신뢰성과 보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종과 구

동방식의 밸브를 선정한다.

③ 밸브류의 설치장소는 유지관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한다.  

④ 동결 및 동상으로 기능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동결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4.18 맛･냄새 제거 설비

4.18.1 총칙

물에 맛･냄새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맛･냄새의 종류에 따라 폭기, 염소처리, 

분말 또는 입상활성탄처리, 오존처리 및 오존･입상활성탄 처리를 한다.

4.18.2 맛･냄새 원인물질

상수도에서 맛･냄새 문제는 자연 발생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맛･냄새 문제는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이들의 생성경로가 복잡하며, 정성적인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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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다. 특히, 지표수는 조류와 방선균에 기인한 맛･냄새와 수질사고에 의한 맛･냄새에 

노출되어 있으며, 계절에 따른 맛･냄새 변동 폭이 크다. 또한, 맛･냄새 원인물질은 원수뿐만 아

니라, 정수와 급배수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다. 지하수의 경우에도 철과 망간, 그리고 

황화수소에 의한 맛･냄새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4.18.3 맛･냄새 물질의 제거

(1) 폭기

  폭기는 황화수소와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에 주로 활용된다. 제거원리는 액체에 작은 공기방울

을 넣어 물속의 휘발성 물질을 공기방울로 이동시킨 다음 대기 중으로 방출시키는 것이다. 휘발성 유

기화합물은 고유의 헨리상수를 갖고 있어 액체 표면으로부터 휘발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 맛․냄새
물질인 지오스민(geosmin)과 2-메틸이소보니올(2-MIB)의 헨리상수는 25 ℃에서 각각 8.9×10-

6, 1.18×10-5 ㎥․atm/mol으로 벤젠 5.28×10-3 ㎥․atm/mol, TCE 1.71×10-2 ㎥․atm/mol 등에 비하면

작은 값이나 휘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기에 의한 제거가 가능하다. 상수원에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 유발물질인 지오스민, 2-메틸이소보니올의 탈기에 의한 제거효율은 클로로포름의 약 1/50 정

도라는 보고도 있다. 또한, 분말활성탄 주입과 30분 이상의 폭기를 병행할 경우 냄새 유발물질의 제거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2) 염소처리법

  염소처리는 다양한 냄새의 제거와 마스킹에 효과가 있지만, 곰팡이 냄새의 제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페놀류는 염소로 분해할 수 있지만, 염소와 반응하여 2-클로로페놀, 2,4-디클로로

페놀, 2,4,6-트리클로로페놀 등이 생성되며, 생성된 페놀 화합물의 냄새는 페놀보다 최대 10,000배, 

맛은 최대 1,000배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부 설계기준은 4.11 전염소·중간

염소처리설비를 참조한다.

(3) 분말활성탄 처리법

  분말활성탄 처리는 각종 맛․냄새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정수장에서 오랫동
안 활용되고 있다. 통상 분말활성탄 주입율 10 mg/L, 접촉시간 1시간에서 2-메틸이소보니올, 지오스

민의 제거효율은 각각 60 %, 85 % 정도다. 또한, 분말활성탄 투입일수가 연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입상활성탄 공정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여야 한다.

  분말활성탄처리에서 교반강도(혼합정도)와 접촉시간은 맛․냄새 물질의 흡착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소이다. 충분한 교반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계 교반장치를 사용하나, 수리학적 에너지를 이

용할 수 있다. 기계교반은 유량, 수온 그리고 원수의 수질에 따라 교반강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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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수리학적 에너지를 이용한 교반은 교반강도가 유량의 함수이기 때문에 임의로 조절하기가

어렵고, 수두손실이 생기며, 청소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세부 설계기준은 4.15 활성탄 흡착설비를

참조한다.

(4) 입상활성탄 처리법

  입상활성탄 흡착은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물질에 따라 활성탄 흡착지에서의 파과특성이 다르게 나타

나기 때문에 입상활성탄 도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적의 운전방법을 도출하여야 한다.

  혼화․응집 공정에서 자연유기물질 제거율을 높일 경우 입상활성탄 흡착성능 향상과 사용기간을 연장시
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활성탄 재질별 지오스민과 2-메틸이소보니올의 최대 흡착량은 석탄계 재질의 활성탄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입상활성탄 공정은 물리적 흡착 기능 외에 미생물의 활성화를 통해 생물학적

으로 맛․냄새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수온이 상승하면 지오스민과 2-메틸이소보니올의 제거율이 증

가하며, 5 ℃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생물학적인 처리효율이 저하된다. 통상 입상활성탄 흡착지에서

의 미생물 활성화 기간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4~8주 정도로 보고된다. 세부 설계기준은 4.16 입상

활성탄 흡착설비를 참조한다.

(5) 오존처리

  오존은 강력한 산화제로서 다양한 맛․냄새 물질의 제거에 효과적이다. 오존에 의한 맛․냄새 물질 제거
는 주입 오존 농도와 자연유기물, 알칼리도 및 수온 등 원수 특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 맛․
냄새 물질인 지오스민, 2-메틸이소보니올의 제거시 오존 주입량에 따라 지오스민 제거율은 1 mg/L

에서 32~45 %, 2 mg/L에서 49~60 %, 2-메틸이소보니올는 1 mg/L에서 31~39 %, 2 mg/L에서 4

2~50 %의 제거율을 나타내며 동일한 오존 주입율에서 지오스민의 제거율이 2-메틸이소보니올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최근에는 오존과 과산화수소를 동시에 주입하여 산화력을 크게 향상시킨 고도산화공정이 오존 단독처

리보다 지오스민, 2-메틸이소보니올 제거효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세부 설계기준은 4.13 오존

처리설비를 참조한다.

(6) 오존･입상활성탄 처리

  국내에는 대부분 맛.냄새물질 처리를 위해 오존과 입상활성탄을 조합한 고도처리공정을 도입하고 있

다. 오존․입상활성탄 처리는 오존공정에 입상활성탄 흡착공정을 조합한 것으로 오존의 산화력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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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활성탄의 흡착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등 한강수계에서의 실제 운영사례를

보면 지오스민의 경우 통상 여름철 수온이 높은 시기(7∼8월)에 발생하고, 이 시기에는 생물활성탄공

정 (수온이 높은 경우 미생물의 활성도가 높음)으로 운영되므로 높은 처리효율을 나타내었다. 2-메

틸이소보니올의 경우 통상 겨울에서 봄철에 이르는 저수온 시기에 발생하므로 생물활성탄 효과가 없

어 입상활성탄에서의 제거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거의 오존산화로 제거하여야 한다. 입상활성탄

공정의 경우 사용기간 증가에 따라 처리효율이 감소하며, 장기간 맛․냄새물질이 계속적으로 유입하는
경우 처리효율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대처(교체나 재생)가 어려운 공정이나, 오존공정의

경우 오존주입량 조절을 통해 맛․냄새물질 제거 조절기능이 있어 고농도 맛․냄새물질 유입시 즉각적인
대처공정으로 오존공정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세부 설계기준은 4.13 오존처리설비 및 4.16 입상활성

탄 흡착설비를 참조한다.

(7) 자외선처리

  과산화수소와 자외선을 활용한 고도산화공정도 조류 기인 맛·냄새물질 및 독소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해당 공정에서는 과산화수소가 자외선에 의해 광화학적으로 분해되어 수산화라디칼을

생성하고, 생성된 라디칼은 수중의 맛·냄새물질 및 기타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산화분해한다. 자외선

처리에서는 자외선에 의한 맛·냄새물질의 직접적인 광분해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효과가 적다. 맛·냄

새물질들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직접적인 광분해보다는 과산화수소의 광화학적 분해로부터 생성된

수산화라디칼에 의한 산화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제거된다.

4.19 철･망간 제거 설비

4.19.1 총칙

수돗물에 철이 다량으로 포함되면 물에 쇠맛뿐 아니라 세탁이나 세척시 의류나 기구 등이 적갈

색을 띠게 되고 또 공업용수로도 부적당하다.

｢먹는물 수질기준｣에서는 철은 0.3 mg/L이하로 정해져 있으므로 수돗물에는 그 이상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원수 중에 포함된 철은 대개의 경우 침전과 여

과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거되므로 철을 제거하는 설비를 설치할 필요성 여부는 포함된 철의 양

과 성질 및 그 수도설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

망간은 지하수, 특히 화강암지대, 분지, 가스함유지대 등의 지하수에 대부분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하천수 중에는 통상 망간이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만 광산폐수, 공장폐수, 하수 등의 영향

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호소나 저수지에서는 여름철에 물이 정체되어 수온성층을 형성하면 저층수가 무산소상태로 

되어 바닥의 슬러지로부터 철과 망간이 용출되는 경우가 있다.

수돗물에 망간이 포함되면 수질기준(2011년부터 0.05 mg/L이하 입법예고, 현재는 0.3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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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 적합할 정도의 양이라도 유리잔류염소로 인하여 망간의 양에 대하여 300~400배의 

색도가 생기거나, 관의 내면에 흑색 부착물이 생기는 등 흑수의 원인이 될 뿐더러 기물이나 세

탁물에 흑색의 반점을 띠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 망간과 철이 혼재될 경우에는 철이 녹은 색이 

혼합되므로 흑갈색을 띠게 된다. 원수 중에는 망간이 포함되면 보통 정수처리에서는 거의 제

거되지 않으므로 망간에 의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나 ｢먹는물수질기준｣이상인 경

우에는 처리효과가 확실한 방식으로 망간을 제거하기 위한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철과 망간의 제거방법에는 물리･화학적 처리와 생물학적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

4.19.1.1 물리･화학적 제거

공기폭기로 철이 산화되어 γ-FeOOH(lepidocrocite)가 생성되고, γ-FeOOH는 급속모래 여

과지에서 모래에 퇴적되거나 수중에 존재하는 γ-FeOOH에 우선 Mn(Ⅱ)가 빠르게 흡착된다. 

흡착된 Mn(Ⅱ)은 산소가 충분하고 pH가 7이상의 조건에서 수중에서 산화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γ-FeOOH의 표면에서 산화되어 망간산화물(MnO2 or MnOOH)을 형성한다.

위의 자촉매 반응이 계속 진행되면서 모래에 퇴적된 망간산화물과 철산화물이 숙성되어 모래

를 코팅, 층이 형성되면 수중의 Mn(Ⅱ)의 흡착과 산화반응이 촉매화되어 더욱 효과적으로 

Mn(Ⅱ)을 제거하게 된다.

4.19.1.2 생물학적 제거

철과 망간을 산화하는 세균에는 철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탄소원으로 사용

하는 독립영양세균과 유기물을 에너지원과 탄소원으로 사용하는 종속영양세균이 있다.

이들 미생물들은 토양 내 잘 서식하는 미생물로서 철과 망간은 효소작용에 의해 세포 내에서 

산화가 이루어지거나, 철과 망간 산화세균의 대사과정 중에 배출된 폴리머의 촉매작용에 의한 

세포 외 산화작용에 의해 제거된다. 

철 산화세균의 대사산물로 γ-FeOOH와 α-FeOOH 등의 철 산화물과 망간의 대사과정을 통해 

MnO2와 MnOOH 등의 망간산화 대사산물이 생성되어 세포를 코팅하며, 이들 대사산물에 Mn

(Ⅱ)이 물리･화학적인 기작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제거된다. 철 산화세균은 모래에 부착하여 

생물막 층을 형성하며 성장한다.

철 산화세균과 마찬가지로 망간의 대사과정을 통해 MnO2와 MnOOH 등의 망간산화 대사산물

이 생성되어 세포를 코팅하며, 이들 대사산물에 Mn(Ⅱ)이 물리･화학적인 기작에 의해서 추가

적으로 제거된다.

또 철이 많이 포함된 물에는 망간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의 제거방법을 검토할 때에는 

망간제거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철과 망간의 처리공정으로는 공기폭

기+급속모래여과, 산화제(염소, 오존, KMnO4 등), 산화 코팅 또는 촉매 여재를 이용한 여과, 

폭기+생물여과(완속여과) 등이 있다.

4.19.2 철 제거설비

철 제거에는 폭기, 전염소처리 및 pH값 조정 등의 방법을 단독 또는 적당히 조합한 전처리설비

와 여과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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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 망간 제거설비

(1) 망간 제거에는 pH조정, 약품산화 및 약품침전처리 등을 단독 또는 적당히 조합한 전처리

설비와 여과지를 설치해야 한다. 

(2) 약품산화처리는 전･중간염소처리, 오존처리, 과망간산칼륨 또는 과망간산나트륨처리에 

의한다. 

4.19.4 망간모래의 접촉산화작용

잔류염소 존재 하에서 망간이온의 망간모래로 접촉산화작용을 이용해서 망간을 제거하는 망

간접촉여과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4.20 기타 오염물질 처리

4.20.1 총칙

일반적인 정수처리를 하더라도 수질관리목표에 적합한 처리수가 얻어질 수 없을 경우에는 통

상의 처리에 고도정수시설 등 별도의 시설을 조합시켜서 정수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상으로 되는 주된 수질항목은 pH, 침식성유리탄산, 불소, 색도, 트리할로메탄 등 소독부

산물,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음이온계면활성제, 질산성질소, 경도, 조류 등

이 있다.

처리방식을 선택하고 설계할 때에는 기존시설의 운전실적과 원수수질의 변화를 고려하여 충

분히 검토한다.

4.20.2 pH 조정

pH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산제(이산화탄소, 황산) 또는 알칼리제(소석회, 수산화나트륨 등)

를 주입하여 처리수의 pH를 적정하게 조정한다.

4.20.3 침식성유리탄산 제거

침식성유리탄산을 많이 포함한 경우에는 침식성유리탄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폭기처리나 알칼

리처리를 한다. 

4.20.4 불소주입 및 제거

불소는 충치를 예방할 목적으로 주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원수 중에 과량으로 존재하면 

반상치(반점치) 등을 일으키므로 제거해야 한다.

(1) 불소주입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하여 정수처리 과정에 불소를 주입할 경우 불소주입기 등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불소화합물을 주입한다.

(2) 불소제거

원수 중에 불소가 과량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불소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응집침전, 활성알

루미나, 골탄, 전해 등의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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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 비소 제거

비소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 원수에서 비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응집처리 또는 활성알루미나, 

수산화세륨, 이산화망간 중 하나를 사용하여 흡착처리를 한다.

4.20.6 색도 제거

색도가 높을 경우에는 색도를 제거하기 위하여 응집침전처리, 활성탄처리 또는 오존처리를 한

다.

4.20.7 소독부산물 대책

소독부산물 전구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한 경우에는 그 저감을 위하여 활성탄처리 또는 전염소

처리를 대신하여 중간염소처리 등을 한다. 

4.20.8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책

휘발성유기화합물(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등)을 함

유한 경우에는 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폭기처리나 입상활성탄처리를 한다.

4.20.9 음이온계면활성제의 제거

음이온계면활성제를 다량으로 함유한 경우에는 음이온계면활성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활성탄

처리나 생물처리를 한다. 

4.20.10 질산성질소 제거

질산성질소를 다량으로 함유한 경우에는 질산성질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온교환처리, 생물

처리, 막처리 등을 한다. 

4.20.11 경수연화(경도 저감)

경도가 높은 경우에는 경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석연화법, 응석침전법, 이온교환법, 제오

라이트법 등의 처리를 한다.

4.20.12 조류제거 대책

정수시설 내에서 조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약품처리 후 침전처리 등으로 제거하는 방법과 

여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4.20.13 생물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는 수중에 고정된 플라스틱 소통의 집합체인 하니콤방식, 회전하는 원

판에 의한 회전원판방식, 입상여재에 의한 생물접촉여과방식 등이 있다.

4.21 해수담수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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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총칙

지표수만으로 충분한 상수원 개발이 곤란한 일부 해안지역과 도서지역에서 계절에 관계없는 

안정된 수자원으로 해수를 이용하는 해수담수화시설을 도입함으로써 갈수기에 대비하고 장래 

상수의 안정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해수담수화시설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역삼투 분리막, 동력회수장치, 공정 설

계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시설 규모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저렴한 가격으로 청정한 담수

를 생산하여 상수도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4.21.1.1. 해수담수화의 특징과 유의할 사항

해수담수화시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댐의 개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건설할 수 있다.

③ 지표수의 취수에 따른 관련 기관과의 복잡한 문제발생이 적고, 수도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④ 해수담수화시설은 해양환경영향 및 운영비의 소요가 높은 시설이므로 경제성 및 지역적 

환경 문제를 고려한 지점을 선택해야 한다.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하천수를 이용하여 상수를 생산하는 방법에 비하여, 전기요금, 막 교체비 등의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② 에너지의 절약대책이나 농축해수의 방류로 인한 생태계에의 영향에 관한 대책 등 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4.21.1.2. 해수담수화시설의 도입계획

해수담수화시설의 도입계획은 해당 수도사업이 관할하는 지역의 물 수급계획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만족시키는 수도사업계획의 범주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장래의 수요예측

에 대하여 확실한 수원확보대책으로 지표수원과 해수담수화 양쪽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이다.

해수담수화시설 도입과 시설규모 결정에는,

① 지표수계 수원개발의 가능성 및 안정성과 그 전망(갈수에의 대처도 고려) 

② 지표수계 수원개발과 해수담수화로 생산된 물의 가격 비교 및 입지조건 

③ 지표수계 수원과 해수담수화시설의 종합적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일반적인 도입과정의 흐름을 그림 4.21-1에 나타내었다. 물 수요예측을 포함한 기초조사 등 

기본항목 검토방법은 KDS 57 10 00 (4.11 기본계획)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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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1 해수담수화시설 도입과정의 흐름도

4.21.2 해수담수화방식의 선정

해수담수화방식은 해수원수의 수질, 정수수질의 관리목표치, 시설의 운전제어나 유지관리, 시

설면적, 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정한다.

4.21.3 해수담수화시설

해수담수화시설에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고려한다.

(1) 역삼투막 모듈에 대하여 막 모듈 공급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SDI 및 허용탁도 이하의 

해수를 공급하기 위한 전처리설비 및 막투과수의 pH조절이나 필요에 따라 경도를 조절하

기 위한 후처리설비 또는 담수를 혼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설비구성을 고려한다.

(2) 생산된 물의 수질에 대해서는 보론과 트리할로메탄이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

의한다.

(3) 역삼투설비의 계열 수는 유지관리나 사고 등으로 인한 운전정지를 고려하여 2계열이상으

로 한다.

(4)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청정한 해수원수를 취수할 수 있

고, 농축해수를 방류하는데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운영비용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에너지절약대책을 강구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한다. 

(6) 시설이나 배관의 부식방지대책을 마련한다.

(7) 자연재해, 기기의 사고, 수질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시설에 기인되는 소음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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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조정설비

전처리설비의 설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전처리설비는 막에 요구되는 공급수의 청정도를 나타내는 SDI가 4.0 이하가 되도록 안정

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로 한다.

(2) 처리방식은 해수원수 중의 탁도 또는 현탁물질, 조류발생 정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정

한다.

(3) 응집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염화제2철을 사용한다.

(4) 여과수조(전처리수조)는 여과장치가 세척 중에도 막모듈에 안정적으로 해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하며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21.5 역삼투막 및 막모듈

역삼투막 및 막모듈의 종류는 처리성, 내구성, 내화학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막의 종류에 

따라 미생물의 영향이나 스케일생성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21.6 역삼투설비

역삼투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공급수 중의 이물질로 고압펌프와 막모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압펌프의 흡

입측 공급수 배관계통에 스트레이너(보호 필터, 카트리지 필터)를 설치한다.

(2) 고압펌프의 운전압력은 막모듈의 허용압력, 수온 및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동력비가 가장 

경제적으로 되도록 설정한다.

(3) 고압펌프는 효율과 내식성이 좋은 기종으로 하며 그 형식은 시설규모 등에 따라 선정한다.

(4) 동력회수장치는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설치를 장려하고, 그 형식은 효율, 운전조작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고압펌프가 정지할 때에 발생하는 드로백(draw-back 또는 suck-back)에 대처하기 위하

여 필요에 따라 드로백수조(담수수조겸용의 경우도 있다)를 설치한다.  

(6) 막모듈은 플러싱과 약품세척 등을 조합하여 세척하며, 장기간 운전중지하는 경우에는 중

아황산나트륨 등의 막보존액을 사용하여 보관한다.

(7)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된 물은 pH나 경도가 낮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적절한 약품을 주

입하거나 다른 육지의 물과 혼합하여 수질을 조정한다.

(8) 막의 손상과 같은 고장을 곧바로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고장난 모듈을 쉽게 교

환할 수 있도록 한다.

4.21.7 방류설비

방류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배출수처리는 배출수기준 이하가 되도록 pH조정, 폭기처리, 중화 등의 처리를 하여 농축

해수와 혼합하여 방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막모듈의 세척폐액은 세척액의 종류에 

따라 오염도가 높은 경우에는 하수도에 방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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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류방식이나 방류위치는 방류량이나 해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고 방류해수가 방류해역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 방류방식과 위치를 선정한다.

4.21.8 약품주입설비

약품주입설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사용하는 약품류는 처리목적, 처리대상인 물의 수질, 역삼투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

여 적절한 약품을 선정한다.

(2) 주입방식은 약품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정한다.

(3)저장설비는 구조상 안전하고 약품 종류와 성상에 따라 적절한 재질의 설비로 한다.  

(4) 저장설비의 용량은 시설의 설치장소에 따라 여유 있는 용량으로 한다.

4.21.9 기계･전기･계측제어설비

기계･전기･계측제어설비는 KDS 57 31 00 상수도 기계·전기･계측제어설비에 준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항에 의한다. 또한 계측제어설비는 KDS 57 31 00 (4.10 계측제어 기기 및 4.12.16 해

수담수화설비(역삼투설비))를 참조하는 것으로 한다. 

(1) 주요기기와 배관 등은 해수에 의한 부식대책과 염해방지대책에 대하여 고려한다.

(2) 고압펌프와 제어밸브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역삼투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진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정전 등의 사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생산량 변동으로 인하여 가동률이 저하되거나 점검보수 등으로 장기간 정지함으로 인하여 

체류되거나 수질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물을 뽑아내거나 방류관으로 배수(排水,  drain)

하는 등 필요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22 배출수 및 슬러지처리 시설  

4.22.1 총칙

상수도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의 조건에 부합될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므

로 적정한 오염방지시설(배출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또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 오염

도를 저감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한다. 정수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종

류는 역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세척배출수와 침전지에서 배출되는 침전슬러지가 대부분이

며, 기타 정수공정에서 배출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월류수 및 배수(排水,  drain)도 포함된다. 

또한 슬러지처리를 통하여 발생되는 케이크는 사업장 폐기물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 운반 및 처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처리시설은 정수처리와 관련되므로 정수시

설의 계획단계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계획해야 한다.

이들 처리방식은 정수처리공정, 원수수질, 배출수의 양과 질, 슬러지의 성상, 발생케이크의 처분방법, 유

지관리의 편의성, 소요부지면적, 건설비 및 지역의 환경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기본적인 처리방법은 다음

과 같다.

① 자연건조(천일건조상, 라군)

② 기계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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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탈수･열건조

④ 위탁 또는 하수처리장 이송처리

배출수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발생된 케이크는 처분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원수의 탁도 변화가 큰 시설에서는 고탁도시에 발생된 고형물을 일시 저류시켜 평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③ 처리시설과 처분시설의 입지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등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관

점에서 유리한 지역을 선정한다.

④ 설계자는 비용 대비 효과가 최적이며 실행 가능한 슬러지 처리(조정, 농축, 탈수)공정과 탈

수된 찌꺼기 처분방법을 채택해야 하고, 정수장에 인접하여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

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⑤ 조정시설은 배출량을 조정하는 과정이며 배출수지와 배슬러지지로 구성된다. 침전슬러

지가 단시간에 유입되는 배슬러지지에서는 고액분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슬러지의 부패

로 인한 맛·냄새문제의 발생, 크립토스포리디움 등 원생동물의 오염이 우려되므로 배슬

러지지의 상징수를 정수공정으로는 반송하지 않는다.

4.22.2 계획배출수 처리량

(1) 계획처리고형물량은 계획정수량, 계획원수탁도 및 응집제 주입률 등을 기초로 하여 선정

한다.

(2) 계획원수탁도를 결정할 때에는 원수탁도의 분포현황 및 정수처리시설과 배출수처리시설

에서의 저류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22.3 배출수지

배출수지에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1지의 용량은 1회의 여과지 및 입상활성탄흡착지의 역세척배출수량을 합한 수량 이상으

로 한다.

(2) 지수는 2지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유효수심 2~4 m, 고수위에서 주벽 상단까지 여유고는 60 cm 이상으로 한다.

(4) 배출수지에는 회수수관, 회수펌프, 슬러지배출관, 슬러지배출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5) 그 외의 설비로서 필요에 따라 교반장치, 상징수 집수장치 또는 월류거, 슬러지수집장치, 

pH조절장치, 폭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4.22.4 역세척배출수 침전시설

여과지 및 입상활성탄흡착지의 역세척배출수를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플록형성과 침전시설 및 소

독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상징수는 재이용하거나 하천에 방류한다.

(1) 일반적으로 응집제, 양이온폴리머 등을 수질에 따라 적절히 주입한다.

(2) 사용되는 단위공정에 따라 다르지만, 처리공정은 플록형성 20분, 표면부하율 2∼6 m/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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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지에서 0.5∼2시간으로 된다. 또한 소독설비도 설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일반적인 전처리공정으로는 세척배출수 저류조를 설치해야 한다. 이 저류조는 배출수지

를 겸할 수 있으며, 여과지 및 입상활성탄 처리시설 등 세척의 예상빈도를 감안하여 2∼3

회분의 세척배출수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한다.

4.22.5 배슬러지지

배슬러지지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용량은 24시간 평균배슬러지량과 1회 배슬러지량 중에서 큰 것으로 한다.

(2) 지수는 2지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유효수심과 여유고는 4.22.3 배출수지의 (3)에 준한다.

(4) 배슬러지지에는 슬러지배출관을 설치하며, 관경은 150 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그 외의 설비는 4.22.3 배출수지의 (5)에 준한다.

(6) 배슬러지지의 슬러지 체류시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2.6 농축조

농축조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농축조의 용량은 계획슬러지량의 24~48시간분, 고형물부하는 10~20 kg/(㎡·d)을 표준

으로 하되, 원수의 종류에 따라 슬러지의 농축특성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리대

상 슬러지의 농축특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농축조는 2조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농축조의 구조와 형상은 슬러지의 농축과 배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고수

위로부터 주벽 상단까지의 여유고는 30 cm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의 경사는 1/10 이상으로 

한다.

(4) 농축조에는 슬러지수집기와 슬러지배출관, 상징수배출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필요

에 따라 상징수회수펌프와 슬러지배출펌프, pH조절장치, 포기장치를 설치한다.

(5) 농축조의 용량이 적은 경우나 농축성이 나쁜 슬러지가 유입될 경우에도 신속히 농축시키

기 위하여 고분자응집보조제를 주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6) 농축된 슬러지를 탈수시설로 이송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한다.

(7) 필요에 따라 농축조 상징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8) 농축조의 슬러지 체류시간은 72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2.7 방류수 TMS(Tele-Monitoring System) 구축

방류수 TMS 구축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폐수(방류수) 배출신고량이 1~3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류수 TMS를 구축해야 한다.

(2) TMS 구축시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설비와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을 설치한다.

(3) 기타 측정기기 부착 및 신고 등의 업무처리절차는 관련기준을 준수한다.

4.22.8 천일건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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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건조상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조정농축시설에서 배출된 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잘 건조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면적은 강수, 습도, 기온 등의 기상조건과 슬러지의 부하방식에 따라 적절해야 한다.

(3) 지수는 2지 이상이 바람직하다.

(4) 형상은 작업성을 고려해야 하며 유효수심은 1 m 이하, 여유고는 50 cm를 표준으로 한다.

(5) 측면과 바닥면은 불투수성으로 한다.

(6) 부대설비로서 슬러지의 건조를 촉진하기 위한 장치, 배출수설비, 작업용 출입문 등을 설치

한다. 슬러지의 건조를 촉진하기 위한 장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상징수 인출장치 ② 하부집수장치 ③ 탈수촉진장치치

4.22.9 탈수기

탈수기는 다음 각항에 따른다.

(1) 탈수기는 2대 이상 설치한다.

(2) 가압탈수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여과면적은 슬러지량, 여과속도 및 실제 가동시간으로 산출한다. 특히, 여과(탈수)주기는 

1. 슬러지의 압입, 2. 압착(압착기구를 부착한 경우), 3. 공기주입(건조), 4. 여과판 열림, 

5. 배출 및 여과판 닫힘의 각 공정으로 한 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공정들을 종합

한 시간으로 산출된다.

② 여과포는 다음의 선정 조건을 기초로 결정한다.

가. 내산성, 내알칼리성일 것

나. 강도, 내구성이 클 것

다. 안정된 여과속도가 가능할 것

라. 사용 중에 팽창과 수축이 적을 것 

마. 여과포의 폐색이 적고 케이크의 탈착이 좋을 것.

바. 탈수여액에 청징도가 높을 것

사. 재생이 가능할 것

③ 가압･압축기의 다이어프램은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필요에 따라 여과포의 세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진공탈수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여과탈수기는 (2).①항에 준한다.

② 여과포는 (2).②항에 준한다.

③ 여과포의 세척장치, 교반장치 등의 부대설비, 진공펌프 등의 기계설비, 진공측정계 등의 

측정기기를 설치한다.

(4) 원심탈수기와 조립탈수기에는 고분자응집보조제의 주입장치를 설치한다.

(5) 탈수기의 부속기기와 그 밖의 설비는 예비기를 설치하며, 확실히 가동되도록 하고 그 외 

부대설비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관 등은 슬러지나 협잡물로 폐색되지 않도록 한다.

② 케이크 반출설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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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점검, 정비, 수리용으로 크레인, 호이스트를 설치한다. 

④ 여액의 처리설비 또는 반송설비를 설치한다.

(6) 필요에 따라 케이크를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설비를 설치한다. 

① 파쇄설비와 조립설비

② 건조설비

③ 소성설비

4.22.10 탈수슬러지의 처분

(1) 탈수슬러지의 처분방법 선정시에는 처분의 안정성, 경제성을 고려하고, 가급적 재활용하

여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재활용 방법은 주로 아래와 같으

며, 슬러지의 양과 질, 유효이용의 용도, 수요하는 곳과 양, 제조방법, 유통방법, 경제성 등

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활용 방법을 선정한다.

① 농업 이용

② 토지조성자재 이용

③ 시멘트원료 이용

④ 되메움재로 이용

⑤ 기타

(2) 매립처분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위치와 부지면적은 발생케이크의 양, 주변의 환경, 운전효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장래 매립지 이용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매립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4.22.11 방류수처리시설

배출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류수처리시설을 추가하여 방류전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23 구내배관과 수로

4.23.1 총칙

정수장의 구내배관과 수로는 정수공정 시설을 연결하는 관로와 수로이며, 다음 용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원수를 착수정에 도수한 다음 플록형성지,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및 배수지로 정수공정

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관로와 수로, 

(2) 정수공정에서 배출된 침전지 배슬러지와 여과지 세척배출수를 배출수처리시설에 유도하

는 관로, 

(3) 배출수처리시설에서 역세척배출수지 또는 착수정으로 반송하는 관로로 구별할 수 있다.

정수장 내 연결관로와 연결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외부로부터의 오염방지나 우회관의 체류수대책 등 수질관리 측면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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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긴급시에 대처하기 위한 복수화나 블록화 및 긴급차단밸브의 설치

③ 침전지 및 여과지 유입량에 대한 계열별 균등화

④ 적정한 유속 설정

⑤ 장래 개량 또는 갱신에 대한 고려

⑥ 부등침하 등의 변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보호대책

4.23.2 연결관과 연결수로

연결관과 연결수로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연결관과 연결수로는 가능한 한 짧게, 그리고 일부분의 사고로 인하여 장시간에 걸쳐 전체 

기능이 정지되지 않도록 복수의 연결관이나 우회관 설치를 고려한다.

(2) 미여과수는 여과수 또는 정수와의 연결을 피해야 한다.

(3) 개수로는 필요에 따라 복개하고 우회관에는 원칙적으로 배수관(drain pipe)을 설치해야 

한다.

(4)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곳에는 긴급차단밸브(수문)를 설치하고, 관로 또

는 수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23.3 평균유속과 손실수두

(1) 플록형성지, 약품침전지, 급속여과지의 연결관로내의 평균 유속은 15~80 cm/s를 표준으

로 하고, 그 외의 연결관과 연결수로의 평균유속은 50~150 cm/s를 표준으로 한다. 

(2) 정수장 주요 시설간의 연결관에서 손실수두 계산에 관해서는 마찰손실수두 이외의 유입, 

단면변화, 곡선각도, 굴절, 분류, 밸브류 및 유출 등 모든 손실수두를 고려해야 한다.

4.24 관리용 건물

4.24.1 총칙 

정수장 관리용 건물계획은 정수장 규모, 기기류의 수용대수, 특징, 유지관리방식, 종사자의 수, 

위탁업무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여기에는 장래의 증설 및 개량, 계측제어기기의 발

달로 인한 관리체제의 자동화에 대처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관리건물을 계획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고려한다.

(1) 유지관리기능의 확보

(2) 법규 준수

(3) 방재 대책

(4) 주위환경과의 조화

4.24.2 배치와 구성

(1) 관리용 건물은 정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기능에 적합하게 배치한다.

(2) 관리용 건물의 수배전설비는 송전경로 및 장내 배전이 용이하도록 하며, 강우 및 한파 등 재해로부

터 위험성이 없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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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 면적

관리용 건물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넓이로 한다.

4.24.4 구조

관리용 건물은 내진․내화 및 방음성이 좋은 구조로 한다.

4.24.5 건축설비와 기타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인 설비를 설치한다.

4.25 수질검사시설

4.25.1 총칙

수질검사시설이라 함은 원수, 정수 등에 대하여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을 말하며, 수질

검사시설과 수질감시설비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수질검사의 목적은 원수수질의 파악, 정수처리의 적

정한 운영과 감시, 배·급수계통의 안전성 확인 및 수질사고의 처리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4.26. 보안, 침수 및 동결방지 대책

4.26.1 총칙

정수장은 음용수를 생산하는 곳이므로 위생상 항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수처

리기능을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작업 면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보안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설비는 정수장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관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

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또한 한랭지나 동절기에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동결방지대

책을 강구해야 한다.

4.26.2 보안설비

정수장에서는 건축물, 전기, 기계설비 등 보안상 당연히 필요한 설비 이외에 다음과 같은 보안

설비를 갖춘다.

(1)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침입방지용 외곽울타리 등의 설비

(2) 보안점검용 통로에는 원칙적으로 위험방지용 손잡이 또는 난간을 설치

(3) 구내도로나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장소에는 필요한 조명 설비

(4) 밀폐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장소에는 필요한 환기설비

(5) 공동구(管廊)와 밸브실 등에는 필요한 배수(排水, drain)설비

(6) 그 외에 필요한 보안설비 등

4.26.3 동결방지 대책

정수장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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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온으로 각종 지의 수면이 결빙되거나 강설로 수중에 설빙 등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이러

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붕 등을 설치한다.

(2) 정수장의 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구(管廊 포함), 기계실, 약품저장실 등은 보온설

비를 설치한다.

4.26.4 침수방지 대책

정수장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침수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1) 정수장 내 우수관로 및 부속시설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특성의 변화추세, 방재상 필요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100년 빈도의 강우강도에도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한다.

(2) 펌프,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등은 침수 및 누수에 안전하도록 설치한다. 

(3) 지하에 위치한 시설은 침수 대응을 위한 배수 및 차단설비를 갖춰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방

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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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57 60 00 상수도 송수시설 설계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내용 없음

1.2 적용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기본사항

송수시설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송수하는 시설로서 송수관, 송수펌프, 조정지 및 밸브 등

의 부속설비로 구성된다. 송수시설에는 정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수로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송수방식에는 정수시설․배수(配水)시설과의 수위관계, 정수장과 배수지 사이

의 지형과 지세에 따라 자연유하식, 펌프가압식 및 병용식이 있다.

송수시설은 평상시의 안정적인 급수는 물론, 사고시나 갈수 등의 비상시에도 수요자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안정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수시설은 지형이나 지

질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진이나 풍수해 등에 대하여 안정성이 높은 위치를 선정해야 하며 비상

시에도 시설물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안전한 구조로 한다.

단독 정수장에서 단독 배수지로 송수하는 경우에는 장래의 유지관리도 고려하여 송수관로의 

복선화를 포함한 송수시설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배수지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배수계통간 정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연결관을 설치하고 송수관의 사고 등을 고려하여 각 송수

관 및 연결관의 유량과 관경 등을 적절히 결정한다. 또 사고시나 재해시 등에 지원급수할 수 있

도록 인접된 수도사업자간에 연결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수시설의 내진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진설계를 하여 구조상의 안전을 도모한다. 구릉의 

법면, 연약지반이나 액상화 및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부설하는 경우에는 

KDS 57 50 00 (4.1.5 불안정한 지반에서의 관 매설)에 준하여 관종이나 조인트구조를 선정하

고 지반을 개량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자연유하식인 경우에는 자연재해 등 상수도관의 파손사고에 대비하여 정수지의 출구에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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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밸브를 설치하거나, 밸브류를 원격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설의 감시․제어와 상호연락을 위한 여러 설비 등은 시설규모, 중요도 및 기술수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에 의한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강구한

다. 또한 송수시설의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나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NDT(Non-destructive Testing) 및 

D.N.A.(Data, Network, 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7 계획송수량

(1) 송수시설의 계획송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1일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송수시설은 노후관 개량, 누수사고, 청소 등에도 중단없이 계획 송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복선화 또는 네트워크화를 구축한다.

1.8 송수방식

(1) 송수방식은 정수장과 배수지와의 표고차, 계획송수량의 규모 및 노선의 입지조건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식을 결정한다.

(2) 송수는 관수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수로로 할 경우에는 터널 또는 수밀성

의 암거로 한다.

1.9 송수노선

송수관의 노선은 KDS 57 50 00 (1.9 도수노선)에 준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송수관

4.1.1 총칙

송수관은 수압, 토압, 외력 및 온도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매설환경에 적합한 관종을 선정

하며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안전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양질의 

지반에 부설되어야 한다.

기존 송수관에 대하여 유지관리의 실적, 그 밖의 정보에 따라 자연재해 등에 대해서의 안전성

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보강하거나 복수계통화하는 등으로 계획한다. 계획년도 이전에 

송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안정되게 송수할 수 있도록 유량계와 압력조정설비를 적절히 설치한

다. 기타 관로 및 부속설비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KDS 57 50 00 (4.1 도수관), KDS 57 65 

00 (4.4 부속설비)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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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관종

송수관의 관종은 KDS 57 50 00 (4.1.2 관종)에 준한다.

4.1.3 관경

송수관의 관경은 KDS 57 50 00 (4.1.3 관경)에 준한다. 

4.1.4 유속

송수관의 유속은 KDS 57 50 00 (4.1.4 유속)에 준한다.

4.1.5 불안정한 지반에서의 관 부설

불안정한 지반에 송수관을 부설하는 것은 KDS 57 50 00 (4.1.5 불안정한 지반에서의 관 매

설)에 준한다.

4.1.6 매설위치 및 깊이

송수관의 매설위치 및 깊이는 KDS 57 50 00 (4.1.6 매설위치 및 깊이)에 준한다.

4.1.7 부속설비

송수관의 부속설비는 KDS 57 65 00 (4.4 부속설비)에 준한다.

4.1.8 관로 보호 등 유지관리 설비

송수관로의 관로 보호 등 유지관리 설비는 KDS 57 50 00(4.1.12 관로 보호 등 유지관리 설

비)에 준한다.

4.1.9 신축조인트 

송수관의 신축조인트는 KDS 57 50 00 (4.1.13 신축이음관)에 준한다.

4.1.10 관의 기초

송수관의 기초는 KDS 57 50 00 (4.1.14 관의 기초)에 준한다. 

4.1.11 이형관 보호

송수관의 이형관 보호는 KDS 57 50 00 (4.1.15 이형관 보호)에 준한다.

4.1.12 관로의 표식

관로의 표지는 KDS 57 50 00 (4.1.16 관로의 표식)에 준한다.

4.1.13 전식 및 부식 방지

송수관의 전식 및 그 밖의 부식방지는 KDS 57 50 00 (4.1.17 전식 및 부식 방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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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수압시험

송수관의 수압시험은 KDS 57 50 00 (4.1.18 수압시험)에 준한다.

4.1.15 수관교와 교량첨가관

송수관의 수관교 및 교량첨가관은 KDS 57 50 00 (4.1.19 수관교와 교량첨가관)에 준한다.

4.1.16 하저횡단(역사이펀관)

송수관의 하저횡단은 KDS 57 50 00 (4.1.20 하저횡단(역사이펀관))에 준한다.

4.1.17 해저송수관

해저송수관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관로의 선정은 부설해역 전반의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2) 관은 부설할 때와 부설한 후의 여러 가지 하중, 양압력 및 부력 등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가져야 한다.

(3) 원칙적으로 해저에 매설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블록 등을 씌워 장

해로부터 보호한다.

4.1.l8 추진공법

송수관의 추진공법은 KDS 57 50 00 (4.1.22 추진공법)에 준한다.

4.1.19 쉴드공법

송수관의 쉴드공법은 KDS 57 50 00 (4.1.23 쉴드(shield)공법)에 준한다.

4.1.20 펌프설비 

송수관의 펌프설비는 KDS 57 31 00 (4.1 펌프설비)에 준한다.  

4.1.21 맨홀과 점검구

송수관의 맨홀과 점검구는 KDS 57 50 00(4.1.11 맨홀과 점검구)에 준한다.

4.1.22 관로의 개량과 갱생

송수관로의 개량과 갱생은 KDS 57 50 00(4.1.26 관로의 개량과 갱생)에 준한다.

4.1.23 송수관의 세척장치

송수관로의 세척장치는 KDS 57 65 00(4.3.21 배수관의 세척장치)에 준한다.

4.1.24 관세척 배출수 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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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관로의 관세척 배출수 처리계획은 KDS 57 65 00(4.3.22 관세척 배출수 처리계획)에 준한다.

4.2 조정지

광역상수도와 같이 여러 수도사업자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사업자는 물을 받는 

수도사업자측의 배수지 등 시설상황 및 장래 계획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의 조정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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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57 65 00 상수도 배수시설 설계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내용없음

1.2 적용 범위

내용없음

1.3 참고기준

내용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기본사항

배수(配水)시설은 정수를 저류, 수송, 분배,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며 배수지, 배수탑, 고가탱크

(이하 ｢배수지 등｣이라 한다), 배수관, 펌프 및 밸브와 기타 부속설비로 구성된다. 배수(配水)

시설은 합리적인 계획으로 배치하여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수요량에 대하여 적정한 압력으로 

연속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유지관리가 효율적이고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배수과정에서 정수가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수질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더욱이 소방용수를 고려하여 시설을 설계하고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함께 배려해야 

한다.

배수(配水)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배수(配水)시설의 신설 및 개량시를 불문하고 사전조사와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 정비계획을 세워야 하고, 평상시의 안정급수 확보는 물론 수량공급체

제를 정비하여 지진, 갈수 등의 재해 및 정전, 관로파손 등 사고시에도 수요자에 대한 급수공급

에 지장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정성 높은 시설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

특히 배수(配水)시설은 광범위하게 설치되며 복잡하고 다양한 자연환경에서 설치되므로 기능

이나 능력의 경년열화에 따른 고장이나 사고의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개량하여 급

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배수(配水)시설의 자산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배수(配水)시설을 계획하고 정비할 때에 설계상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하

면 대략 다음과 같다.

1.6.1. 배수지 등의 적정배치와 용량의 적정화

배수지 등은 배수량의 시간변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단수 등의 비상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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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저류량을 이용하여 수요자에 대한 단수의 영향을 없애거나 또는 경감하는 큰 역할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배수지 등은 평상시의 안정급수와 비상시의 비상용수공급 양면에서 

그 배치와 용량 및 구조, 수량, 수위, 수질관련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와 수집된 정보 등

에 대하여 최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검토한 다음 적절하게 계획한다.

(1) 배치에 관해서는 가급적 급수구역의 근방이나 중앙에 가깝고 배수상 유리한 높은 장

소가 있으면 그러한 장소를 선정하여 배치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한개 배수지만

으로는 지형이나 지세조건에서 배수관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상시의 대응이 불충분한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과 배수관망

의 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여러 개의 배수지를 분산 배치할 필요도 있다.

(2) 용량에 대해서는 시간변동조정용량, 비상시대처용량, 소화용수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

1일최대급수량의 12 시간분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구역의 물 사용형태, 

지역의 특성, 시설의 규모, 상수도시설의 전반적 배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한 정수장의 운전중지나 송수관의 단수 또는 원수의 수질사고 등과 같은 비상

시에도 수요자에게 복구시간에도 단수없이 급수할 수 있도록 각 수도사업자의 실정에 

따라 배수지 용량을 설정한다.

(3) 구조에 대해서는 내구성, 내진성, 수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

다. 또한 시설물의 배치에는 가능한 한 안정되고 견고한 지반의 장소를 선정한다.

1.6.2 배수관의 정비

배수관은 정수를 수송, 분배,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며 평상시에는 적정한 수압으로 안정적인 

유량으로 공급하고 비상시에도 물을 가급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

하다. 급수구역은 구역내의 물수요 실태나 지형, 지세에 따라 단일 또는 복수의 배수계통으로 

구성되는데, 평상시 안정급수확보 및 비상시의 응급급수대책을 위해서는 급수구역이 자연적

으로나 사회적 조건에 맞도록 적절한 배수계통으로 구성된 관망을 형성하고 있어야 하며, 수

량 및 수압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또한 관내의 수질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관세척 및 수

질계측 등의 관련 시설물이 잘 구축된 블록시스템(block system)으로 정비하여 구축하는 것

이 좋다. 특히 배수관의 정비 또는 신설 시에는 관련자산의 최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위치 및 배

수(配水)시설(배수관, 배수지 및 관련설비 등)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배수시설의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나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NDT(Non-destructive Testing) 및 D.N.A.(Data, Network, 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배수관은 배수본관과 배수지관으로 분류된다. 배수본관은 정수를 배수지관에 수송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며 원칙적으로 급수관 분기는 하지 않는다. 배수지관은 배수본관에서 분기

되며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기능을 담당하는 급수관을 분기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배수관을 

계획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 

① 관내에서 부압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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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설환경에 따라 적절한 관종 및 연결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부식을 방지하

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내진성을 강화한다.  

③ 비상시에도 단수 등 급수에 대한 영향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수밸브 및 비상

시 연결관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④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직결급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고려하여 최소동수압을 

결정한다. 또한 수압의 기준점은 지표면상으로 한다.  

⑤ 매설심도에 대해서는 동결심도, 차량하중, 유지관리의 용이성, 공사비용의 절감 및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⑥ 배수관의 수질, 수압 등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배수본관

① 배수본관은 단순한 수지상(樹枝狀) 배관으로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상호 연결된 관망형태

로 구성하지만, 상호연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복선화도 고려하여 비상시 대응능력을 확

보한다.

② 배수본관의 통수능력은 분담하는 배수구역내의 물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비상시 등을 예측한 시뮬레이션(simulation)에 의하여 인접배수구역에 보급할 수 있도

록 여유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접배수구역에 대한 비상시의 공급수량은 시설능력과 

배수구역의 특성 등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배수지와 서로 다른 배수계통의 배수본관들이 연결되어 평상시나 비상시에 계통 상호간 

필요한 수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접된 배수블록을 연결하여 상호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중요한 배수본관은 배수(配水)시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2계열 이상으로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인접된 수도사업자의 배수본관이나 송수관과 상호 연결하여 비상시에 상호 융통할 수 있

도록 하며 단수시 상호물공급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대규모 단수를 방지한다. 설정

된 목표의 달성유무를  수리학적 분석을 통해서 검증한다. 

(3) 배수지관

① 배수지관은 지형과 지세에 적합하고 적당한 넓이를 지닌 배수블록이 형성되도록 계획하

며, 관말 등에 물이 정체될 우려가 있는 관망배치는 되도록 피한다.

② 인접된 배수블록간을 연결하는 배수지관에는 밸브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차단함과 동

시에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급수관을 분기하는 지점에서 배수관내의 최소동수압은 150 kPa(약 1.53 kgf/cm2) 이상

의 적정한 수압을 확보한다. 다만, 지형조건에 따라 국소적으로 이 값을 밑도는 경우가 있

더라도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소화전을 방수(放水)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배수관내에서 적정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더욱이 직결급수의 범위확

대나 역류방지를 고려하여 화재 시에도 100 kPa(약 1 kgf/cm2) 정도의 동수압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상적이다.

④ 급수관을 분기하는 지점에서 배수관내의 최대정수압은 700 kPa(약 7.1kgf/㎠)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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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형조건으로부터 국소적으로 이 값을 넘는 경우가 있더

라도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감압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

가 없다.

1.6.3 부속설비의 정비

배수관은 그 부속설비(차단용 밸브, 제어용 밸브, 공기밸브, 감압밸브, 배수(排水, drain)설비, 

소화전, 유량계, 압력계, 위치 및 속성인식장치 등)의 적절한 작동으로 배수관의 기능이 유효

하게 발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속설비는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이러한 설비들은 최

적 위치에 설치하며 또한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따라서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이를 배수관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된 설비

로부터 수집된 수량과 수압, 수질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절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1.6.4 펌프설비의 정비

펌프설비는 배수지에서 펌프가압식으로 배수하는 경우, 또는 배수지, 배수탑, 고가탱크 

등에 양수하는 경우, 또는 배수구역의 일부를 가압하는 경우 등에 사용된다. 펌프의 형식

과 제어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펌프설비의 정비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펌프의 용량, 대수 및 형식은 수요량의 시간적 변동 및 사용조건에 따라 안정되게 

배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펌프에는 예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펌프가 정지되었을 때에도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펌프의 급정지에 의하여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격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6.5 수질의 유지

정수시설에서 생산된 정수는 배수(配水)시설을 경유하여 수요자의 수도꼭지에 이른다. 이 때

문에 배수시설이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배수시설 중 관말, 저

유속 구간, 소화전 분기관 등 정체구간에서 수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

야 한다. 특히,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정수장, 배수지, 소블록 간 고립을 위해 설치한 경계

밸브 구간에서 정체수로 인한 수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밸브 양측에 배수설비(퇴수밸

브 또는 다용도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관말, 저유속구간 등 정체구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정수가 수질기준에 적합하며 또한 잔류염소가 목표치(수질기준치)에 있는가를 감시할 수 있

도록 배수시설의 주요지점에는 채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자동수질계측기 등을 

설치한다. 수돗물이 배수되는 도중에 잔류염소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배수지 또

는 배수관 등의 배수도중에 추가소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시설을 계획할 때에 수질유지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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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수지 등

① 배수지를 정비하고 배수구역을 조정하고 사용용량을 적정화하여 과대한 체류시간이 되

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배수지에서 장기간 체류함으로써 수질이 나빠지거나 트리할로메탄 

등의 소독부산물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수구역의 규모나 관망의 상황에 따라 배

수지의 사용용량을 조정하여 수질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체류수나 단락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입부와 유출부의 위치를 적절하게 정해야 하며 필

요에 따라 격벽이나 도류벽 등을 설치한다.  

③ 정수에 접하는 관로 및 철물 등 부속설비는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과 도장

재를 사용한다.

④ 배수지의 내면에 대한 방수 및 방식도장으로서는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2) 배수관

① 관경을 적정하게 하여 과대한 체류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어쩔 수 없이 관망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배수지관의 관말은 물의 정체에 의한 수질악

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방류설비를 설치한다.

③ 배수관의 내면이 라이닝되지 않은 것은 물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도장이나 라이닝이 

노후화된 관로는 녹 등에 의한 적수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체부설 등을 검토하

여 계획적으로 개량하고 갱신한다.

④ 공사나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하여 배수관내에 토사 등 협잡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수질유지

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천 부근의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배수(排水, 

drain)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6 배수시설의 정보관리 

정보관리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추가나 보정이 용이하며 장기적으로 안

정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취급이 용이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것도 중요

하다.

따라서 정보의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수도사업자의 시설규모, 정보의 수집정도, 

사용목적에 맞추어서 가장 이용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망도의 관리방법으로서는 관리도면, 대장, 마이크로필름, 도면

전산화시스템(computer mapping system) 등이 있으며, 관망 내에서의 수량, 수질, 수압 및 

부속설비 등에 대한 측정 및 속성정보에 대한 관리와 최적운영을 위하여 관망정보관리시스템

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한편 지속가능한 배수(配水)시설의 유지를 위해서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

도록 관망정보시스템의 구축시 배수시설의 자산목록 및 적정용량, 상태분석 등이 가능하게 확

장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하다.

1.7 배수구역의 설정

배수구역은 지형과 지세 등의 자연적 조건 및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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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시설운용 및 시설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정한다.

1.8 계획배수량

계획배수량은 원칙적으로 해당 배수구역의 계획시간최대배수량으로 한다.

1.9 시간계수

계획시간최대배수량을 산정할 때의 시간계수는 현재까지의 실적 또는 유사지역의 실적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10 소화용수량

소화용수량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한다.

(1) 도시의 성격, 소방시설, 인구밀도, 내화성 건축물의 비율, 기상조건 등을 고려한다.

(2) 배수지가 담당할 계획급수구역내의 계획급수인구가 5만 명 이하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배

수지 용량 설계시에 소화용수량을 표 1.10-1에 표시한 수량 이상으로 가산한다. 다만, 상

수도 이외에서 소화용수 공급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표 1.10-1 배수지 용량에 가산할 인구별 소화용수량

인구(만명) 소화용수량(m3) 인구(만명) 소화용수량(m3)

0.5 이하
1   〃
2   〃

 50

100

200

3 이하
4   〃
5   〃

300

350

400

비고：인구 만명 이하는 반올림한 수임.

(3) 배수관이 담당할 계획급수구역내의 계획급수인구가 10만 명 이하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배수관의 관경설계시 소화용수량을 표 1.10-2에 표시한 수량 이상을 가산하여 검토한다. 

다만, 상수도 이외에서 소화용수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표 1.10-2 계획1일최대급수량에 가산할 인구별 소화용수량

인구(만명) 소화용수량(m3/min) 인구(만명) 소화용수량(m3/min)

0.5 미만
1   〃
2   〃
3   〃
4   〃
5   〃

1 이상
2 이상
4 이상
5 이상
6 이상
7 이상

 6 미만
7  〃
8  〃
9  〃

10  〃

8 이상
8 이상
9 이상
9 이상
10 이상

비고：인구 만명 이상은 반올림한 수임.

(4) 소화전 한 개의 방수량은 1 m3/min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동시에 개방하는 소화전의 수

는 표 1.10-2를 기준으로 정한다.

1.11 배수시설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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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配水)시설의 배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배수구역내의 지형과 지세에 적합하게 한다.  

(2) 관망을 정비하기 위하여 배수관 및 부속설비를 적정하게 배치한다. 

(3)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시설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관리비가 경제적이어야 한다.  

(5) 인접하는 다른 수도사업자 등의 배수본관이나 송수관과 비상연결관을 연결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1.12 배수방식의 선정

배수(配水)방식은 해당 시설의 상류에 있는 수도시설과 배수구역의 표고, 배수량, 배수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13 배수시설의 개량과 갱생

(1) 배수(配水)시설의 교체와 갱생은 현재 상태의 시설기능과 능력을 평가하고 진단해야 하

며 기술과 재정을 고려하여 배수(配水)시설의 자산관리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계획한다.

(2) 배수(配水)시설을 교체할 경우 기존관은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철거가 곤란한 경

우에는 분기점에서 외부 유입이 없도록 폐쇄토록 하며 기존관 내부는 기포 시멘트풀 등 적

용 가능한 방법으로 충전하여 도로가 함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4 직결급수

직결급수는 급수구역내에서 중층건축물의 분포상황 및 지역의 특성과 함께 배수(配水)시설의 

배치, 능력, 배수방식, 수압조건, 비상시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배수지

4.1.1 총칙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송수를 받아 해당 배수구역의 수요량에 따라 배수하기 위한 저류지로서 

배수량의 시간변동을 조절하는 기능과 함께 배수지로부터 상류측의 사고발생시 등 비상시에

도 일정한 수량과 수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배수지 등은 배수구역의 중앙부 또는 그곳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

한  지형과 지질에 따라 안전하게 배려된 위치에 설치하며 적당한 표고차가 있으면 자연유하식

의 배수가 가능하고 표고차가 없으면 펌프가압식으로 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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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지 1 개소에만 의존하는 배수구역은 지형과 지세조건에 따라서는 적정한 배수압력의 확

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비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지역의 특성, 배수관망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배수지를 분산 배치하거나 배수지간의 상호융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배수지의 설치형식에는 일반적으로 지상식, 지하식 및 반지하식이 있으나 지상부에서의 시공

이나 용지취득이 곤란한 경우 또는 환경보호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터널식이 이용되고 있

는 경우도 있다(그림 4.1-1 터널식 배수지의 예 참조).

그림 4.1-1 터널식 배수지의 예(북악터널배수지)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또는 강판제로 하며 형상은 역학적 특성, 

용량,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장방형, 원통형 등이 일반적이다. 한편, 배수지의 설

계 및 시공은 위생적으로 안전하며 수밀성이 확보되고 구조적으로 충분한 내구성 및 내진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지하수에 의한 부상에 대비한 조치를 강구한다.

배수지의 유효용량은 송수량에 대한 수요량의 시간에 따른 변동량 즉 배수량의 시간변동

을 조절하기 위한 용량과 함께 재해나 그 외의 비상시에도 안정되게 급수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급수구역의 계획1일최대급수량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수원의 종

류별, 급수구역의 특성, 상수도시설의 안정성 등의 제반조건을 고려한 비상시 대처용량을 

정한다.

배수지의 용량에 여유를 갖게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 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급

수의 안정성을 높이게 되므로 계획적으로 용량증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독으로 

대규모 용량의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배수지를 분산시키는 편이 안정급수의 확보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또한 배수지는 수요자에게 가까운 장소에 정수를 저류하고 있으므

로 지진 등의 자연재해시에는 비상급수의 공급기지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비

상용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수지를 설치할 때에는 지반이 양호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부득이

하게 연약지반 등에 설치할 때에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배수지는 점검, 청소, 

보수 등 유지관리측면에서 2 지 이상으로 구분해야 하며 유출관의 파손으로 배수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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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가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수지가 민가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유입량 조절에 의한 소음대책을 고려해야 하며, 

소독제 추가주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및 보안관리 등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

한 배수지의 상부를 지역주민에게 공공시설의 열린 공간으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상재(上
載)하중, 보안체계, 안전관리체계, 관리운영방법, 위생상의 규제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

해야 한다. 

4.1.2 구조 및 형상

배수지의 구조 및 형상은 KDS 57 55 00 (4.8.2 구조와 수위)에 준한다.

4.1.3 용량

배수지의 용량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유효용량은 "시간변동조정용량"과 "비상대처용량"을 합하여 급수구역의 계획1일최대급

수량의 최소 12시간분 이상을 표준으로 하되 비상시나 무단수 공급 등 상수도서비스 향

상을 고려하여 용량을 확장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과 상수도시설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

여 결정한다.

(2) 소화용수로서 가산할 수량은 1.10 소화용수량의 (1)에 따른다.

4.1.4 위치와 높이

(1) 배수지는 가능한 한 급수지역의 중앙 가까이 설치한다.

(2) 자연유하식 배수지의 표고는 급수구역내 관말지역의 최소동수압이 확보되는 높이여

야 한다.

(3) 급수구역내에서 지반의 고저차가 심할 경우에는 고지구, 저지구 또는 고지구, 중지

구, 저지구의 2~3개 급수구역으로 분할하여 각 구역마다 배수지를 만들거나 감압밸

브 또는 가압펌프를 설치한다.

(4) 배수지는 붕괴의 우려가 있는 비탈의 상부나 하부 가까이는 피해야 한다.

4.1.5 유효수심과 수위

배수지의 유효수심은 3~6 m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4.1.6 여유고와 바닥경사

배수지의 여유고와 바닥경사 등은 KDS 57 55 00 (4.8.2 구조와 수위)에 준한다.

4.1.7 유입관, 유출관 및 우회관

(1) 유입관과 유출관의 설치는 KDS 57 55 00 (4.8.4 유입관, 유출관 및 우회관)에 준한다.

(2) 배수지의 유입부에 월류위어를 설치하거나 낙하유입방식 또는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유

출관에는 필요에 따라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한다.

(3) 유입관과 유출관의 유량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유량조정밸브를 설치하며 유입관의 상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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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공기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배수지가 1지인 경우에는 2지로 구성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하나 여건상 어려울 경우 반드

시 우회관을 설치해야 하며 우회관에는 차단용 밸브를 설치한다.

4.1.8 월류관과 배수(排水, drain)설비

배수지의 월류관 및 배수(排水, drain)설비는 KDS 57 55 00 (4.8.5 월류관과 배수(排水, 

drain)설비)에 준한다.

4.1.9 환기장치, 맨홀 및 검수구

배수지의 환기장치, 맨홀 및 검수구는 KDS 57 55 00 (4.8.6 환기 및 출입설비)에 준한다.

4.1.10 수위계, 채수설비 등

배수지의 수위계, 채수설비 등은 KDS 57 55 00 (4.8.7 수위계 등) 및 KDS 57 31 00 (4.10.5 

수질계측)에 준한다.

4.1.11 추가염소소독설비

배수지 또는 배수관에 추가염소소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KDS 57 55 00 (4.10 소독설비)에 

준한다.

4.1.12 배수지의 상부이용

배수지의 상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항에 유의한다.

(1) 배수지의 구조 및 강도가 이용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대하여 안전해야 한

다.

(2) 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기존 구조물에 손상을 주거나 또는 정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시설의 이용개시에 앞서 수도사업자와 이용주체 사이에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시설보

안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4.2 배수탑과 고가탱크

4.2.1 총칙

배수탑과 고가탱크는 배수구역내에 배수지를 설치할 적당한 높은 장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배수량의 조절이나 펌프가압구역의 수압조절 등을 목적으로 지표면 상부에 설치하는 정수저

류지이다. 배수탑은 탑의 내부도 충수되지만, 고가탱크는 저수조(tank)를 고가지지물로 지지

한 것이다(그림4.2-1, 그림 4.2-2 참조).

배수탑과 고가탱크는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강재, 스테인리스강 등으로 만

들어지고 형상은 일반적으로 원통형이 많다. 어느 것이나 지상에 높게 설치되는 구조이므로 

구조는 견고한 것임은 물론이고 특히 비었을 때의 풍압, 만수시의 지진력, 기초의 내력, 방수, 

방식, 낙뢰방지, 전파장애, 미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통상 배수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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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는 경우 단위용적당 건설비는 비싸게 된다. 또한 일정한 높이 이상의 고가탱크는 ｢건축

법｣이 적용되는데 배수탑에 대해서도 구조, 형상에 따라서는 마찬가지의 취급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배수량 조절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은 장소에 설치된 배수지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효용량은 배수지에 준한다. 펌프가압구역의 수압조절용으로 설치하는 경

우는 별도로 적당한 유효용량을 지닌 배수지가 설치되므로 유효용량은 작게 할 수 있다.

배수탑이나 고가탱크의 설치위치는 원칙적으로 배수구역의 중앙 가까이에 설치하지만, 배수

구역이 광범위하고 또한 배수관의 연장이 길 경우에는 배수관의 말단부근에 설치하여 야간시

간대(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의 수압상승시에 만수시켰다가 주간시간대의 배수량이 증가하는 

시간이나 화재시에 직접 배수되는 양에 배수탑 또는 고가탱크에서의 공급수량을 공급하여 수

압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4.2-1 배수탑의 예

또한 배수탑과 고가탱크는 정수를 저류하고 있으므로 수질오염사고 및 지진 등의 비상시에는 

비상급수의 기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용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소

규모 상수도에서는 배수탑이나 고가탱크 대신으로 지상에 설치된 압력탱크방식이 이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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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공

⑴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제 ⑵ 강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그림 4.2-2 고가탱크의 예

4.2.2 구조

배수탑과 고가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구조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충분한 내구성과 수밀성을 가져야 한다.  

(2) 탱크가 비었을 때의 풍압 및 만수시의 진동이나 지진력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한

다.  

(3) 동결파손 등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보온단열장치를 

설치한다.

(4) 여유고는 수리계산에 의거하여 정한다.

4.2.3 위치와 높이

배수탑과 고가탱크의 위치와 높이는 4.1.4 위치와 높이에 준한다.

4.2.4 용량

배수탑과 고가탱크의 용량은 원칙적으로 4.1.3 용량에 준한다.

4.2.5 수심

배수탑과 고가탱크의 수심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배수탑의 총 수심은 구조, 시공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유효수심은 설치장소의 조건, 배수구역의 관로상태, 소요수두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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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기초와 지주

배수탑과 고가탱크의 기초와 지주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배수탑과 고가탱크의 기초는 소요지지력을 가진 양호한 지반상에 설치하고, 충분한  

안정성을 가진 구조로 한다.

(2) 고가탱크의 지주(支柱)는 강제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만들고 기초에 견고하게 고정시

켜야 한다.

(3) 고가탱크와 지주상의 지대(支臺)는 견고하게 연결한다.

(4) 부득이 연약지반 등 좋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특성 및 지반조

건에 가장 적합한 기초공법 또는 지반개량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4.2.7 유입관과 유출관

배수탑과 고가탱크의 유입관, 유출관 및 우회관은 KDS 57 55 00 (4.8.4 유입관, 유출관 및 우

회관)에 준한다.

4.2.8 월류설비와 배수(排水, drain)설비

배수탑과 고가탱크의 월류설비와 배수(排水, drain)설비는 KDS 57 55 00 (4.8.5 월류관과 배

수(排水, drain))설비에 준한다.

4.2.9 환기장치, 맨홀 및 검수구

배수탑과 고가탱크의 환기조치, 맨홀 및 검수구는 KDS 57 55 00 (4.8.6 환기 및 출입설비)에 

준한다.

4.2.10 수위계, 채수설비 등

배수탑과 고가탱크의 수위계, 채수설비 등은 KDS 57 55 00 (4.8.7 수위계 등)에 준한다.

4.3 배수관

4.3.1 총칙

배수관을 선정할 때에는 수압과 외압에 대한 안전성, 환경조건,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인 

것을 선정한다.

안전성은 수압과 외압 등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어느 것에나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는 관종과 

토피(土被)로 한다. 이 경우에 수압으로서는 관로의 최대정수압과 수격압을 고려하고 외압으

로서는 토압 및 노면하중, 지진력 등을 고려한다.

외력중에서 지진력에 의하여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진도, 관로의 구

조특성, 주변의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진성이 높은 재료의 관종 및 조인트를 선정하고 또

한 이형관 등을 포함한 관로시스템 전체를 적절한 내진설계로 한다.

환경조건으로서는 매설장소의 지질상황이 중요한데, 지질상황에 따라서는 특수한 조인트나 

시공방법의 검토 또는 이형관 보호공, 전식이나 기타 부식방지공에 관하여 고려한다.

시공조건으로 주변의 지하매설물 상황, 교통사정 등을 고려한다. 배수관 부설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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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착공법으로 시공하지만, 지하매설물의 난립 등 물리적인 제약 이외에도 교통정체의 방지, 

소음․진동 등 공해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추진공법이나 실드공법이 채택되기도 한다. 이들 비개

착공법의 종류는 다양하므로 지반조건이나 시공조건에 따라 적절한 공법을 선택한다. 또한 도

시에 따라서는 도로관리자가 건설하는 공동구내에 배관을 부설하는 사례도 있다.

부설한 다음 오랜 세월이 경과된 배수관 중에는 경년변화로 인하여 개량하거나 갱신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종래에 경년변화 등으로 사고나 장애가 발생하는 관로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보수

나 갱생공법으로 응급대처할 수 있었지만, 장래에는 관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후

관을 새로운 관으로 교체하여 관로의 내진성과 함께 수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

다. 관로의 개량이나 교체공법으로는 여러 가지 공법이 개발되어 있는데 개량이나 교체의 목

적이나 장래 계획에 대한 적합성과 함께 현장의 환경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에 대한 적응성에 대

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택한다.

경제적 설계는 관의 재료비, 공사비 및 펌프설비비 외에 매설심도나 장래 유지관리비의 대소

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자산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다만, 배수관의 경제적인 설계는 

상수도경영상 중요하지만, 이것이 강조되어 장래의 안정급수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3.2 관종

배수관의 관종은 KDS 57 50 00 (4.1.2 관종)에 준한다.

4.3.3 수압

배수관의 수압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급수관을 분기하는 지점에서 배수관내의 최소동수압은 150 kPa(약 1.53 kgf/㎠) 이상을 

확보한다.

(2) 급수관을 분기하는 지점에서 배수관내의 최대정수압은 700 kPa(약 7.1 kgf/㎠)을 초과하

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3.4 관경

배수관의 관경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정한다.

(1) 관로의 동수압은 평상시에는 그 구역에 필요한 최소동수압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

며, 또한 수압필요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되도록 결정한다.  

(2) 관경을 결정함에 있어 배수지, 배수탑 및 고가탱크의 수위는 항상 저수위를 기준으로 한

다.

4.3.5 매설 위치와 깊이

배수관의 매설 위치와 깊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공공도로에 관을 부설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도로관리자

의 허가조건 또는 협약에 따른다. 그리고 배수본관은 도로의 중앙쪽으로 배수지관은 

보도 또는 차도의 편도 측에 부설한다.

(2) 배수관을 다른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적어도 30 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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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3) 그 외 매설위치 및 깊이에 관한 사항은 KDS 57 50 00(4.1.6 매설위치 및 깊이)에 준한다.

4.3.6 신축이음관

신축조인트는 KDS 57 50 00 (4.1.13 신축이음관)에 준한다.

4.3.7 관의 기초

관의 기초 등은 KDS 57 50 00 (4.1.14 관의 기초)에 준한다.

4.3.8 이형관 보호

이형관의 보호는 KDS 57 50 00 (4.1.15 이형관 보호)에 준한다.

4.3.9 관로의 표식

관로의 표식은 KDS 57 50 00 (4.1.16 관로의 표식)에 준한다.

4.3.10 전식 및 부식방지

관의 전식 및 부식방지는 KDS 57 50 00 (4.1.17 전식 및 부식방지)에 준한다. 

4.3.11 수압시험

관로의 수압시험은 KDS 57 50 00 (4.1.18 수압시험)에 준한다.

4.3.12 오접합(cross connection)

배수관은 수도사업자가 경영하는 상수도와 전용수도 이외의 관로 또는 시설과 직접 연결

해서는 안 된다.

4.3.13 수관교와 교량첨가관

수관교와 교량첨가관은 KDS 57 50 00 (4.1.19 수관교와 교량첨가관)에 준한다.

4.3.14 하저횡단(역사이펀관)

하저횡단은 KDS 57 50 00 (4.1.20 하저횡단(역사이펀관))에 준한다.

4.3.15 추진공법

추진공법은 KDS 57 50 00 (4.1.22 추진공법)에 준한다.

4.3.16 쉴드(shield)공법

쉴드공법은 KDS 57 50 00 (4.1.23 쉴드(shield)공법)에 준한다.

4.3.17 공동구 내의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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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내의 배관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공동구 내에서 상수도관로의 점용공간은 배관공사의 시공에 편리하고 장래 유지관리측면

도 고려하여 적당한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2) 관로의 부속설비로서 제수밸브, 공기밸브, 배수(排水)설비 및 소화전 등은 가능한 한 도로

상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형관의 보호는 배관상태와 공동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관로의 방식대책을 적절히 한다.

(5) 공동구의 벽 관통부에는 부등침하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4.3.18 부단수공법

부단수공법에 의한 분기작업과 제수밸브의 설치작업은 다음 각 항에 따라야 한다.

(1)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관(기존관)에서 부단수공법으로 분기할 경우에는 미리 

굴착하여 기존관의 관종, 외경, 진원도(眞圓度), 사용수압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기존관에 T자관을 부착한 다음 소정의 수압을 시험하여 누수가 없음을 확인하고 나

서 천공작업을 시작한다.

(3) 연약지반에서 부단수공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기초를 완전하게 하거나 지반의 부등침

하에 대응할 수 있는 신축이음관을 사용해야 한다.

4.3.19 기존관내 부설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

기존관내의 부설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에 의한 개량 또는 교체는 현장조건, 기존관로상

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관망기술진단 결과를 이용하여 관종은 수밀성, 내구성 및 시공

성을 가진 것으로 소요관경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을 선정한다.

4.3.20 관로의 개량과 갱생

배수관로의 개량과 갱생은 KDS 57 50 00(4.1.26 관로의 개량과 갱생)에 준한다.

4.3.21 배수관의 세척장치

안전한 수질을 확보하고 안정된 수량을 공급하기 위해 배수관을 세척 할 수 있다. 배수관 세척 시 필요한

장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신규급수지역의 설계시 송, 배, 급수관로내 침전물 축적․발생에 의한 수질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유속 및 정체구간이나 관로 종단경사로 인해 침전물 축적이 우려되는 구간 등에

는 관세척이 가능하도록 점검구 및 배수(排水, drain)설비 등 부속설비를 설치한다.

(2) 운영중인 관망의 수요자로부터 수질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주기

적인 관세척이 가능하도록 점검구 및 배수(排水, drain)설비 등 부속설비를 설치한다.

(3) 관세척 시에는 세척목적, 관망구성, 관경, 유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세척방법을 선정한

다.

4.3.22 관세척 배출수 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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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척 배출수는 잔류염소가 포함되고 세척공법에 따라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세척

수의 배출여건(하수처리구역 여부, 방류수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을 수립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척수 관리 및 처리 필요시 이

를 위한 비용을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수처리구역내

하수처리구역내 수도관 배출수는 하수도시스템에 유입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오염도가 낮은 배출수는 방류수역으로 직접 방류할 수 있다.

(2) 하수처리구역외 및 직접방류시

하수처리구역외나 하천 직접방류시에는 배출수의 특성과 배출지점의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배출수 관

리방안을 적용하여 토양침식 및 저층 교란을 방지하고, 필요시 탈염과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3.23 관로 보호 등 유지관리 설비

배수관로의 관로 보호 등 유지관리 설비는 KDS 57 50 00 (4.1.12 관로 보호 등 유지관리 설비)에 준한

다.

4.3.24 배수관로의 정비계획

KDS 57 50 00 상수도 도수시설 설계기준 4.1.27 기존관의 정비계획에 따른다.

4.4 부속설비

4.4.1 총칙

배수관의 부속설비로는 차단용 밸브, 제어용 밸브, 공기밸브, 감압밸브, 소화전, 배수(排水, 

drain)설비, 유량계, 수압계, 수질측정장치, 맨홀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 부속설비는 배수구역

내의 물 수요에 따라 배수관과 일체가 되어 적정한 수량과 수압 및 수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

능을 한다. 소화전은 화재시의 소화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부속설비들은 각각 재료, 제조방법, 규격치수, 강도 및 내외면의 도장을 달리하고 있으므

로, 위생성도 고려하여 배수관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소화전에 대해서는 물에 접하는 면적이 작으므로 이 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배수본관과 배수지관의 배치, 배수구역내의 지형, 지

세, 물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한다.

장기간 사용된 부속설비는 습동부(褶動部, sliding portion)의 마모, 물과 접촉부 도장의 노후, 

기타에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안정급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속설

비는 적당한 시기에 개량하거나 교체함으로써 그 기능을 회복하거나 향상시켜야 한다.

매설심도를 얕게 할 경우에는 부속설비도 이에 맞는 규격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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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서는 플랜지이음접합이 일반적이지만, 플랜지면에 홈이 없는 평

패킹만을 사용하는 조인트방식과, 플랜지면에 홈이 있고 수밀성이 양호한 조인트방식이 있으

며, 수밀성이 양호한 후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2 차단용 밸브와 제어용 밸브

차단용 밸브와 제어용 밸브의 설치는 KDS 57 50 00 (4.1.8 차단용 밸브와 제어용 밸브)에 의한

다.

4.4.3 공기밸브

공기밸브의 설치는 KDS 57 50 00 (4.1.9 공기밸브)에 준한다.

4.4.4 소화전

소화전은 배수지관에 설치하며, 다음 각 항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1) 도로의 교차점이나 분기점 부근으로 소방활동에 편리한 지점에 설치하고 도로연변의 

건축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대상물과 소방용수시설의 수평거리를 100~140 m 간

격 이하로 설치한다.  

(2) 원칙적으로 단구소화전은 관경 150 mm 이상의 배수관에, 쌍구소화전은 관경 300

mm 이상의 배수관에 설치한다.

(3) 소화전에는 보수용 밸브를 함께 설치한다.  

(4) 동결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부동식(不凍式)의 지상식소화전을 사용하며, 지하식소

화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한다.

(5) 소화전의 토출구 구경은 원칙적으로 65 mm로 하나 특수한 소방펌프를 사용할 경우

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4.5 감압밸브와 안전밸브

감압밸브와 안전밸브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감압밸브는 관로의 감압조건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감압밸브는 지형과 지세에 따라 그리고 평상시의 감압과 갈수시의 수압조정에 가장 적합

한 장소에 설치한다.

(3) 감압밸브에는 동일구경의 우회관로를 설치한다. 

(4) 안전밸브는 수리조건에 따라 배수펌프(또는 가압펌프)의 유입측이나 유출측 등 수격작용

이 일어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5) 밸브실은 KDS 57 50 00 (4.1.8 차단용 밸브와 제어용 밸브 (3)항)에 준한다.

4.4.6 유량계와 수압계

유량계와 수압계의 설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본관시점, 주요 분기지점 등에 설치한다.

(2) 필요에 따라 유량․수압의 정보를 저장 또는 전송 관리하는 설비를 설치한다.

(3) 유량계측은 KDS 57 31 00(4.10.2 유량계측)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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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압계측은 KDS 57 31 00(4.10.4 압력계측)에 준한다.

4.4.7 배수(排水, drain)설비

배수(排水, drain)설비는 KDS 57 50 00 (4.1.10 배수(排水, drain)설비)에 준한다.  

4.4.8 맨홀과 점검구

맨홀과 점검구는 KDS 57 50 00 (4.1.11 맨홀과 점검구)에 준한다.

4.4.9 수질측정장치

배수(配水)시설의 수질측정장치 KDS 57 31 00 (4.10.5 수질계측)에 준하여 설계한다.

4.4.10 펌프설비

배수(配水)시설의 펌프설비는 KDS 57 31 00 (4.1 펌프설비)에 준하여 설계한다.

4.4.11 드레인 밸브

드레인 밸브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순환배관망 형성이 어려운 지역은 드레인 밸브의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

(2) 드레인 설비는 공급과정의 수질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운영 설비로서 과다한 체류시간으로 인한

잔류염소 부족 등이 우려되는 정체수를 배제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다.

(3) 관로 내 급격한 수류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탁수, 적수 발생시 적절한 배출을 통하여 수돗물 수질안

전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드레인 횟수가 빈번하거나 주기적인 드레인이 필요한 경우 등 현장여건에 따라서 자동 드레인 밸브

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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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57 70 00 상수도 급수시설 설계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내용없음

1.2 적용 범위

내용없음

1.3 참고기준

내용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급수설비의 의의

｢‘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

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수도미터･저수조･수
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라고 수도법 제3조 제24호에 정

의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정수용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급수설비를 공도 내에 매설할 경

우에는 도로 및 교통관계법령,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관계법령 및 소방법령 

등의 규제를 받는다.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과는 구분되며 수도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급수

공사비를 수요자가 부담하고 있다. 상수도에 의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의 수

질에 관해서는 수도법 제26조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도사업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상수도용 자재에 관해서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

품의 사용)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에 사용기준이 정해지고 있다.

그러나 순간온수기나 정수기 등 잔류염소의 소비나 수질변화가 예상되는 급수기구에 대

해서는 수도사업자의 수질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고 본다.

수요자의 생활양식이나 수돗물의 사용목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상수도에 대하는 요구도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수도사업자는 목표연도의 수요자가 필요로하는 수량, 수질을 만족

하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급수설비에서 역류로 인한 수질사고를 

방지해야 하고 직결급수를 확대하는 등의 위생대책을 고려하여 급수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향상과 공사의 시공기술을 확보하도록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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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를 계획할 때에는 설계에 앞서서 공사장소와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계획사용수량

을 결정하며, 분기가능한 배수관과 최소동수압을 확인하고 급수방식과 급수관의 구경을 

결정하는 것 등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급수설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수도사업자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정비, 직결급수의 확

대, 역류로 인한 오염방지, 재해대책 등 급수에 관한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급수설비계획

에 필요한 사항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수설비를 설계할 때에는 급수설비계획에 의한 급수관 및 급수기구의 선정, 공법의 결

정 등을 하는 것으로, 급수관 및 급수기구의 선정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정하

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및 수도법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이 밖에 압력, 토질, 기후, 직사 일광 등 설치 후의 급수설비가 놓여

질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압력이 높은 배수관으로부터 분기되는 급수설비에

서는 유속이 과대하여 수격(water hammer)이 발생하거나 수도미터의 고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수압을 확보하는 관점에서도 감압밸브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 수도미터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자가 사용하는 기종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1.7 급수방식

급수방식에는 직결식, 저수조식 및 직결․저수조 병용식이 있으며, 급수방식은 급수전의 

높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수량, 수돗물의 사용용도, 수요자의 요망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직결식에는 배수관의 압력으로 직접 급수하는 직결직압식과, 급수관의 도중에 직결

급수용 가압펌프설비(이하 가압급수설비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급수하는 직결가압식

이 있다.

(2) 저수조식은 급수관으로부터 수돗물을 일단 저수조에 받아서 급수하는 방식이다.

(3) 직결식과 저수조식의 병용방식은 하나의 건물에 직결식과 저수조식의 양쪽 급수방식

을 병용하는 것이다.

1.8 구조 및 재질

급수설비의 구조 및 재질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정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상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시

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1.9 급수공사

급수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1)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말한다.  

(2) 수도사업자는 배수관에서 수도미터까지 급수설비공사의 공법과 공사기간, 그 밖의 

공사상의 조건을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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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급수관

4.1.1 총칙

급수설비에서 주요 부분은 급수관이다. 급수관은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관으로 통상적으로 배수관 분기점으로부터 수도미

터까지의 인입급수관과 수도미터 이후의 옥내급수관으로 분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크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재질의 것이라야 한다.

급수관과 그 조인트에는 여러 종류의 것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기준에 적합한 규격으로 승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 관종 

선정이 잘 되었더라도 관의 구경, 배관, 보호공 등이 불충분하면 급수설비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없으므로 계획사용수량을 산정하고 관경을 결정하는 설계를 할 때에는 각각의 구

조 재질 기준 및 급수설비의 시스템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채택해야 하며 또한 토질, 기

후 및 옥내외의 배관환경이나 시공성과 유지관리도 고려해야 한다.

또 이 장에서의 급수관은 편의상 50 mm 이하의 관경을 취급하며 80 mm 이상의 관은 

KDS 57 50 00 도수시설 설계기준과 KDS 57 60 00 송수시설 설계기준 및 KDS 57 65 

00 배수시설 설계기준에서 취급한다.

4.1.2 계획사용수량

급수설비의 계획사용수량은 급수관의 관경, 저수조 용량 등 급수설비 계통의 주요 제원

을 계획할 때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건물의 용도나 면적, 물의 사용용도, 사용인원수, 급

수기구의 수 등을 고려한 다음에 1인1일사용수량, 또는 각 급수기구의 용도별 사용수량

과 이들의 동시사용률을 고려한 수량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저수조를 만들어 급수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의 시간적 변화나 저수조의 용량을 감안하여 정한다.

4.1.3 관경

급수관의 관경은 배수관의 계획최소동수압에서도 계획사용수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4.1.4 관종

급수관은 원칙적으로 수도법 제14조 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4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을 사용하고, 관종을 선정할 때에는 수질, 부설장소의 지질, 

관이 받는 내․외압, 기후, 관의 특성, 통수 후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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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을 선정한다.

4.1.5 관의 분기

수도사업자는 배수관에서 급수관을 분기하는 공법 및 시공에 관한 시행기준 등을 정하여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수관의 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수관에서 급수관을 분기하기 위하여 천공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의 강도, 내면 도포

막 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에서 급수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의 관종과 관경에 따라 새들붙이분수

전, T자형관 또는 할정자관(割丁字管) 등을 사용한다.

(3) 급수관을 새들붙이분수전 등으로 분기할 경우에는 그 간격을 30 cm 이상으로 한다.

(4) 급수관을 T자형관 또는 할정자관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관경은 배수관의 

관경보다 작은 것으로 한다.

(5) 배수관으로부터 급수관의 분기는 배수지관에서 분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

빌딩이나 대규모 아파트 등 급수 수요가 큰 다량(多量)급수처의 경우는 배수본관에서 

분기할 수 있다.

4.1.6 배관

(1) 급수관을 공공도로에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자가 정한 점용위치와 깊이에 따라 

배관해야 하며 다른 매설물과의 간격을 30 cm 이상 확보한다.

(2) 급수관을 부설하고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양질토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다

짐하여 관을 보호한다.

(3) 수요가의 대지 내에서 급수관의 부설위치는 지수전과 수도미터 및 역류방지밸브 등

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알맞은 장소를 선정하고 대지 내에서도 가능한 한 직선배관이 

되도록 한다.

(4) 급수관 부설은 가능한 한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수도미터 보호통까지 직선으로 배관

해야 하나, 하수나 오수조 등에 의하여 수돗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가능한 

한 멀리 우회한다. 또 건물이나 콘크리트의 기초 아래를 횡단하는 배관은 피해야 한

다.

(5) 급수관을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배관할 경우에는 각 층마다 지수밸브와 함께 진공

파괴기 등의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건물에 고정시킨다.

(6) 동결이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급수설비의 노출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한조치나 

결로방지조치를 강구한다.

(7) 급수관이 개거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개거의 아래로 부설한다.

(8) 중고층 건물에 직결급수하기 위한 건물 내의 배관방식 선정과 가압급수설비는 보수

관리, 위생성, 배수관에서의 영향 및 안정된 급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4.1.7 매설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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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의 매설심도는 매설장소 및 그 지방의 여건을 고려하여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하되 

최소 60 c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8 보호공

급수설비의 보호공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급수관이 개거(開渠)를 횡단하는 부분은 가능한 한 개거의 아래로 부설하고 횡가(橫架)

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이 절손(折損)될 우려가 있으므로 강관 등의 안에 넣어 고수위 이상

의 높이에 부설한다.

(2) 궤도를 횡단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관 등에 넣어서 매설한다.

(3) 전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KDS 57 50 00 (4.1.17 전식 및 부식방지)에 준한다.

(4) 급수관이 산이나 알칼리에 의하여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유리솜 테이프나 아스팔

트 주트(jute)로 감거나 콜타르, 기타 방식도료를 발라야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급수설비의 노출부분은 방한장치를 설치한다.

(6) 급수설비에는 과대한 수격작용을 주는 급수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상 과수압

을 일으킬 경우에는 기구에 근접하여 공기실 등을 설치한다.

4.2 급수기구

4.2.1 총칙

급수기구란 급수관에 직결되는 급수설비의 구성으로 급수관과 연결하여 사용되는 분수

전, 지수전, 급수전, 역류방지기구, 안전기구 및 각종 물 사용 특수기구 등을 말하며 구조

와 재질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해야 한다.

(1) 사용목적의 용도에 구조와 성능이 적합할 것

(2) 위생상 무해한 재료로 구성할 것

(3) 부식 및 누수가 없고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4) 정체수를 용이하게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5) 기타 급수기구별로 필요한 성능을 갖출 것

본 절에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일례이다. 특히 역류에 대하여 고려해야 하는 변기, 

세척밸브, 식기세척기 등에 대해서는 역류방지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2.2 분수전

분수전은 배수관에서 급수관을 분기하기 위한 급수기구로 새들붙이분수전 및 분수전과 

같은 기능을 갖는 할정자관(割丁字管) 등이 있다.

4.2.3 수도꼭지

수도꼭지는 급수설비에 있어서 급수관의 끝에 장치되어 물을 내보내거나 멈추게 하는 급

수기구를 말한다.

4.2.4 밸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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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류에는 지수밸브, 역류방지밸브, 감압밸브, 안전밸브, 세척밸브. 진공파괴밸브, 부동

전, 정유량밸브, 공기밸브와 흡배기밸브 등이 있다. 

4.2.5 절수형 급수기구

절수형 급수기구는 적은 수량으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의 급수설비로서 절수

설비와 절수기기로 분류된다.

4.3 수도미터

4.3.1 총칙

수도미터란 급수설비에 부착하여 수요자가 사용하는 수량을 적산 계량하는 기기를 말하

며, 그 계량수량은 수도요금의 산정과 함께 유수율 등 수량관리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적정한 계량이 요청되므로, 수도미터를 사용할 때에는 각종 수도미터의 특성을 고려하고 

｢계량에관한법률｣등이 정한 수도미터의 검정에 합격하고 검정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결식 급수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손실수두가 작은 기구를 사용해야 하므로 

수도미터에 관해서도 압력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실태에 알맞는 종류와 구경을 선

정해야 한다.

또한 수도사업자는 시행기준 등으로 사용하는 수도미터의 종류를 명시해야 하며 수도미

터를 설치할 장소와 설치방법 등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3.2 종류, 구조 및 선정

수도미터는 적정한 계량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특성이 사용실태에 알맞은 기종

을 선정해야 한다.

4.3.3 성능

수도미터는 검정유효기간이내인 것을 사용하고 그 성능은 가능한 한 광범위로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고 또한 열화가 없으며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3.4 수도미터 설치와 보호통

수도미터의 설치장소 선정 및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해야 한다.

(1) 수도미터의 설치장소는 대지경계선에 가장 근접한 부지내에 수도미터를 점검하고 교

체작업하기가 용이하고 동결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2) 수도미터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미터보호통 또는 수도미터실에 넣어서 설

치한다.

(3) 수도미터를 설치할 때에는 수도미터에 표시된 수류방향의 화살표를 확인하고 수평으로 

설치한다. 또한 수도미터의 기종에 따라 수도미터 전후에 소정의 직관부를 확보한다.  

(4)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에 수도미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한대책 및 교체작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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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4.3.5 수도미터의 원격검침

수도미터의 원격검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검침할 수 있고, 유

지관리가 용이한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필요시 이와 연계하여 물 소비의 효율성 제고 및 

운영관리의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실시간 검침 및 사용량 정보제공 등의 스마트미

터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4.4 저수조 이하의 설비

4.4.1 총칙

저수조 이하의 설비는 배수관에서 수돗물을 일단 저수조에 받아서, 이것을 펌프로 고가

수조에 양수하거나 급수펌프 등으로 압송하는 배관설비에 의하여 음용수를 공급하는 설

비로 저수조는 수도법 제3조 제24호에 규정하는 상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

설이다.

저수조의 설치나 구조 등에 관해서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

설)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별표 3의2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소방용 저수조와 상수도용 저수조는 각각 분리 설치함이 수질관

리상 바람직하다. 또 수도법의 전용수도 또는 간이전용수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으

로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정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저수조 이하설비에 대해서는 법규에 의하여 안전한 물을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만, 저수조, 고가수조, 압력탱크 및 배관설비의 구조와 재질에 따라 수돗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계, 시공 또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구조나 재질상의 안전

을 기해야 하며 유해물질로 인하여 수돗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4.2 지하저수조

저수조의 구조와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1) 보수,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2)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저수조 내의 물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4.3 고가수조

고가수조의 구조와 재질은 지하저수조에 준하며 설치위치는 급수기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압력을 얻을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한다.

4.4.4 가정용 소형수조

가정용 소형수조의 구조와 재질은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에 준하며 다음 각 항에 적합

해야 한다.

(1) 빛이 투과할 수 없어야 하며 수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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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조내에서 수온변화가 없도록 한다.

(3) 수조내를 점검하고 청소하는 것이 용이해야 한다.

4.4.5 펌프직결 급수방식

펌프직결급수방식은 고층건물에서 고가수조의 청소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 고가수조에서의 

오염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가수조를 설치하지 않고 펌프를 사용하여 직접 급수하는 

펌프직결 급수방식이다.

4.4.6 배관설비

건축물에서의 배관설비에 관한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

되어 있다. 배관설비의 구조 및 재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해야 한다.

(1) 보수점검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 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관내의 물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5 수질관리 대책

4.5.1 총칙

급수설비는 수도시설과는 다르게 수요자 개인의 재산이고 그 관리가 수요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배수관과 일체로 되어 급수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급수설비에 의하여 수돗물의 수질이 변질되거나 또는 역류됨으로 인하여 배수관내의 

물을 오염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급수설비로 사용하는 급수기구는 편리성과 쾌적성을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

다. 그 결 과 수요자의 편리함을 우선하는 급수설비에 따른 오접합(cross connection)이나 부

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역류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급수기구에 대해서는 재료의 특성과 사용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장소에 알맞은 기구

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수도사업자는 수요자에게 급수설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널리 계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

4.5.2 수질을 고려한 기자재의 선정

공급수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종을 선정한다.

(2) 필요에 따라 배수(排水, drain)기구를 마련한다.

(3) 배관은 적절하고 정성들여 시공한다.

4.5.3 역류방지(anti-reverse flow)

급수설비에서 역류에 의한 수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강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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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관에는 해당 급수설비 이외의 관, 기계, 설비 등과 직접 연결(cross-connection

의 원인이 됨)하지 말아야 한다.

(2) 저수조, 싱크대나 기타 물을 받는 용기에 급수하는 경우에는 토수구와 저수조 등의 

월류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옥내의 급수기구에는 적절

한 위치에 역류방지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배수관에서 분기되는 모든 급수설비에는 역류에 의한 2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

량기 2차측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4.6 동결방지 대책

4.6.1 총칙

급수설비 내 물이 동결되면 원래의 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동결에 의하여 관 및 급

수기구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급수설비를 설계․시공할 때에는 동결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동결사고는 동결심도, 동결지수, 토질조건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설계 시 각 지역의 특수

성과 사고사례를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동파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그 

기준을 더 강화하여야 한다.

4.6.2 설계 기본사항

급수설비 설계 시 동파방지를 위해 다음 각 사항에 유의한다.

(1)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내한성을 갖는 급수설비를 사용하는 등 동결을 방지해

야 하며 동결파열된 경우라도 용이하게 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급수관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보다 깊게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동결심도보다 얕은 

위치에 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온대책을 강구한다.

(3) 옹벽이나 개거의 법면 등에 병행 근접하여 부설하는 경우에는 동결될 우려가 높으므

로 보온재로 피복하는 등 동결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4.6.3 시공

급수설비 시공 시 동결방지를 위해 다음 각 사항에 유의한다.

(1) 급수관의 매설심도는 각 지역에서의 기온, 적설 및 토질 등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한다.

(2) 급수관은 다른 지하매설물과의 관계, 건물과의 근접, 도로공사, 교통사정 등 시가지

에서의 자연적, 사회적인 영향과 제약을 받는 것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수도미터를 설치하는 위치는 검침이 용이하고 또한 동결이나 손상의 우려가 없도록 

유의하여 결정한다.

(4) 옥내배관은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수가 원활하게 배출되는 구조로 하고 더욱

이 동결사고일 경우에도 수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5) 드레인 및 부동급수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내수를 동결심도 이하로 용이하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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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킬 수 있고 또한 고장수리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4.6.4 동결방지용 보온재

동결방지용 보온재(이하 보온재라고 한다)로 사용하는 재료는 내구성과 내화학성이 풍부

하고 저온에서도 내노화성이며 또한 열전도율이 낮고 내열성이 우수한 것을 사용한다.

매설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 파손되거나 매설 후에 토압에 의하여 필요한 두

께를 유지할 수 없는 재질의 보온재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보온재에는 판모양 및 통모양의 것이 있으며 토질, 사용조건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구별

하여 사용한다.

4.6.5 동결사고의 처리

한파에 의한 급수설비의 파열 등의 동결사고는 동시에 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동절기

에 접어들기 전에 사용자들에 대하여 동결에 대한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상당수를 방지할 수 있

으므로 물을 배수(排水, drain)시키는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홍보물 등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

람직하다.


